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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이 연구에서는 재 한국의 미디어 융합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콘텐츠 작권

분쟁의 황을 정리하고 사례별로 분석한 후,이에 한 몇 가지 요한 규제방안

에 해 논의하 다.여기에 담긴 법제에 한 문제 과 개선방안들은 모두 재

한국의 미디어 업계 종사자들이 공통 으로 느끼고 있는 상인식을 바탕으로 하

다.

이 연구에서는 과거의 지상 방송사업자와 독립제작사 간의 작권문제 이외에

새로이 발생하고 있는 유료방송시장과 융합시장에서의 작권 갈등의 문제를 해결

하기 한 정책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하 다.연구자들은 당해 연구의 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법제 정비와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첫째,유료방송시장에 한 정확한 분석과 데이터를 집 하는 것이 매우 시 히

필요한 과제이다.

재 미디어시장은 디지털화와 멀티미디어화로 인하여 매우 다양한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고 있으며,이러한 사업자들에 한 규제법률과 규제기 이 칸막이

식으로 분화되어 있어 그 규제의 효율성이 매우 하되어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문제 때문에 재 미디어 시장의 황,그 에서도 특히 미디어시장에서의 작

권 갈등을 해결하기 한 종합 인 법제 정비 방안은 고사하고 당사자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사유들도 제 로 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미디어 시장에서의 작권 련 갈등상황을 반드시 작권의 문

제로 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공정경쟁의 차원 내지 방송 산업 활성화를 한 방안

의 하나로 다루어 련기 들 간의 정보공유와 아울러 황 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이를 하여 미디어산업의 발 을 한 련기 들의 조가 필수 이다.

둘째, 작권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미디어시장의 특수성에 하여 당사자들에

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상세히 분석하 다.

다른 모든 법률들과 마찬가지로 작권법 역시 일반 인 법원칙이 존재하지만 방

송과 같은 특수한 분야에 용되기 해서는 방송시장에 합한 특별한 규제원리가

존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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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까지 방송시장은 지상 고시장이 다른 고시장보다 월등한 치를 차지하

고 있어 다른 유료방송들이 성장할 수 있는 범 와 가능성이 매우 소하 다.

한 작권분야에서의 갈등 상과 이를 규제하기 한 법률 계 역시 지상 방송사

업자와 독립제작사 간의 분쟁문제에 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유료방송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지상 방송시 의 공익성의 원리와 지

상 주의 작권 정책에는 매우 많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까지 한국사회에서 지상 가 갖는 사회 향력과 그 요성을 감안

하여 일정 부분 지상 방송에 한 작권법 용에 있어서의 특수성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 유료방송시장에 있어서도 제 로 된 유료방송시장이 형성되고 활

성화되기 에 처음 시작 단계에서부터 작권자의 작권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에는 장기 인 차원에서 작권 시장의 축이 불가피할 것이므로 작권의 인정범

와 그 정도에 일정부분 완 조 이 필요하다.

셋째,독립제작사와 방송사업자간의 계는 일률 으로 어느 편에 작권이 존재

한다고 보는 것보다는 공정경쟁과 사업자보호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보

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먼 완 외주제작의 경우에는 외주제작사에게 작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

을 선회하여야 할 것이다.

‘완 외주형 계약’,즉 방송사업자 측에서 인력,음악, 상,시설 등을 공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주제작사가 제작한 로그램을 방송사에 인도하는 형태는 민

법상의 도 계약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반면,외부 으로 보기에는 외주제작사가 제작하기는 하 으나 실질 으로는 방

송사업자가 제작에 참여한 경우에는 작권의 합리 인 배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

다.하지만 재와 같이 방송사업자와 독립제작사의 지 가 격한 차이가 있는 상

황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강구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며,이를 강제하는 경우에는

경제 으로 어려움에 처한 방송사업자의 지 를 더욱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

에 정책 으로 취할 방법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을 면 히 검토하여 방통 를 비롯한 계 기 들은 이 문제를 단순

한 작권 문제로 근할 것이 아니라 방송 산업의 발 을 한 수익의 정배분이

라는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매출액을 기 으로 한 작권자 음악 작권자와 지상 방송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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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블PP의 단가 선정 작권료와 음악사용료 지 행은 당분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지상 방송사업자 이블방송사업자 측에서는 재 체 매출액을 기 으로

한 작권료 음악사용료 지 행은 당해 방송사업자들에게 매우 불리한 방법이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 으로 일정한 음악이 어떻게 언제 사용되었는지, 한 당해 음악이

체 로그램 나아가 방송채 에 어떤 향을 미쳤는지에 해 모두 악하는 것

은 거의 불가능하다. 한 재 지 되는 작권료 음악 련 작권료가 방송사

업자의 사업이나 매출액 규모에 비추어 사업자의 사업이 어려움에 처할 정도로 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해서도 의문이다.

따라서 음악 작권자와 방송사업자들 간의 수익배분방법은 다른 합리 인 방법에

해 양측이 합의하지 않는 한,당분간 재와 같이 매출액을 기 으로 하는 작

권료와 음악사용료 지 행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과 을 하기 한 구체 인 정보를 담은 정보를 보상 수령단체에게 부여

하도록 하는 제도를 강제하는 것은 자칫 개인정보보호에 한 일반 인 법규정과

배치될 수 있으므로 채택하기가 곤란할 것이다.

보상 수령단체는 작물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보상 을 청구할 수 있다.이러한

보상 청구의 제조건으로서 보상 을 청구하려는 상 방( 작물 이용자)측이

과연 어느 정도 보상 을 지불하여야 하는지에 한 기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를 해 행 작권법 제107조에서는 서류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고는 규정하고

있지만 별다른 제재조치를 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 수령단체 측

에서는 과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감정보는 IPTV등 디지털 환경에서는 보안과 보호에 매우 취약한 구조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매우 어려운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있다.따라서 이러한 민감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

하므로 다른 방법을 통해 과 정보를 수집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행 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과 송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향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들에 해서는 작권 주 부서인 문화부와 IPTV,디지

털 방송 등의 주무부서인 방통 간의 긴 한 력이 필요하다.

디지털음성송신 정의에는 상을 제외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IPTV는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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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송신에서 제외하고 있으나,실제로는 방송사가 상을 제외하고 상을 제외하

면 VOD,AOD,실시간 등을 송출하고 있는데,이것이 방송이냐 송이냐 하는 다

양한 문제가 발생한다.왜냐하면 디지털음성송신에서 상항목을 제외하면 다양한

이용형태가 창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런 경우 작권자의 입장에서는 작권료

의 차이 때문에 방송 보다는 송의 개념에 속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고,반

로 작권사용자는 이를 방송의 일종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IPTV상의 서비스들에 해 방송인지 는 송인지의 개념을 서비

스별로 명확히 할 수 있는 기 을 마련하여야 할 것인데,이러한 작업을 해서는

작권 주 부서와 IPTV등 디지털방송 련 주무부서의 긴 한 력이 필요하다.

일곱째,조속한 시일 내에 불법 인 복제 송에 한 문제를 해결하고 디지털

콘텐츠의 작권을 보호하며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사용방지 작권 보호를 한

기술 해결방안의 하나로서 디지털 작권 거래소를 설립하여야 한다.

재의 정부정책은 지나치게 작권을 보호하는 데에만 집 하고 있는 것으로 평

가되고 있다.디지털환경 하에서 작권법은 디지털 작물의 작자를 효과 으로

보호함과 동시에 이를 역시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따라서 작

권을 가지고 있는 주체와 이를 이용하는 주체 간의 원활한 거래와 정한 가산

정․지 업무 디지털 작권 보호를 한 법 ․기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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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시장의 콘텐츠 작권 분쟁에 한

합리 규제 방안

Ⅰ.서 론

1. 연구  목

헌법에서는 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 함을 기본으로 하며,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안정과 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경제주체간

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하여 경제에 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19조).

이에 따라 국민은 재산권을 향유할 수 있는데 재산권은 유체재산권과 무체재

산권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민법 등 재산 련 단행 법률들은 이러한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목 으로 제정․시행되고 있다.

최근 국민의 재산권보호와 련하여 가장 주목되는 재산권 의 하나가 바로

‘지 재산권’이다.헌법과 단행 법률에서 지 재산권을 보호하는 목 은 단지 지

재산권자의 재산 보호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지 재산권의 정한 보호

를 통하여 지 재산권자와 이용자 간의 이해 계를 조 함으로써 문화국가의

완성을 한 것이다.

지 재산권은 작권,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등으로 구별되는

데 방송분야에서는 사업자들 간에 주로 ‘작권’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방송 로그램의 작권 련 분쟁은 미디어 산업의 가치사슬 구조의 다양한

단계에서 나타나고 있다.최근 다매체 디지털 랫폼의 가치사슬 구조에서 콘텐

츠는 가장 기본 인 구조 요소를 형성하고 있으며,미디어 융합으로 인해 랫

폼별 작권 분쟁의 가능성이 항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상 방송사와 독립 로덕션 간의 외주 제작 불공정거래로 인한 양

사업자간의 갈등은 가장 표 인 라고 할 수 있으며,외주 제작 의무편성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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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조정 정책만으로 제작 시장의 다변화나 제작 역량의 강화를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 빈번히 지 되어온 사항이다.

재 방송 산업은 효율 인 인센티 할당을 한 새로운 메커니즘 디자인이

필요한 시 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그동안 방송사

는 다양한 요소들을 통합하는 데 따라 증가하는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기 해

외주정책을 활용한 반면에 외주 제작사는 스타지 의 인상 략을 통해 방송사

로부터 A 생산요소를 지속 으로 이동시켜 왔는데,이러한 과정 속에서 방송

사와 외주 제작사 간 인센티 갈등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이 가져온 환경 변화는 작권법의 공정 이용 개념에 있

어서 근본 인 패러다임의 환을 요구하고 있다.향후 방송의 디지털콘텐츠

작권 갈등은 IPTV와 UCC를 심으로 한 온라인 유통문제를 심으로 개될

가능성이 크며, 작물의 공정이용과 련하여 CCL의 용 문제와 DRM 강제

문제가 첨 하게 립할 가능성 한 크다.동시에 로그램 제작자와 랫폼,

네트워크 간의 콘텐츠 공정이용 련 불공정거래도 상세하게 법제화될 필요성

이 있다.

작권 분쟁과 련하여 업에서의 문제 제기와 이에 한 개선 방안이 오래

부터 논의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을 개선하기 한 정확한 실태 조사와 이

에 따른 구체 인 개선 방안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융합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작권 분쟁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이

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한 다각 인 측면에서의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

다.

이러한 문제 에 근거하여 이 연구에서는 방송법, 작권법,공정거래법 등

콘텐츠 산업 가치사슬 반에 한 법률 검토와 아울러 입법 작업을 한 기

본 인 이론과 구체 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범  법

이 연구는 뉴미디어 시장을 포함하여 재 방송시장에서 제기되었거나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작권 련 이슈들을 정리하고 쟁 별로 작권 련 규정의

용 가능성을 살펴보고 미래법 에서 작권 련 이슈에 한 입법 방



- 3 -

안을 제시함으로 목 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 에 비추어 이하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하여 연구하

고자 한다.

첫째,미디어 콘텐츠 시장의 황과 련 시장에서의 작권 분쟁사례와 이슈

에 해 개 으로 살펴본다.

지 까지 미디어 콘텐츠의 작권 련이슈는 주로 지상 랫폼과 외주 제

작사가 련된 불공정거래나 보편 시청권과 련된 작권 이슈에 연구의

이 맞춰져 있다.향후에는 이 이외에도 각 미디어 사업주체별로 작권 련

이슈들을 제기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 국내 시장에서 각 미디어 주체들이 어떠한 작권법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지에 해 살핀다.

둘째, 작권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방송시장의 특수성이 무엇인가에 해

고찰해본다.

다른 모든 법률들과 마찬가지로 작권법 역시 일반 인 법원칙이 존재하지

만 방송과 같은 특수한 분야에 용되기 해서는 방송시장에 합한 특별한

규제원리를 필요로 한다.따라서 여기에서는 방송시장의 특수한 상황에 합한

작권법의 일반원칙을 살펴보고 그 용의 가능성에 해 상세히 논하고자 한

다.

셋째,방송시장에서의 작권 침해 련 사안에 한 구체 인 작권법 용

의 문제를 다룬다.

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방송시장에서는 작권 침해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고 사료된다.이러한 침해사례별로 재 작권법이 용되지 않는 이유 구

체 인 작권법의 용 방안과 미래법 에서 행 법률의 문제 을 시

하고 향후의 발 방안에 하여 상세히 논한다.

본 연구는 방송학과 법학 문지식을 요구하는 학제간(interdisciplinary)연구

로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연구 분야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방송학, 작권법학 등

의 연구진으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방송법, 작권법,공정거래법 등 로그램 제작 반에 한

법리, 작권 분쟁에 한 례에 한 분석과 아울러 국내법의 체계 용을

한 유형화를 시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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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저작권 일반론 및 방송영상저작물 관련 특칙

1. 작권 일

1) 작

(1) 작 의 의

작권법상 작물은 문화,학술 는 술의 범 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

다.따라서 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해서는 우선 “ 작물성”이 인정되어야 한

다. 작물성을 인정받기 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문학이나 학술, 는 술의 범 에 속해야 한다.

둘째,창작성 내지 독창성이 있어야 한다.

셋째, 외 인 표 물이어야 한다.

이처럼 보호받는 작물이란 문학 이든 학술 이든,혹은 술 이든 개인의

독창성이 엿보이는 것으로서 이용 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따라서 그것의 수 에 계없이 작권은 내포되어 있으며, 작권은 어떤

차나 방식이 필요 없이 창작과 동시에 생기는 권리이다. 한, 작권법 제5

조의 규정에 따라 작물은 다른 사람이 그것을 원 작물로 하여 2차 작,

즉 번역·편곡·변형·각색· 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재창작할 수 있으며,제6조의

규정에 따라 여러 작물을 선택하여 창작 으로 배열함으로써 편집 작물을

만들 수도 있다.이러한 2차 작물이나 편집 작물도 엄연한 작물이므로

그것을 작성한 사람 역시 작자가 될 수 있다.

(2) 작 의 종류

• 어문 작물 :어문 작물은 소설,시,논문,각본 등 문자를 매체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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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된 문서에 의한 작물과 강의,설교,축사 등 구술에 의한 작물이 있다.

• 음악 작물 :음에 의해 표 되는 작물이다.가곡,가요 등과 같이 악곡

에 가사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가사도 음악 작물의 일부가 된다.우리나라 작

권법은 고정화(fixation)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음악 작물이 반드시 악보나

음반 등에 고정화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 연극 작물 :무용,연기 등의 실연의 토 가 되는 동작의 형태를 말한다.

• 미술 작물 :형상 는 색채에 의해 미 으로 표 되어 있는 작물로서

회화,서 ,조각,공 ,응용미술 작물 등이 해당된다.

• 건축 작물 :사상이나 감정이 토지상의 공작물에 표 되어 있는 작물로

서 건축물,건축을 한 모형 설계도서 등을 말한다.

• 사진 작물 :일정한 상에 사상 는 감정을 표 한 작물로서 사진

이와 유사한 제작 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한다.

• 상 작물 :연속 인 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않는다)이 수록된 창

작물로서 그 상을 기계 는 자장치에 의해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도형 작물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 등의 작물을

말한다.

• 컴퓨터 로그램 작물 :특정한 결과를 얻기 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

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 간 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 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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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권

(1) 개요

작권은 작인격권과 작재산권으로 구분된다. 작인격권은 작자의 명

와 인격 이익을 보호하기 한 권리로서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으로 나 어진다.

작재산권은 작물을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복제권,공연권,방

송권, 송권, 시권,배포권,2차 작물의 작성 이용권의 일곱 가지 권

리로 세분된다.요컨 , 작권은 '특정 작물을 배타 으로 지배할 것을 내용

으로 하는 인격 ,재산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2) 작인격권

작인격권은 작자가 창작한 작물에 표 된 작자의 명 와 인격 이

익을 보호하기 한 권리이다. 작권법은 이런 작인격권으로서 공표권,성명

표시권,동일성유지권을 규정하고 있다. 작인격권은 작자만 가질 수 있는

권리로서,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상속될 수 없는 일신 속성을 가진다.따

라서 작자가 사망한 후에는 작인격권이 소멸하나, 작권법은 작자가 사

망한 후에도 그의 인격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 공표권 : 작자 자신의 작물을 일반에게 공표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

정할 권리이다. 작물의 공표는 작물의 발행(즉,수요를 충족할 만한 양의

복제 배포)외에 공연,방송 는 시로도 할 수 있다

• 성명표시권 : 작자 자신이 그 작물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할 권리이다.

성명은 반드시 본명(실명)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별명이나 명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별명으로 표시한 경우에는,그 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상 으로

짧아지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한편, 작물 이용자는 작자의 성명을 표

시해 주어야 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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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성유지권 : 작자가 작물의 내용이 부당하게 바 지 않도록 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오직 작자만이 그 내용,형식 제목을 바꿀 수 있다.그

러나 작물의 이용에서 부득이한 정도의 변경은 작자가 용인하여야 한다.

(3) 작재산권 

작재산권은 작자가 작권을 스스로 행사하거나 다른 사람이 행사하도록

허락함으로써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권이다. 작재산권은 작물을 어떤 방

법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여러 갈래로 나 수 있는데,복제권,공연권,방송

권, 송권, 시권,배포권,2차 작물 등의 작성 이용권으로 구분된다.

• 복제권 : 작물을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는 그 밖의 방법으로

유형물로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작권법에서는 작자가 작물을 '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있으나,이것은 실제로 다른 사람이 복제할 수

있도록 허락하거나 이를 지하는 권리를 말한다.컴퓨터 장치를 이용한 장,

를 들어 디스켓이나 디스크에 복제하거나 통신망에 업로드 는 다운로드하

는 것도 복제에 해당한다.

• 공연권 :연극이나 화,음악 등은 상연,상 ,연주 등의 방법으로 이용

된다.일반 공 을 상 로 하는 연설도 생각할 수 있다.이러한 방법으로 작

물을 일반 공 에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공연권이라 한다. 컨 ,작곡가는

자신의 음악을 연주회에서 다른 사람이 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가지며,

각본작가는 자신의 각본을 연극으로 연기자가 객에 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가진다.

• 방송권 : 작물을 음성이나 음향 는 상을 통하여 무선 는 유선 통

신의 방법으로 송신할 수 있는 권리이다. 컨 ,작곡가는 자신의 음악을 방송

사가 방송할 수 있도록 허락할 권리를 가진다.방송에는 생방송 외에 녹음물,

녹화물에 의한 방송도 포함된다.그리고 다른 방송을 수신하여 동시에 방송(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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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방송행 로 보아 작자의 별도 허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송권 :일반 공 이 개별 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

용할 수 있도록 작물을 무선 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

용에 제공할 수 있는 배타 인 권리를 말한다. 컨 ,인터넷 홈페이지에 타인

의 작물을 올리는 경우에는 일반 공 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므로 작권자

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시권 :미술 작물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 시할 권리'이다. 시

는 일반 공 이 물건을 자유롭게 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다. 시권이

문제가 되는 것은 미술 작물이나 사진 작물,건축 작물 등이라 할 수 있다.

• 배포권 : 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일반 공 에게 양도 는 여할

권리이다. 컨 ,소설가는 자신의 소설을 복제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배

포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소설을 인쇄한 출 사가 이를 일반 공 에게

매할 수 있도록 한다.여기서 요한 은, 작자의 배포 허락을 받은 출 사

가 원본이나 복제물을 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하면 이를 구입한 사람은

작자의 허락 없이 그 원본이나 복제물을 재 매하거나 여할 수 있다는

이다(권리소진의 원칙).

다만, 작권법은 매용 음반에 하여 배포권자,실연자 음반제작자가

작물을 상업 으로 여 할 수 있도록 허락할 권리( 여권)를 가진다고 규정

하여( 작권법 제80조),권리소진의 원칙의 외를 인정하고 있다.

• 2차 작물 등의 작성 이용권 :어떤 작물을 편곡,변형,각색,편

집, 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독창 인 작물로 제작하고,이를 이용할 권리이

다.2차 작물이란,원 작물을 번역,변형,각색, 상화 등의 방법으로 개작

한 작물이다.2차 작물은 원 작물과 별도로 독자 인 작물이지만,2차

작물에는 원 작물의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작물을 작성하고 이

용할 때에는 원 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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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권의 생  등록 

(1) 작권의 생과 등록 도 

작권은 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자연 으로 발생한다.오늘날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가 어떠한 차나 표시 는 등록이 필요 없는 무방식 주의를 취하고

있다.이 에서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 산업재산권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의장권)과 다르다.

다만 작권도 등록제도는 있으며 작권이 등록( 작자의 성명,창작연월일,

맨 처음 공표일)되면 등록된 내용이 사실로 법률상 추정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2) 작권등록 

① 등록의 의의

작권 등록이란, 작자의 성명 등 작물에 한 일정한 사항을 작권 등

록부라는 공 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ㆍ열람토록 하여 공시하

는 것을 말한다.아울러 등록된 일정한 사항에 하여는 추정력ㆍ 항력 등 법

효력이 부여된다.

② 등록의 효과

작권은 헌법과 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으며,그 보호에 있어 어떠한 차나

형식의 이행을 요하지 않는다(법 제10조 2항).그러나 작권 등록을 하면 다음

과 같은 직ㆍ간 인 효과가 발생한다.

• 추정력 : 작자 는 작재산권자로 성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 작물

의 작자 는 작재산권자로,창작연월일 는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작물

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등록되어 있는 작권ㆍ

출 권 는 작인 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 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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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받는다.등록권리자는 추정사실에 있어 입증책임을 면하며 이러한 추정 사

실을 부인하려는 자가 법률상 추정을 번복할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는 입증책임

환의 효력이 생긴다.

• 항력 : 작재산권의 변동,출 권의 설정 변동, 작인 권의 변동

사실을 등록하면 이를 제3자에게 항할 수 있다.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권리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는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제3자가 권리 변동 사

실을 부인하는 경우는 제3자에 하여 변동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 보호기간 연장 :무명 는 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으로 공표한 작물

의 경우 실명 등록을 하면 보호기간이 공표 후 50년에서 작자 사후 50년으로

연장되는 효과가 있고,단체명의 작물이나 상 작물의 경우 공표연월일을 등

록하면 창작 후 50년에서 공표 시 기 으로 50년까지 보호 기간 연장을 인정받

을 수 있다.

③ 작권의 표시

작권의 표시는 작물의 복제물에 ⓒ기호와 작권자의 성명,그리고 작

물의 최 발행연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여기에서 'C'는 copyright의 첫

문자이다.이것은 세계 작권 약 제3조 제1항에 따라,어느 당사국 국민의

작물이 작권 보호의 요건으로 등록이나 납본 등 방식을 요구하는 국가에서

작권 보호를 받기 해 ⓒ표시를 하도록 한 것이다.그러나 이 약 당사국의

부분은 베른 약의 당사국이고,베른 약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받아들이지 않

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④ 작권의 소멸사유

•보호기간이 만료한 경우

-원칙 으로 작자 생존 시와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공동 작물의 경우에는 최후사망자의 사후 50년간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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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의 작물, 상 작물 등의 경우에는 공표한 때로부터 50년간 존속한

다.

-계속 간행물이 무명 는 이명이나 단체명의 작물 등인 경우에는 공표

시 기산주의를 취하되,일부분씩 순차 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작물인 경

우에는 최종부분의 공표시를 기산 으로 한다.다만 이러한 순차 인 간행물

의 경우 계속되어야 할 부분이 최근의 공표시기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공

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표된 맨 뒤의 부분을 최종부분으로 본다.

•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는 법인,단체 등이 해산된 경우

• 권리 포기의 경우

- 작권자는 자신의 작권을 포기할 수 있다.다만 명문규정은 없으나 자신

의 작권이 타인의 질권의 목 이 되어 있을 때는 그 질권자의 승낙을 받

아야 포기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4) 작권의 보  

(1) 작재산권의 보 간 

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작자가 작물을 창작한 때에 시작된다.' 작물

을 창작한 때'란 작자가 그의 사상,감정을 표 수단을 통하여 외부로 구체화

한 시 을 말하며,그 성격에 따라 그 사상,감정을 반드시 어떤 유형물에 고정

시킬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

작재산권의 원칙 인 보호기간은 작자의 생존기간과 사망 후 50년간이다

(제39조 제1항).공동 작물의 작재산권은 작자들 에서 맨 마지막으로 사

망한 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제39조 제2항).

그러나 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의 기산 에 해 ①무명 는 이명의 작물

(제40조 제1항),②업무상 작물(제41조),③ 상 작물(제42조)의 작재산권은

사망 시를 기 으로 하는 것이 부 당하기 때문에,공표시를 기 으로 하여

작물의 공표 후 50년간 존속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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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재산권의 한 

작재산권은 작물을 배타 ,독 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그러나

작재산권의 독 성을 무제한으로 인정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반하며,문화

발 에 지장을 가져오는 결과를 래한다.따라서 작재산권은 공공의 이익과

문화 발 을 해 히 제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작재산권에 한 제한은

그 근거가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은

법률로써 하되,정당한 보상을 지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있다.이런 헌법 규

정에서 출발하여 작권법은 작재산권에 한 구체 인 제한 규정을 두고 있

는데,일정한 경우에는 작재산권자에게 보상 을 지 할 것을 명하고 있다.

작권법상 작재산권의 제한은 크게 ①이용자가 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도

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와 ②법률이 정하는 조건을 충족시키고 권한 있

는 기 에 보상 을 공탁하면 작재산권자의 허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법정

허락제도의 경우로 나 어 이해할 수 있다.

• 작재산권사의 허락 없이 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제23조 재 차 등에서의 복제

-제24조 정치 연설 등의 이용

-제25조 학교교육 목 등에의 이용

-제26조 시사보도를 한 이용

-제27조 시사 인 기사 논설의 복제 등

-제28조 공표된 작물의 인용

-제29조 리를 목 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제30조 사 이용을 한 복제

-제31조 도서 등에서의 복제 등

-제32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제33조 시각장애인 등을 한 복제 등

-제34조 방송사업자의 일시 녹음ㆍ녹화

-제35조 미술 작물 등의 시 는 복제

-제36조 번역 등에 의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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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법정허락에 의해서 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공표된 작물의 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작물의 이용(제50조)

-공표된 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의하 으나 의가 성

립되지 않는 경우의 작물의 방송(제51조)

- 매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매되어 3년이 경과하고,그 음반에

녹음된 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음반을 제작하고자 의하 으나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제52조)등이다.

이들 경우에는 문화 부장 으로부터 해당 작물의 이용을 승인받아야 하

고,문화 부장 이 정한 보상 을 작재산권자에게 지 하거나 권한 있는

기 에 공탁하여야 한다.

5) 작인 권

(1) 의의 

작인 권이란 작물을 일반 공 이 향유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자에게 부

여한 권리를 말한다.이 권리는 실연,음반,방송 에 존재하며,배우나 가수,연

주자와 같은 실연자,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귀속된다.실연자,음반제작

자 방송사업자는 작물을 직 창작하는 사람은 아니나,일반 공 이 창작

물을 온 하고 풍부하게 릴 수 있도록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2) 내용 

작권법은 실연자(배우,가수,연주자,연출자,지휘자 등)에게 복제를 허락할

권리와 이러한 실연이 수록된 매용음반의 방송사용에 한 보상청구권을 보

장하고 있다.음반제작자는 자신의 기획으로 자신의 기술과 자본을 제공하여 제

작한 음반에 하여 그 복제 배포에 한 권리,그리고 이러한 음반의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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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에 한 보상청구권을 가진다.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물을 복제하고

계방송 할 권리를 가진다.실연,음반제작,방송을 기획하는 사람은 각 실연,

음반제작,방송에 앞서 반드시 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3) 작인 권의 보 간

작인 권의 보호기간은 실연의 경우에 그 실연을 한 때로부터 50년간이고,

음반의 경우에 음을 최 로 음반에 고정한 때로부터 50년간이며,방송의 경우에

방송을 한 때로부터 50년간이다. 작인 권의 제한,양도,행사,등록에 해서

는 작권에 한 규정이 용되고 있다.

6) 작권 침해에 한 구

(1) 민사  구

작권 침해에 하여 ①그 침해가 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지하도록 청구

할 수 있고,그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하거나 이로 인한 손해

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으며,②그 침해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침해의 상이 작인격권인 경우에는,이 밖에 명

회복을 한 조치도 청구할 수 있다.

• 침해 지의 청구 :침해에 한 정지나 방의 청구 는 손해배상을 한

담보의 청구는 침해되는 권리가 권(즉, 물권)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작재산권, 작인격권,설정출 권 작인 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의 청구권을 가진다.그러므로 매용음반의 방송사용으로 인하여 보상청구권

을 가지거나 채권 성질의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은 의 청구권을 가지지 못

한다.이러한 청구권의 발생 요건으로서는 침해 사실의 증명으로 족하고,침해

자의 고의 는 과실은 요구되지 않는다.그리고 권리자는 침해행 로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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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의 청구 : 작권 침해에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것은 불법행 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이다.여기서 침해되는 권리란, 작권법

에서 보호되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따라서 채권 성질의 이용권도 제3자에 의

한 채권 침해 이론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이 될 수 있다.손해배상청구

권의 요건으로는 고의나 과실,권리의 침해,손해,침해행 와 손해 간의 인과

계 등 네 가지의 요건이 필요하다. 작권법은 재산권 침해와 인격권 침해를 구

분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의 근거 규정을 달리 하고 있고,재산권의 손해배상 청구

에 해서는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 주기 해 손해액 추정의 규정과 부정

복제물 부수추정(출 물의 경우에 5000부,음반의 경우에 10,000매)규정을 두고

있다. 작인격권의 침해에 해서는 자료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갈음하거나 이와 함께 명 회복을 한 필요한 조치( 컨 ,신문에의 사

과 고 게재)를 청구할 수도 있다.

(2) 사  구

• 권리의 침해 죄

- 작재산권,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 권리를 침해한 자

- 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작자의 명 를 훼손한 자

- 작권 등록을 허 로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는 3천만 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

• 부정발행등의 죄

- 작자 아닌 자를 작자로 하여 실명 는 이명(별명)을 표시하여 작물

을 공표한 자

- 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작물을 이용하는 자가 그 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 를 한 자

- 작권 탁 리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작권 탁 리업을 한 자,

-침해행 로 간주되는 행 (수입 시에 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다면 작

권법이 보호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되는 물건을 한민국 내에 배포

할 목 으로 수입하는 행 나, 작권법이 보호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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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송신

작물,실연ㆍ음반ㆍ방송 는 데이터베이스를 공 이 수신하거나

근하게 할 목 으로 무선 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

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

방송
공 송신 공 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 으로 음ㆍ 상 는

음과 상 등을 송신하는 것

송

공 송신 공 의 구성원이 개별 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근할 수 있도록 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

에 의해서 제작된 물건을 그 을 알면서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 으로 소

지하는 행 , 작자의 명 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작물을 이용하는 행

)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는 1천만 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

• 출처명시 반등의 죄

-출처명시 의무를 반한 자

-복제권자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출 권자

- 작권 탁 리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리, 개의 작권 탁

리업을 한 자와 업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 업을 한 작권 탁 리업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

이상의 범죄는, 작권을 허 로 등록하거나 작자가 아닌 자를 작자로 표

시하여 공표하거나, 작자 사망 후에 작인격권 침해가 될 행 를 하거나,허

가를 받지 않고 탁 리업을 하거나 는 신고를 하지 않고 리, 개의

탁 리업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고죄에 해당한다.따라서 고소가 있어야

기소가 될 수 있다.

2. 송  상 작 에 한 특 규

1) 송, 송 등의 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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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음성

송신

공 송신 공 으로 하여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 으로 공

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송을 제외

“방송”은 “1 다수 동시성을 띤 공 에 한 일방향 송신”을 특징으로 함

에 반하여,“ 송”은 “ 작물을 일 형태로 등록(upload)․송신․다운로드받는

형태로서1 송신 1 다수 송신,이시성, 방향 정보 유통,수신자가 선

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 는 이용할 수 있도록 송신하는 것”이라는 에

서 양자의 차이가 있다.

한편,디지털기술의 발달,방송통신 융합 등에 따라 새로운 작물 이용형태

가 등장함에 따라 방송과 송이라는 두 가지 범주만으로는 작권 보호에 한

계가 있어 방송 송,새로운 융합 역을 포 하는 개념인 ‘공 송신’을 신

설함으로써 작자는 새로운 형태의 작물 이용형태가 등장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 개인 인터넷방송(Winamp 방송),방송사의 방송물 동시 웹캐스

(Simulcast)등 실시간 음악 웹캐스 이 방송인지, 송인지 의견이 분분했던

을 감안,이를‘디지털음성송신’으로 규정하고 명확한 작권 처리기 을 마련

함으로써 작권을 보호하고 이용활성화를 도모하 다.

2) 송사업자의 권리

(1) 작인 권자로  송사업자의 권리

작권법에서는 실연자,음반제작자,그리고 방송사업자에게 작인 권을 부

여하고 있는데,이들은 작물의 직 인 창작자는 아니지만 그것을 해석하고

함으로써 문화 발 에 이바지하는 공로가 크므로 그러한 행 에 일종의 정

신 창작성을 인정하여 작권에 인 하는 배타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특히

작물의 복제 수단이 속도로 발 함에 따라 이들이 입는 경제 타

격도 무시할 수없는 정도에 이르 기 때문에 이를 조정한다는 측면에서 국제

으로도 심이 커지고 있다(김기태,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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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작권법은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제84조)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동시 계방송할 권리를 가진다.”(제85조)라고 규정

함으로써 작인 권자로서의 방송사업자에게 ‘복제권’과 ‘동시 계방송권’을 인

정하고 있다.

(2) 복 권

먼 녹음에 의한 복제란 방송을 청각 으로 고정하는 것을 뜻하고,녹화에

의한 복제란 연속되는 상을 시각 시청각 으로 고정하는 것을 뜻한다.

한 사진에 의한 복제란 방송을 정지한 상태의 시각 유형물로 고정한 것을 말

하며,‘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이란 녹음․녹화․사진을 제외한 방법으로 방

송을 복제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는 뜻이다.이러한 복제의 개념 때문에 재방

송에 있어서 시간 를 달리 하여 이루어지는 재방송에는 방송사업자의 복제권

이 작용하면 되므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계방송만을 별도의 권리로 규정한 것

이다(김기태,2006).

(3) 동시 계 송권

다른 시간 에 이루어지는 재방송은 복제권을 용하면 되지만 동시 인 재

방송,즉 동시 계방송의 경우에는 복제권을 용하기가 곤란하여 방송사업자에

게 동시 계방송권이라는 권리를 별도로 부여하고 있다.

동시 계방송이란 방송을 다른 방송사업자가 수신하여 동시에 계하는 재방

송 형태로서,동시 계방송권이란 자기 방송사에서 행하는 방송에 해 다른 방

송사업자가 동시 계방송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거나 허락 없이 행하는 동시

계방송을 지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김기태,2006).

방송법은 지상 방송의 의무재송신에 하여 규정하면서 이와 같은 작권법

규정과의 충돌을 피하기 해 동시재송신의 경우, 작권법 제85조의 동시 계

방송권에 한 규정을 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즉 재 의무재송신의

경우는 시청자 이익을 심으로 한 공익 사용을 인정하여 작권상의 보상을

면제하는 ‘법정허락’을 통한 강제허락 방식이 용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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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 작 에 한 특

(1)  규

•제99조 ( 작물의 상화)① 작재산권자가 작물의 상화를 다른 사람

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

1. 상 작물을 제작하기 하여 작물을 각색하는 것

2.공개상 을 목 으로 한 상 작물을 공개 상 하는 것

3.방송을 목 으로 한 상 작물을 방송하는 것

4. 송을 목 으로 한 상 작물을 송하는 것

5. 상 작물을 그 본래의 목 으로 복제ㆍ배포하는 것

6. 상 작물의 번역물을 그 상 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

② 작재산권자는 그 작물의 상화를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허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그 작물을 다른 상 작물로 상화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

•제100조 ( 상 작물에 한 권리)① 상제작자와 상 작물의 제작에

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상 작물에 하여 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상 작물의 이용을 하여 필요한 권리는 상제작자가 이를 양

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상 작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소설ㆍ각본ㆍ미술 작물 는 음악 작물

등의 작재산권은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 상제작자와 상 작물의 제작에 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상

작물의 이용에 한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복제권,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배

포권,제73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권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제101조 ( 상제작자의 권리)① 상제작물의 제작에 력할 것을 약정한

자로부터 상제작자가 양도 받는 상 작물의 이용을 하여 필요한 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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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작물을 복제ㆍ배포ㆍ공개상 ㆍ방송ㆍ 송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

리로 하며,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 으로 할 수 있다.

②실연자로부터 상제작자가 양도 받는 권리는 그 상 작물을 복제ㆍ배포

ㆍ방송 는 송할 권리로 하며,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 으로 할 수 있

다.

•제42조 ( 상 작물의 보호기간) 상 작물의 작재산권은 제39조 제

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다만,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2) 상 작 의 특

행 작권법에 ‘상 작물에 한 특례’규정을 둔 입법취지는 상 작물

의 특성 때문이다.즉, 상 작물이란 “연속 인 상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상을 기계 는 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

는 것”으로 화나 텔 비 로그램,비디오테이 에 수록된 것 등이 표

인데,이는 어문 작물이나 음악 작물 는 미술 작물 등의 다른 작물을 이

용하는 것은 물론 상제작자를 비롯한 감독․ 로듀서․촬 기사․아트디

터․연기자 등의 실연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종합 작물이

다.

이 게 하나의 상 작물에는 다수의 권리자가 복잡하게 얽 있는 까닭에

이를 이용하려는 사람에게는 이용 허락과 련해서 매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상 작물의 창작에 여한 권리자들의 권리행사에도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따라서 이러한 문제 들을 감안해서 상 작물의 이용과 상 작물

에 여한 각종 권리자들의 권리를 합리 으로 조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작권법에서 규정한 ‘상 작물에 한 특례’가 바로 그런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김기태,2006).

(3) 상 작  특  규 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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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재산권자가 그 작물의 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포함해서 허락한 것으로 본다.

첫째, 상 작물을 제작하기 하여 작물을 각색하는 것

둘째, 상 작물을 복제·배포하는 것

셋째, 상 작물을 공개 상 하는 것

넷째,방송을 목 으로 한 상 작물을 방송하는 것

다섯째, 상 작물의 번역물을 그 상 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

여기서 “ 작물의 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란 소설이나 각본 같

은 어문 작물을 상 작물로 제작하려는 사람에게 그 이용을 허락한 경우가

표 이다.이는 작재산권의 일종인 2차 작물의 작성권에 해당하는 것인

데,2차 작물이란 “원 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 상 제작 그 밖의 방법

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하므로 이 상제작에 해당하는 2차 작물의

작성권을 상제작자에게 행사하는 것이 된다.이 게 해서 작성된 상 작물

은 2차 작물로서 그것을 제작한 사람은 원 작권과는 별도의 새로운 작

권을 갖게 된다.하지만 2차 작물에 한 작권의 행사가 원 작권에 우선

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 작물의 이용편의를 해 상제작자에게 일정한 권

리를 부여한 것이다(김기태,2006).

① 작물의 각색

상화의 허락에는 원 작물을 각색하는 권리가 포함된다.여기서는 어문 작

물을 원 작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각색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넓은 의미에

서는 각색을 “ 상화에 알맞도록 개작하는 것”이라고 보아 상화의 허락을 얻

은 음악 작물이나 미술 작물을 상제작에 합한 형태로 편곡하거나 변형하

는 것도 각색의 범주에 든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직 상제작에 이용할 수

없는 작물을 상화의 기본 인 과정인 각색 는 변형하려면 일단 상제작

에 따른 허락만 얻으면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 이러한 각색은 어디

까지나 상제작을 한 목 때문에 허락된 것이므로 각색 그 자체를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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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작물에 한 작성으로 보아 상화와는 다른 새로운 작권을 주장하

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그리고 작물을 각색함에 있어서 주의할 은

원 작물의 본질 인 창작성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지 그 지 않고

원 작물을 본질 으로 변경시키거나 훼손해서 원 작자의 명 를 실추시킨다

면 오히려 작인격권의 침해요인이 되며,여기서 말하는 각색에 해당될 수 없

다는 사실이다(김기태,2006).

② 작물 복제 배포

작재산권자로부터 상화의 허락이 있었다면 특약이 없는 한 제작된 상

작물을 복제 배포하는 권리도 함께 상제작자에게 허락된 것으로 본다.

만일 그 지 않다면 작물의 상화를 허락한 작재산권자가 상 작물이

제작되어 그 2차 작물을 복제 는 배포하는 것에도 권리주장을 할 수 있

게 되어 이용 계가 복잡해 질 염려를 안고 있다.그러므로 작물의 상화를

허락함에 있어서 특약이 없는 한 상 작물의 복제 배포에는 작재산권자

의 권리행사가 미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상제작자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보장

한 것이다(김기태,2006).

③ 공개상

작재산권자가 그의 작물에 한 상화를 허락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제작된 상 작물의 공개상 도 허락된 것으로 본다.여기서 ‘공개상 ’이란

극장 는 강당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 공 으로 하여 상 작물을

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이는 한 공연에 해당되어 작재산권의 일

종인 공연권의 상이 된다.따라서 공개상 이 필수 인 상 작물에 있어서

공연권에 따른 허락문제가 두되므로 이를 상화의 허락에 포함한 것이다.

④ 방송

작재산권자가 방송을 목 으로 하는 상 작물에 해 자신의 작물을

상화하도록 허락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제작된 상 작물을 방송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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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까지 포함 된 것으로 본다.이는 방송권이 복제권․배포권․공연권과 함께 별

도의 권리이므로 이용에 따른 충돌을 없애기 한 것이다.다만,“방송을 목

으로 한”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 의 목 이 방송이 아닌 경우에는 이 규

정이 용되지 않는다는 에 주의해야 한다.그 다면 방송사 홈페이지를 통한

로그램의 서비스는 송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송권에 한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의문이 생긴다(김기태,2006).

⑤ 번역

특약이 없는 한 상화의 허락에는 제작된 상 작물을 당 의 이용방법에

따라 번역해서 이용하는 권리도 포함된다.이는 상 작물의 수입 는 수출에

있어서 외국어를 우리말로 는 우리말을 외국어로 번역해서 상 작물에 더

빙하거나 자막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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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저작권 분쟁의 실태 및 

해결방안에 대한 인식 조사

1. 송분야 작권  주체들

1) 송사업자

신탁권리단체와 방송사업자는 음악, 상 등에 한 작권 문제로 상호 간에

긴 하게 연결되어 있다. 작인 권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다른 작인

권자가 가지고 있는 복제권,배포권, 여권, 송권,기타 보상청구권에 비해서

복제권과 동시 계방송권만을 행사하고 있다.주요 방송사업자로는 지상 ,

이블,IPTV가 있다.

재까지 작권 분쟁의 심문제는 주로 지상 방송사업자와 신탁권리 단체

간의 이해 계 충돌에서 발생하 다.

그러나 이블 사업자가 방송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 이 차 증 하고 뉴미

디어 방송시장의 역이 확 되면서 기존 지상 방송사 이외에 다양한 뉴미디

어 방송 사업자와 신탁권리단체 간의 작권 분쟁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 재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작권 분쟁 논의의 핵심은 이블TV사업자

이다.원칙 으로는 작권의 권리자와 이용자인 개별 PP와 SO가 직 계약을

하기 때문에,PP와 SO가 신탁권리단체와 개별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

블 TV 회에 상 임을 하고 있기도 하다.개별 상에 의하든 이블TV 회

측에 임하든 간에 모두 작권 련 분쟁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지난 2008년 상용화된 IPTV는 아직 작권법상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

아 신탁권리단체 혹은 개별 작권 권리자와의 이해 계가 표면 으로 두되

지 않은 상태이다. 재 작권을 둘러싼 방송사업자와 권리단체의 계를 개략

으로 나타내면 <그림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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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방송사업자와 신탁권리단체의 계

방송사업자가 권권법에 해 제기하는 주요한 문제는 주로 다른 작인

권자에 비해 복제권과 동시 계방송권이라는 소수의 작인 권만을 행사하고

있다는 이다.

방송사업자 측에서는 이는 방송사업자에 한 차별 인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즉 방송사가 직 제작한 로그램의 경우에는 작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반면,자신이 직 제작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송출하기 해서 기울

인 작권에 하는 권리를 온 하게 보호받기 해서는 송권이 추가로 신설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이 게 작권법상 송권이 신설되어야만 최근 만

연하고 있는 인터넷상의 불법 인 다운로드 등에 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인터뷰,PPH).

한편 작권의 권리자 혹은 이를 신탁 리하는 신탁 리단체에서는 재의

사용료 요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에 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특히 외국의

수 과 비교해볼 때 재의 작권료 징수 기 이 지나치게 낮다고 한다.이들

에 의하면 국내 방송시장이 외국과는 차이가 있다는 을 감안하더라도 재의

징수 기 은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특히 이블방송의 경우

기 도입 시 가입자 수를 기 으로 정한 사용료 징수 기 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 인 제도권에 진입한 시 에서는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주로 음악 작권을 두고 제기되는 논의들로서 이러한 쟁 을 둘러싼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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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와의 계를 좀 더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작권  작인 권 신탁 리단체

(1) 송분야 작권  주체들 

재 방송시장에서 방송사업자와 작권 권리자와의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

하는 분야는 음악 작권 련 분야이다. 재 방송사업자와 작권 권리자와 진

행 인 부분의 분쟁이 음악사용과 련되어 있다.

개별 권리자의 음악 작권을 신탁하는 국내 3 신탁 작권 권리 단체는 한

국음악 작권 회(이하 ‘음 ’:KOMCA),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이하 ‘음실연’:

FKMP,한국음원제작자 회(이하 ‘음제 ’:KAPP)이다.

이 음 은 본 작자의 신탁 리 단체이기 때문에 작권법상 배타

권리를 갖고 있다.반면 음실연이나 음제 은 작인 권자로서의 권리만 행사

할 수 있다.따라서 분쟁 발생 시 음 은 형사고소까지 할 수 있으나, 작인

권자인 음실연이나 음제 은 사용한 것에 따른 민사소송만 할 수 있다.이러

한 권리 소유 형태의 차이 때문에 작권신탁 리단체 방송사업자와 가장

상력이 있는 단체는 음 이라고 할 수 있다.

지상 와 이블과 같은 방송사업자들이 이들 음악 작권 신탁 리단체들과

사용료 요율 징수와 련하여 크고 작은 분쟁 계에 있다.지상 방송사는

음 과,PP역시 음악 사용량이 많은 음악채 을 심으로 음악신탁 리단체

와 잦은 분쟁 계에 있다.이제 유료 방송 시장에 진입한 IPTV의 경우는 음

과 구체 인 사용료 지불 기 을 두고 상을 진행 이기는 하나 사실상 실

질 으로 작권법 상에 명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본격 인 분쟁 계에 있지

는 않은 상태이다.

한편 지상 방송사는 작인 권자로서 의 신탁권리 단체와의 계 외에도

로그램의 제작자일 경우 TV화면이나 동 상에 한 작권자로서 권리를 행

사할 수 경우와 련하여 이블사업자나 포털 사업자와 작권의 이해 계가

발생한다.방송분야 작권 련 주체들의 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3-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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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방송분야 작권 련 주체들의 계도

(2) 이  PP의 작권 TF 구  

작물의 이용 시에는 본래 작권 이용자와 작권 권리자 간의 개별 계약

이 원칙 이나,방송사업자의 경우 회가 이를 임하여 계약하는 것이 일반

이다.지상 방송사의 경우 개별 지상 방송사업자(KBS,MBC,SBS)와 신탁

권리 단체가 직 계약을 하기도 하고,방송 회를 통한 계약이 이루어지기도

하다.

특히, 이블의 경우는 PP와 SO가 이블 회에 상을 임하여 음악 작권

의 사용료 징수 련하여 상을 진행한다.PP의 경우는 작권 TF 을 구성

하여, 작권 련 기 단체,그리고 련 사업자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법무법인과의 업무 의를 통해 신탁권리단체와의 다양한 분쟁에 주체 으로

참여하고 있다.PP 작권 TF의 작권 안에 한 응방안들과 그 내용을

살펴보면 <표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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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용

(사)한국음악 작권 회

(KOMCA)

① KOMCA사용료징수규정 개정 회안 마련 외 개진

(2005～)

② KOMCA사용료합리화를 한 ‘곡당 정액제’등 개선방안 마련

(205～)

③ 작권심의조정 원회 주 KOMCA징수규정 개정 의견 청

취 회의 참석 의견 개진(2005.7.5)

④ 작권심의조정 원회에 KOMCA 작권 분쟁조정 신청 (2006.

3.17)

a.조정내용:KOMCA의 과도한 작권료 청구에 한 합리

해결

b.참가 PP회원사(법인 수):29개

c.조정 기간:2006.3.17～7.18

d.결과:조정 취하 후 TF가 KOMCA와 음악 작물 방송사용

계약 체결

⑤ KOMCA의 PP에 한 송사용료 요구 련 방어(2006～):

실시간방송(streaming)등 방송서비스에 한 송사용료 미

부과 달성

방송 회의 'PP회원사의

지상

방송화면/동 상사용 지‘

요구 련 논의

응방안 마련(2007.3.29)

- PP회원사에 지상 콘텐츠 사용 시 유의 내용으로 안내 공

문 발송

(사)한국음원제작자 회

(이하‘음제 ’)

(사)한국음익실연자연합회

(이하 ‘음실련‘)등

음악 작인 권 단체와

보상 송사용료

련 상 계약 체결

주

① 홈쇼핑-음악 작인 권단체간 보상 지 계약 체결(2006.9)

- 송사용료 포함 보상 의 연도별 상향 지 합의(2004～

2012)

② 작권 원회 주최 음제 사용료징수규정 개정(안)의견청취

회의 참석 의견 개진(2006.9.27)

(사)한국방송실연자 회

련 응방안 마련

(2007～)

① 내용

a.방송실연자(성우 포함)의 방송권,복제권, 송권 련 특약

체결

b.공공채 에 해서는 상을 통해 보상 미청구 달성

c.아래 PP외 연 /오락/여성/다큐/교양/정보 PP에 한 계약

체결 지연

② 계약PP:온미디어,CJ미디어,MBC드라마넷,애니메이션 PP

(교 어린이TV,재능방송,애니원 등)

‘아 리카TV'등 온라인 사업자 작권 침해 련 응방안 마련 시행 (2006.7. 회명의

조요청 공문발송 등)

[표 3-1]PP 작권 TF의 작권 안 응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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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방송 작물의 국내

사용

련 상 진행

① 상:남북경제문화 력재단(권리자)vsPP(YTN,mbn,한국

경제TV,KTV,국회방송 등)

② 결과 :PP특성을 고려,할인된 수 에서 계약 체결

‘MusicFarm Inc.'의 홈쇼핑 채 상 작권 침해 경고장 발행 등 작(인 )주장 사업자

에 한 응(안)마련(2004.8.17)

PP 작권 TF의 주요 사업을 심으로 보면 주된 안은 2005년부터 지속

으로 논의되어 온 음 (KOMCA)과의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에 한 건임을

알 수 있다.그밖에도 한국방송실연자 회와의 보상 문제,‘아 리카TV'와 같

은 온라인사업자의 작권 침해와 련한 문제 등 다양한 작권 주체들 간의

분쟁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분쟁사례를 심으로 이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료 송시장  작권 분쟁 사

1) 분쟁이 료  사

유료 방송시장에서 지 까지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한 작권 분쟁은 주로

음악신탁 리단체와 이블 PP와의 분쟁이다.지난 2004년 음악 작인 권에

한 보상 을 두고 이블TV방송 회와 한국음원제작 회/한국음악실연자연

합회 간의 분쟁이 있었으며,2005년에는 홈쇼핑 채 과 한국음원제작 회/한국

음악실연자연합회 간의 분쟁이 있었다.그리고 한국방송실연자 회는 2007년에

는 투니버스,챔 ,재능 등의 애니메이션 채 과의 분쟁이,2008년에는 온미디

어,CJ미디어,MBC미디어 러스와,그리고 공공채 인 KTV,NATV,USB등과

분쟁이 있었다.

최근에는 지상 3사와 음악 작물사용계약체결 련하여 분쟁이 있었는데,

2009년 4월 17일자로 작권 원회의 조정결정이 나서 당사자 간의 조정 합의

가 진행 이다.과거 분쟁이 되었던 작권 사례를 살펴보면 <표 3-2>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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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연도 분쟁 사례 

09년 - 상파 3사와 음악저작물사용계약체결 련 저작  위원회 조정결정

08년

- 온미디어, CJ미디어, MBC미디어플러 와 송 연자협회간의 분쟁

- 공공채널(KTV, NATV, USB 등)과 송 연자협회 간의 분쟁

- 기타 자체제작이 존재하는 독립 PP와 송 연자협회 간의 분쟁

- 온미디어 계열 송의 판도라 TV, 기타 웹하드에서 불 유통물 차단 공문

07년 - 투니 , 챔프, 재능 등 애니메이션 채널과 송 연자협회 간의 분쟁

05년
- 홈쇼핑채널과 음원제작자협회, 음악 연자연합회 간의 분쟁

- 역민 (제주 송, 강원민 )과 합의 후 고소 취하 

04년 - 케이블TV 송협회와 음원제작자협회, 음악 연자연합회 간의 분쟁

[표 3-2]유료방송 시장에서 분쟁이 완료된 작권 분쟁 사례

o사례 1:한국음악 작권 회 vs.지상 3사

지상 방송 3사와 음악 작물사용계약체결 련하여 발생한 분쟁으로 2009

년 4월 17일 작권 조정 원회의 조정결정이 된 후 합의 에 있다(문화부

재안 조정조서,부록 참고).

지상 3사는 소송까지 간 은 없었다.작년에 문화부에서 재안이 나온 것이

있는데,방송사에서 거부해서 희가 조정에 들어간 것이다(음 ).

(재안이)2008년 2월에 나왔는데(문화부에서),이것을 가지고 요율을 인상하려

고 했다.당시 희 회의 경우 음악 리비율을 보면 국내 회원이 9,600명,외

국은 38개국과 상호 리가 되어 있고, 체 으로 보면 97.8%는 리하고 있었

다(음 ).

이러한 음 과 방송사업자 간의 갈등은 음악 작물 사용계약서상의 ‘음악

작물 리비율’에 한 정의에 한 견해 차이로 인한 것이다.음악 작물에

한 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음 측은 방송은 포 계약( 회에 신탁되는

작물에 해서 사 에 허락을 맡는 신 자유롭게 사용하고, 신 분기별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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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료를 내는 시스템)을 하는데,이에 한 사용량도 많고 재 회가 리하는

것이 97%이기 때문에 행 인상 조정안으로 가야한다는 주장이다.이에 반해

방송사측은 실제 방송한 곡 에서 회가 리하는 곡만 작권 상이라고

야 한다고 보고 있다.

o사례 2:한국음악 작권 회 vs.지역민방(제주방송,강원민방)

2005년 지역민방인 제주방송과 강원민방 개국 시 지역 민방에서 작권에

한 개념이 없어 무단으로 권리를 사용한데 해 고소를 하 으나,곧 합의

를 한 후 취소하 다.

신규방송사 던 지역민방의 경우,제주방송과 강원민방이 작권 해결해야하는

것을 몰랐는데 희가 고소를 한 이 있다.개국한 2005년쯤인가.합의한 후

취하했다(음 ).

그밖에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이하 음실연:FKMP)의 경우도 작권 련하

여 많은 조정을 진행하 고,그 에는 소송까지 진행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2) 분쟁 인 사

재 방송사업자와 작권신탁 리단체 간에 분쟁이 진행 인 가장 표

인 사례로 MTV(M.net)과 음원제작자 회 간의 방송사용보상 소송이 있다.

음악채 에 해 음제 이 사용료 인상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조정 합의 에

있다. 한 지상 라디오와도 조정이 결렬되어서 소송이 진행 이다.

재 방송시장에서 작권 소송이 진행 이거나 당사자 간 합의 조정이 이

루어지고 있는 사례는 <표 3-3>과 같다.



- 32 -

발생연도 분 쟁 사 례

09년

-최근 M.net과 음원제작자 회간의 방송사용보상 소송 진행(MTV사례)

-지상 방송사와 SO간의 디지털방송에서의 작권료 징수 분쟁

-지상 라디오와 음원제작자 회 간 작권료 징수 분쟁

-방송실연자 회와 온미디어 간의 IPTV 진출에 따른 작권료 추가 징수

분쟁

[표 3-3]방송 시장에서 진행 인 작권 분쟁 사례

o사례 1:한국음원제작 회 vs.MTV(PP)

음제 이 보상 을 두고 3개 음악 채 MTV(pp)와 조정 합의 에 있다.

음제 은 과거 이블TV 회와 포 계약형태로 단체 계약을 한 내용에 해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PP는 이를 수용하고 있지 않았으며,분쟁 소송으로 법

원에 제소되었으나 재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 받고 상이 진행 이다.

음제 이랑 실연권 련(작인 권)하여 소송이 진행 이다. 이블 TV 회

와 작권 인 권단체와 단체계약을 해놓은 게 있는데,음제 에서 지속 으로

사용료의 인상요구를 하고 있다.그런데 요구하는 인상 수 이 무 커서 도

히 수용할 수 없는 수 이라 소송까지 진행 이다.2004년 기 으로 (음

비)8.9% 던 것을 (음 비)60% 정도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희 입장

에서는 무 많은 폭으로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라 이에 수 할 수 없는 것이다

(PPL).

약 2년 (2007년 혹은 2006년)음제 의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어 각 PP가

작권 분쟁소송을 했으나,법원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를 권고 받고 재 상을

진행 에 있다(PPL).

음악채 이 3개있는데(MTV,채 V,KMTV),채 V는 다른 PP와의 합의결과

에 따르겠다는 입장이고,KMTV는 온미디어로 인수됨에 따라 재 MTV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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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합의를 진행하고 있다. 재는 KOMCA 비 8.9%로 합의해서 KOMCA가

받고 있는 액의 8.9%를 받고 있으나 차 이를 인상할 정이다.올해(2009

년)는 40%,내년(2010년)에는 50%,궁극 으로는 60%까지 KOMCA 비해서

단계 으로 인상할 정이다(음제 ).

o사례 2:한국음원제작 회 vs.지상 라디오

한국음원제작 회와 지상 라디오 간에 조정이 결렬되어 음제 에서 소송을

비하고 있다.음실연과의 공동 소송으로 진행할지의 여부는 아직 의가 이루

어지지 않았으나,음실연 측에서 이를 거부하더라도 단독으로라도 소송을 진행

할 정이라고 한다.

지상 라디오와도 조정이 결렬 되서 소송이 진행 이다.매출액의 0.18% 는

데, 희(음제 )가 2%까지 달라고 해서 소송이 진행 이다. 재 지상 라디

오에 한 소송 비를 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음실연과의 의 여부를 결정

이다.(소송은)9월쯤 할 듯하다(음제 ).

o사례 3: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vs.PP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 재 PP에 해 보상 합의를 진행 에 있다.실

연자의 매용음반 방송보상청구권( 작권법 제75조)행사와 련해 방송사업자

와 수시로 보상 산정을 한 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 결렬시 작권

원회 조정 소송을 진행하며,최근에는 일부 이블 PP와 작권 원회의 조

정을 실시한 바 있다.

PP와는 재 음실연 측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과거 3년 것을 받고,

2007년 것 가지고 하든지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야하겠다는 입장이다(음제 ).

(희 단체의 회원들은)작인 권자로 인정되어 있는데,보상 을 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작권 원회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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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거치게 된다(음실연).

음악채 PP와 ‘매음반 징수 요건에 한 건’ 뮤직 비디오와 련하여

음악이라는 입장(음실연)과 상이라는 입장(PP)이 립하고 있다.이에 한

조정 결과 입법을 통해 해결하라는 결과가 나왔다.

[ 림 3-3] 탁 리단체의 저작   저작인접  계도

( 매음반 징수 요건에 한 건)말 그 로 음반은 음이 수록된 매체를 의미하는

데,뮤직비디오는 상이 수록되어 있어 음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그러

나 우리 입장(음실연)에서는 간 인 매음반으로 보고 있어 립하고 있다

(음실연).

조정결과에서는 입법을 통해서 해결하라는 결과가 나왔다.최근에는 음반과

상을 구분하지 않은 음반(멀티미디어음반)이 추세인데,만약 군가 악의 으로

만든다고 한다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이 경우 입법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즉,조항에 새로운 조항을 만들든지 정의 규정 조항 자체를

새롭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정의 규정 2조나 75조를 보완하는 방법)(음

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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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사례 4:한국방송실연자 회 vs.PP

한국방송실연자 회는 탤런트,성우,개그맨인 회원으로 구성된 회로 방송

실연자의 방송권과 복제권, 송권을 보유하고 있다.이러한 보유권리와 련하

여 다큐,교양,여성 채 과 같은 일부 PP에 재방송료 지 을 요구하 다.이에

해 PP 작권 TF 은 법무법인의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작인 권료 상을

추진하기로 하 다. 상 건에 한 구체 인 사항은 <표 3-4>와 같다.

[표 3-4]한국방송실연자 회 vsPP 작인 권료 상 건

출처PP 작권TF

이 PP 작권 TF측의 검토사항을 세부 항목별로 보면 첫째, 작권 상과

련한 상주체에 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 인 방향을 가지고 있다.

- 재 회가 회원사를 행하여 작권료 상을 진행하고 있음(1월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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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이와 련하여 방송실연자 회는 ( 이블 회는)계약의 주체가 아니므로

회원사와 직 상코자 함.

-실연자 회는 이블TV 회가 작권인 권료 상을 지연시키고 있으며,

실연자 회 계노조(성우 회,탤런트 회 등)와 연계한 이블TV 출

연 거부 운동을 시작할 정이라고 함.

둘째,방송실연자 회와 기존 MPP와의 계약 사항과 이와 련된 향후 상

의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기존 MPP와 방송실연자 회는 법률자문 이 에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

작인 권료를 지 한 상태임.

-MPP는 회에서 달한 법률자문 결과에 하여 내부 사정상 방송실연자

회와 계를 유지하기를 원치 않고 있어 지 하는 비용이 크지 않

은 계로 작권료를 지 하고 있음(성우,탤런트의 출연 계).

-차기 계약부터는 회의 법률자문결과를 근거로 각 사의 유리한 입장에서

작권료 상을 추진키로 함.

마지막으로 PP 작권 TF회의 결과,먼 소 규모의 PP사의 경우 작권

료 지 을 거부하는 것보다는 큰 비용이 아닐 것이라고 상됨으로 작권료를

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되,법률자문 결과를 근거로 하여 각 사의 유리한 입장

으로 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아울러 작권료는 각사의 입

장이 다르므로 회에서 일 으로 상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각 사별 입

장에 맞추어 작권료 상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단하 다.

PP에 한 방송실연자 회의 요구를 법률 조항을 근거로 안을 악해보

면1),먼 방송실연자 회가 요구하는 작권 제73조(방송권)는 실연자의 방송

권이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녹음된 실연에 해서는 발생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동 조항 내 ‘녹음’과 ‘방송’이 각각 ‘녹화’와 ‘재방송’을 포함하는지에 해

서는 이견이 있다.다만, 재 회 회원사 일부는 성우,연기자,희극인 등

의 작인 권을 신탁 리하는 ‘한국방송실연자 회’와 계약을 체결하 거나,

1) 다  무  ‘Y'  PP  TF  간에 간  탕 로 리  것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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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진행 이다.즉 애니메이션을 주로 방송하는 채 (투니버스,재능방송,

교방송,애니원TV 등) 자체 제작물을 주로 방송하고 있는 채 (온미디어,

CJ미디어,MBC드라마넷,엠넷미디어)은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그리고 국가에

서 운 하는 공공채 (KTV,국회방송,방송 학TV) 교양․정보․여성․다큐

채 ( 앙방송,YTN,이채 ,GTV,리빙TV,육아방송)과는 특약 체결을 한

상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로서는 성우실연자의 재방송료가 한국방송실

연자 회(이하 ‘실연자 회’)의 화두이며,실연자 회 측의 논거는 작권법 제

100조 제3항( 상물 특례규정)에 따른 특약 체결이다.

그 다면 작권법 제73조와 제103조 제3항 사이의 우선 용 순 는 어떻게

되는가?동법 제73조 단서와 103조 제3항 방송권에 한 부분 사이의 우선

용순 에 하여 재까지 학설이나 례에서는 명쾌하게 정리된 바가 없다.

그러나 법 73조 제103조 제3항의 문언해석상 제73조 단서가 용되는 범

내에서는 제103조 제3항의 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단된다.

이때 작권법상 상물제작자는 성우 실연자에 하여 재방송료를 지 할

의무가 있는가에 해서는 이는 당사자 사이에 명시 으로 재방송료 지 에

한 약정이 없는 상황에서 성우 실연자가 재방송료를 청구할 권리를 보유하는지,

즉 성우 실연자가 작권법상 재방송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실연자가 행사할 수 있는 방송권은 방송법상 규정된 모든 종류의 방송(유/무

선 불문)과 련하여 생방송,녹화방송,재방송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고,방송을 목 으로 녹음한 성우의 실연에 해서는 제73조 단서가 용될

것이므로,당사자 사이의 특약이 없는 한 성우 실연자가 작권법상 방송권의

일환으로 재방송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다.다만 재방송의 범 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와 련하여서는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문제와 련해서는 과연 작권법상 ‘방송’의 범 에 재방송이 포함되는가

가 문제가 된다. 작권법상 ‘방송’은 ‘공 송신 공 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 으로 음․ 상 는 음과 상 등을 송신하는 것’으로 정의되며,그 정의

자체에서 최 의 송신에 한한다고 볼만한 단서는 찾을 수 없다.그러한 이유로

재방송 역시 ‘방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학계에서는 ⅰ)동일 방송사업자가 하는 재방송은 제73조 제3항 단서의

방송에 포함되지만,다른 방송사업자의 재방송은 제73조 제3항 단서의 방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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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견해와 ⅱ)허락한 해당 방송사업자의 재방송인지 여

부에 계없이 제73조 제3항 단서가 용된다고 보는 견해가 립되고 있다.

학계의 견해에 따르면, 어도 해당 실연자로부터 최 로 허락을 받아 방송한

방송사업자의 재방송에 해서는 제73조 제3항 단서가 용될 것이라는 에는

이론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이블 PP측은 법무법인 회사에 자문한 결과 기존의 분쟁의 상

이 되었던 애니메이션 채 이외에 PP사업자,혹은 SO사업자가 방송실연자

회에 작인 권료를 지 해야 할 법률 근거 조항에 해 논의하 다.이에

한 자문 의견을 사안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복제할 권리(복제권, 작권법 제69조),방송할 권리

(방송권,동법 제73조), 송할 권리(송권,동법 제74조)등을 가진다.다만 방

송권과 련하여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녹음된 실연에 하여는 따로 실연자로

부터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고,단지 매용 음반의 방송사용에 따른 보상 을

청구할 권리만을 갖게 된다(동법 제73조 단서,제75조).한편, 상제작자와

상 작물의 제작에 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는 그 상 작물의 이용에 한

복제권,배포권,방송권, 송권을 특약이 없는 한 상제작자에게 양도한 것으

로 추정된다(동법 제100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실연자가 상제작자와 특약을 할 경우에는 상제작자가 그

상 작물을 복제,배포,방송, 송함에 있어 실연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사용

료를 지불해야 한다. 한 상제작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권리는 ‘

상 작물의 이용에 한 복제권,배포권,방송권, 송권’인바 그 상 작물을

본래의 창작물로서 이용하는데 필요한 권리를 말하므로 그 상 작물의 이용

목 범 밖에서 이용되는 경우(를 들어, 화 OST)에는 실연자가 작

인 권을 보유하므로 OST등을 제작함에 있어서는 실연자로부터 따로 허락을

받아야 한다(법원 1997.6.10.선고,96도2856 결 참조).

한편 귀 회는 실연자 회가 보상 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질의를 주셨는바,

지상 채 이블 채 을 통해 방송되는 콘텐츠는 부분 상 작물일 것

인데,우리 작권법에서는 실연이 녹음된 매용 음반을 방송 는 디지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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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송신하는 경우에만 작권법상의 지정신탁단체에게 보상 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엄 하게 따지면 방송실연자들로 구성된 실연자연합회와 같

은 작권신탁단체는 작권법상의 보상 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인 권

료를 청구하는 것이라고 야 할 것이다.

한편 작권법에서는 작물,실연․음반․방송 는 데이터베이스를 공 이 수

신하거나 근하게 할 목 으로 무선 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

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공 송신이라 하고,이러한 공 송신 공 이 동시

에 수신하게 할 목 으로 음․ 상 는 음과 상 등을 송신하는 것이 방송되

며,이러한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방송사업자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8,

9호).여기서 방송사업자들을 포 으로 규정하고 있는 계를,방송법상의 방

송사업자에 한하지 않고 심지어는 인터넷방송을 하는 사업자까지 모두 포함하

게 된다.반면에 방송법에서는 방송이라 함은 방송 로그램을 기획․편성 는

제작하여 이를 공 (개별 계약 수신자 포함)에게 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

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그 유형 데이터방송의 범 에서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를 재외하고 방송사업자로서 지상 방송사업

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사업자), 성방송사업자,방송채 사용사업자(PP사

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만을 열거하고 있으므로(법 제2조 제1,3호)방송

로그램이 폐쇄형 형태로 달되는 IPTV는 물론 개방형 형태로 달되는 인

터넷방송의 경우 방송의 정의에 포함시키기가 어렵다(다만,방송 원회가 발표

한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에 한 정의 규정 개정을 통해 IP방식 방송서비스도

방송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음).

실연자가 지상 방송사업자 는 PP사업자가 제작하는 방송콘텐츠의 제작에 참

여한 다음,방송사업자들이 그 방송콘텐츠를 제작하여 방송(재방송 포함)하는

경우에는 실연자의 복제권,방송권이 용될 것이고,그 방송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하여 송할 경우에는 복제권 송권이 용될 것이다.그러나 이미 살핀

바와 같이 특약이 없는 한 실연자의 복제권,배포권,방송권, 송권은 상 작

물제작자인 자상 방송사업자 는 PP사업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작

권법 제100조 제3항),실연자로부터 상제작자가 양도 받는 권리는 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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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을 복제․배포․방송 는 송할 권리로 하며,이를 양도할 수 있으므로

( 작권법 제101조 제2항), 사업자들이 그 콘텐츠를 재양도하더라도 실연자

가 한번 양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콘텐츠를 득한 자가 상 작

물의 본래의 목 로 그 방송콘텐츠에 담긴 실연을 복제하여 방송 는 재방

송, 송하는 것에 하여는 작인 권을 행사할 수 없다.

조항들을 근거로 각 사업자가 실연자 회에 작인 권료를 지 할 의무

가 있는지에 한 종합 인 의견에 해서는 크게 지상 방송사업자의 작인

권료 지 구조와SO사업자와 PP사업자 간의 방송구조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으며,구체 인 의견은 다음과 같다2).

① 지상 방송사업자의 작인 권료 지 구조

작권법이 법률 제6881호로 2003.5.27.개정되기 까지 상 작물에 한

실연자의 복제권,방송권, 송권(법률 제7233호 2004.10.16.신설)의 양도규정

이 간주규정으로 되어 있었던 계로 실연자들은 방송사업자에 하여 권리

를 행사할 수 없었다.그런데 작권법의 규정이 추정규정으로 개정되면서,

실연자연합회가 지상 방송사업자와 작인 권료의 지 에 하여 특약을 체

결하고자 상을 벌 고,결국 최근 상이 타결되어 재방송 등에 하여 작

인 권료를 지 해 주고 있는데,지상 방송사업자가 직 재방송하는 경우에는

그 지상 방송사업자가,지상 방송사업자가 계열의 PP사업자를 통해 재방송

하는 것에 해서는 계열의 로덕션 등을 통해(지상 계열 이블채 방송

사업자의 콘텐츠 리 책임은 내부 으로 로덕션 등이 부담하므로) 작인

권료를 지 해 주고 있다고 한다.

이는 결국 지상 콘텐츠에 해서는 특약이 존재하고 있어,실연자의 작인

권을 상제작자에게 양도하지 않은 셈이 되므로,실연자들이 첫 출연료를 지

받음으로써 허용하는 부분을 과하는 부분에 해서는 일 으로 실연자연

합회에게 작인 권료를 지 해주기로 합의가 된 것이다.

2) 무  회사 ‘Y'  PP  TF  간  업무 협  내  근거로  것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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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SO사업자와 PP사업자 간의 방송구조에 따른 의견

먼 PP사업자와 SO사업자는 방송법상 방송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은 물론,방

송을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되므로 이는 작권법에 의해 방송사업자에 해당된

다 하겠다.

PP사업자는 크게 가)지상 콘텐츠를 공 받아 재사용하는 경우와 나)직

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하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여기서 PP사업자가 지

상 방송사업자의 콘텐츠를 공 받아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상 방송사

업자 그 계열사들이 재방송에 한 작인 권료를 모두 지 함으로써 이

블채 에서의 재방송에 한 사용료를 지 해 것으로 간주하여 실연자연합

회가 따로 PP사업자에 하여 청구하지 않겠다고 하 다.

한편,PP사업자가 직 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지상 방송사업자가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과 동일한 논리로 진행되

지만,실연자 회와 PP사업자간에 이 부분에 하여 의가 타결되지 않았고,

일부 애니메이션 채 에 해서만 특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의되었다고 하므

로,짐작컨 ,성우 실연자들에 해서만 특약이 체결되는 것인 듯하다.즉,애

니메이션 채 을 제외한 PP사업자들이 직 제작하는 로그램에 하여는 특

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작권법 제100조 제3항에 의해 실연자의 작인

권이 상제작자인 PP사업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추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

에 별도로 작인 권료를 지 하지 않는 것인바,만약 특약이 체결된다면 그

특약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하지만 상컨 ,지상 방송사업자와 마찬가지로

PP사업자가 실연자와 출연계약에 의해 허락받은 범 를 과하여 재방송하는

경우에 작인 권료를 지 해주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

다.

그런데,SO는 사업의 특성상 자체채 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방송내용이

PP와 지상 콘텐츠의 실시간 달로 구성된다고 한다.물론 SO사업자가 방송

법과 작권법에서의 방송사업자에 해당되지만,PP사업자와 별도로 방송콘텐

츠를 방송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지 여부에 해서는 논란이 있고

이애 한 명확한 해석이 없는 상태이다.

즉,동일한 콘텐츠를 PP사업자의 채 을 통해 SO사업자가 송출하는 경우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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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그 작물을 방송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SO사업자가 방송하

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혹은 양 사업자 모두 방송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다만,법문 상으로는 양 사업자 모두

방송을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그럴 경우 실연자에 한 이 지 이 이

루어질 수 있으므로 어느 한 사업자에 하여 선택 으로 청구할 수 있어야 하

며, 상과정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실연자 회의 작인 권료 청구에 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

다.ⅰ)SO 회는 실연자 회를 상 로,PP사업자에게 매되는 지상 콘텐츠에

하여 지상 방송사의 계열 로덕션으로부터 작인 권료를 지 받는 을

근거로(실제로는 지상 방송사의 계열PP사업자가 지 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본 사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PP사업자들이 직 콘텐츠를 제작하여 방송하는

경우 실연자 회에게 콘텐츠에 한 방송 는 재방송에 한 작인 권료

는 PP사업자들로부터 지 받아야할 것이고,SO사업자는 단순히 방송을 송출할

뿐이므로 SO사업자에게 청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ⅱ)그

러나 한편으로는,실연자 회는 와 같은 SO 회의 답변(주장)에 하여,SO

회가 작인 권료는 한국방송작가 회에게 작권료를 지 해주고 있다고

하므로(그 근거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SO사업자가 콘텐츠를 방송하는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작가 회에게 작권료를 지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그

다면 한국방송작가 회와 실연자 회를 별도로 우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으로,실연자 회는 ⅰ)PP사업자들이 지상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콘텐

츠를 재사용하는 경우에 하여 이미 PP사업자들과,추가 으로 PP사업자들로

부터 작인 권료를 지 받지 않기로 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ⅱ)PP사

업자가 직 제작하는 콘텐츠에 하여는 애니메이션채 들에 해서만 작인

권료를 청구하기로 논의 인 것으로 보인다.만약 PP사업자들과 와 같은

안에 따라 의가 타결되지 않는다면, 어도 PP사업자들이 직 제작하는 콘

텐츠에 하여는 에서 밝힌 바와 같이 PP사업자 는 SO사업자 간에 가

실연자의 작인 권료를 지 하여야 할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그러나 만약

실연자 회로서는 PP사업자들과 작인 권료에 해서 안 로 의가 완성

될 경우 이블 채 을 통해 방송되는 콘텐츠에 한 작인 권료에 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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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사업자들에게 더 이상 추가 으로 청구할 수 없을 것임에도 SO 회의 SO사

업자들을 상 로 이 으로 지 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SO

회는 실연자 회를 상 로 PP사업자와 SO사업들로부터 (이 으로) 작인 권

료를 지 받고자 하는 특별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먼 입증할 것을 요구하며,

그 근거의 타당성 여부에 한 검토를 마쳐 최종 으로 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단된다.

o사례 5:한국음악 작권 회 vsIPTV

IPTV의 상용화가 얼마 되지 않았고,아직 방송인지 송인지에 한 실질

인 규정이 작권법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까지 IPTV와 신탁권리단체

간의 작권 분쟁이 표면화 되지 않은 상태이다. 재 IPTV는 다른 방송사업자

와 송 사업자의 간 정도의 요율을 용하기로 음 과 합의서만 제출한

상태이다.

매출액단 로 지불하기로 했는데,5단계로 나 고 있다.2009년에는 0.4749(

고는 20%제외)이다.그리고 미디어랩도 이슈이다.지상 는 8%인데,민간사업

자인 우리에게는 40%나 가져간다.사실 작권과는 아무 상 이 없는 것인데

말이다.(미디어 렙에서 가지고가고 매출에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IPTV,H)

3) 향후 분쟁이 상 는 사

o 상 사례1:신탁권리단체 vsIPTV

2008년 10월에 상용화되기 시작한 IPTV는 융합콘텐츠 작권 련 주체

핵심 사업자이다.IPTV에 한 작권법 상의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향후

방송이냐 송이냐 혹은 디지털음성송신이냐를 두고 향후 분쟁이 상된다.더

구나 멜론과 같은 음악서비스가 IPTV를 통해 제공될 경우 이에 한 사용료

보상 을 두고 많은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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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에서는)IPTV에 련한 작권을 만들면 좋겠다고 제안하 다.그 다음

단계로 사업자에 련된 요율을 달라고 해서 합당한 부분에 해 이야기한 것

이다.하지만 (음 과는)아직 도장을 은 것은 아니다.음 이 해결된 이후

순차 으로 음제 이나 실연자 회와 이야기할 것이다(IPTV,H).

논의는 계속되고 있으며,계속 개발하고 만들어가고 있다.합의서를 쓰면서 작

년에 추정 액으로 2억 원을 내기도 하 다.정확한 근거가 되어 있는 것이 아

니기 때문에 계속 합의서만 쓰고 있다.올해 10월에 멜론 서비스를 할 정인데,

이 게 되면 복잡하게 될 것이다. 재는 쇼핑 쪽에 서비스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상과 T-Commerce를 연 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IPTV,

H).

IPTV의 경우 작권법의 정의에 있어 방송, 송,디지털음성송신 어떤 카

테고리에 들어가는지에 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상되며,이는 결국

이용자와 권리자 간의 권리처리 방식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음실연).

o 상 사례 2:신탁권리단체 vs온라인 매체의‘ 송’이나 ‘복제’

융합콘텐츠와 련되어 가장 문제 으로 삼은 것은 ‘송’과 ‘복제’의 문제이

다.온라인 매체의 발달로 향후 직․간 인 작권 련 분쟁이 증가할 것이

라는 것이다. 를 들어 음 에서는 공공채 인 국회방송의 경우 작권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데,온라인이나 다시보기까지 확 될 경우 작권료 면제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 한다.

역시 ‘송이나 복사’와 련된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할 것이다.일정한 사용료

를 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사용료 기 이 있으면 된다고 본다.

사용료 징수기 을 사용량으로 바꾸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PP,L).

국회방송의 경우 정부방송인데, 작권법제29조를 들어 작권료를 납부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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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상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온라인

에서 온에어로도 하고 다시 보기도 하고,심지어 디지털음성송신까지 하는데,

이것까지 면제를 주장하면 향후 문제가 될 것 같다.아직은 우리 쪽에서 문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드러나지는 않으나 주시하고 있다(음 ).

4) 분쟁의 지 도

지 까지 살펴본 방송시장의 작권 분쟁사례를 작권 권리단체들을 심

으로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 46 -

[그림 3-4]방송시장의 작권 분쟁 지형도

3. 료방송 시장  작권 분쟁 원인

이와 같이 증가하고 있는 유료방송시장의 작권 분쟁의 핵심 원인은 과거

낮은 수 에 있었던 작권료를 해외 수 까지 인상하고자 하는 신탁 리단체

의 인상 요구와 요율에 한 양측의 입장의 차이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그밖에 사용료 징수규정 승인구조의 문제,매출액 베이스의 지 구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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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신탁 리단체의 독 구조 문제,이용 내역 자료의 비공유 문제 등이 제기되

었다.

1) 해외 의 작료 인상 요구

방송사업자들은 신탁 리단체가 지나치게 요율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

한 반면 단체들은 해외 수 에 비하면 아직도 턱없이 낮은 수 의 요 이라고

주장하면서 단계 인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1) 송사업자들의 입장

<인터뷰 내용>

결국은 돈의 문제이다.신탁 리단체들이 국내 사정을 무시하고 무조건 해외 수

으로 작권료를 올려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지상 Y)

국내 작권시장의 규모나 인식이 해외와 사정이 동일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

고, 작권신탁 리단체의 경우 해외 기 으로 작권료를 징수하고자 하기 때

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며,최근 랫폼의 다양화로 추가 수익이 방송사에 발생할

것에 한 기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다.방송사 콘텐츠의 불법유통과 련하

여서는 개별 방송사가 응하기에는 시간 ․경제 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어

방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외국이 우리보다 40배 정도 높다.우리는 매출액

비 0.2%가 음악 작권료인데 비해 외국은 매출액의 4% 정도이다.최근 방통

융합으로 추가 수입분에 한 분배 요구도 있다.일례로 국내 작권 신탁 리

단체는 매출액기반과 그 지 않은 조직 ( ,방송실연자 회는 출연료베이스)이

있는데,매출액 기반으로 하지 않는 조직의 경우에는 IPTV에 한 추가 수익분

을 요구하고 있다.IPTV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온미디어 밖에 없으므로 150억

(연간)의 일정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IPTV에 콘텐츠 공 하면서 받는

액수의 일정%를 요구하는 것이다.가령 지상 에는 1300억의 일정%를 요구하

고 있다.실연자 회는 출연거부를 통해 입장을 철시키고자 하고 있으며,그



- 48 -

게 철될 가능성도 있다.매출액기반인 경우에는 크게 이견이 없다.( 이블

PP1)

그 나라의 소득과 같은 경제수 ,음악을 이용하는 음악시장규모,유료시장의

사이즈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지 외국이 그랬다고 우리도 그 게 해야 한

다고 그 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재는 매출액의 1%가

안 되는데 장기 으로 3%까지 가야 한다고 음 에서 주장하고 있는 상태이

다.( 이블PP2)

(2) 신탁 리단체의 입장

<인터뷰 내용>

음 입장에서는 방송은 포 계약 (음 에 신탁되는 작물에 해서 사

에 허락을 받는 신 자유롭게 사용하고, 신 분기별로 사용료를 내는 시스템)

을 하는데,이에 한 사용량도 많고, 재 회가 리하는 것이 97%이기 때문

에 이 로 가야 한다고 본다.그러나 방송사측 입장에서는 실제 방송한 곡 에

서 회가 리하는 곡만 작권 상이라고 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

고 있다.(음 )

행 으로 작권법상 제작자와 실연자의 보상을 1:1로 보는 것이 행 으로

이루어져 왔고 외국은 아 법으로 되어 있어 그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다.일

반 으로 작권자는 매출액 비 2%, 작인 권자는 1%,제작자 1%이나,국

가별로 다르다.국내 실은 0.03%가 KOMCA,그 반(0.06%)이 음실연이다.

곡당 500원정도 인데,방송 1회 출연료가 15만 원 정도 되는 에 비추어보면

실연자 입장에서는 실 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방송사 입장에서는 외국

과는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수신료를 외국 수 에 비교하는 것은 잘

못 다고 주장하지만 실 으로는 재 보상 이 매우 낮다고 본다.

장기 으로는 작권자 비 실연자가 1:1(50%)로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 작권 사용료 자체가 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 우리가 힘들다.상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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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 가서 이해해야하는데,(사업자들은) 액을 실과 동떨어지게 하향으로만

갈려고 한다.

이블과는 2002년에 계약을 했다.당시 기에는 지상 보다 낮춰서 계약했는

데,이제는 매출액이 많이 늘었고,가입자 수가 지상 수 으로 정상화되었고,

작권법 을 통해 징수범 가 확 되었다.상호주의(그 나라에도 동일한 법이

있다면 우리도 보호를 해주는 것)계약으로 국내실연에서 외국실연도 포함하게

되었다.사실 지 요율을 국제 수 으로 높이면 방송시장 개방 시 직배사가

방송사를 상 로 분쟁을 일으킬 때,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실제로

우리는 지 추후 상호주의 체결 시 쓰기 해 세이 하고 있는데,지 인상하

지 않으면,결국 이블 수용자에게 피해가 갈 것이다. 재 일본과는 상호주의

계약이 진행 이다.KOMCA는 작년에 일본과 상호주의를 체결하 고,조만간

우리도 체결될 듯하다. 한 음 은 국내에 있는 외국 배 사의 요구로 분배

도 이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음실연)

지 은 방송사가 무 자기 주로만 단하고 외국사례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과거에 음악권리단체에게 무 낮은 보상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반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홍콩(매출액의 4.5%, 희는 0.18%)이나 일본

과 상호주의 체결을 하려고 하는데,우리가 워낙 낮다보니 국내와 상호주의 계

약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국내 시장과 외국시장의 다른 은 국내는 고단체

가 있어 고단가가 정해져 있어 올릴 수 없다.방송사는 고단가가 무 낮다

고 보는데 이니 국내사의 사정일 뿐이지 이것이 요율에 향을 미치는 것이 아

니라고 본다.60%까지 인상하면 매출액 비 0.5%정도이고 방송사마다 약간의

차이니 있다.갑자기 인상하자는 것이 아니라 단계 으로 하자고 하는 상태이다.

상호 리계약을 체약하면 홍콩이나 일본과 같은 아시아권에서는 우리나라 음악

을 많이 쓰기 때문에 더 이익이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국제 수 으로 조정이 되어야한다. 희가 계획하기는 3년이

나 5년 뒤에는 되어야하지 않을까한다. 인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방송요

건이 감안되어야 한다는 에서는 공감하나, 재는 감안하더라도 무 낮다.

음 이 지상 3사와 외국수 의 70%까지 하자고 합의 보았다.우리는 2012년

까지 외국의 100%까지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소 해서 달라고 할 수도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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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음 은 요구하고 있음),그 게 까지는 하고 있지 않다.그런데 방송사측에

서는 무조건 우리의 요구가 불합리하다고만 하는데 막상 국내음반제작자가 외

국음반제작자보다 히 낮은 보상을 받아야하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하면 그

지도 못한다.(음제 )

이블은 무 자기 입장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상의 여지가 더 없다.민사소

송으로 끝까지 갈려고 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다.2004년부터 보상료를

받지 않았다.그래서 자가 이만 만 아니다.지상 상은 우리가 진행하고

이블은 음실연을 따라 가려고 한다.KOMCA 비 8.9% 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방송사가 어렵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분납을 하기도 하는데

이블은 그런 것이 없다.(음제 )

2) 사용료 징  규  승인구조의 

방송사업자들은 재의 사용료 징수 규정 승인구조에 해서도 상당한 불만

을 제기하 다.이용자가 가격 결정에 개입할 수 없는 비공개 결정 구조의 문

제를 가장 많이 지 하 다.

<인터뷰 내용>

문화부 승인만 있으면 사용료를 올릴 수 있는 사용료 징수규정에 문제가 있다.

매년 년도 비 작권료가 폭 상승하고 있다.2004년에는 400% 이상 상승

하 다.해결방안은 정부가 균형 있는 안을 제시하여 년 비 일정 비율을 넘

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방송발 기 처럼 ‘음악발 기 ’을 제정( , 랑스)해

야 한다.(지상 Y)

작권의 이용과 련하여서는 작권료의 가격책정이 가장 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되면 권리자나 이용자가 모두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을 것인데,가격 결정의 과정이 그리 공개 이지 않다.따라서 작자

의 권리보호에만 치 하는 느낌을 더 받게 되는 것이다.가격결정의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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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들이 참여하고,그 차가 공개 으로 이루어진다면 국내 작권 시장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신탁회사가 가격 상정하면 문화부가 이를 승인하는데 거기

에는 이용자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가격결정에서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지 은 무 권리보호에 치우쳐 있다.( 이블PP1)

3) 매출액 베이스의 지  구조 

재 매출액 베이스로 작권료 음악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

제 인 례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사업자들은 매출액 베이스가 정 단가를 책

정하는데 있어서 불합리한 기 이며,곡당 사용료 기 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 다.

<인터뷰 내용>

매출 베이스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지 해야 하기 때문에 자가 나도 작

권료를 내야 하므로 콘텐츠에 투자를 못하는 상황이다.일정한 기 도 없고,바

둑채 은 높고 홈쇼핑은 낮다.정부가 정단가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주었으

면 한다.(지상 Y)

사용료 징수 부분이 가장 시 하게 개선되어야할 문제라고 본다. 재 매출액

기 은 매출액이 올라가면 사용료가 올라가는 시스템인데 개선되어야 한다.이

런 논리는 일본의 방송사의 매출은 음악에 기본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

증가한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는데 일견 논리 으로 보이기는 하나 따지고 보

면 문제가 많다.매출액은 올라가지만 수익성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음악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음악채 이 표 인 이다.따라서 음악사용량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블PP2)

우리 입장에서는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다.채 특성에 따라 다르게 (매출

액의)0.1%에서 0.03%까지 요구하고 있다. 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부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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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부담스러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사업자 쪽에서는)실질 인 음악

사용량을 체크해서 곡당 사용료를 책정하자는 것인데, 실 으로 불가능하다.

곡당 단가를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일부 국가는 곡당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부분의 국가는 매출액 베이스로 가고 있다.매출액 베이스의

근거는 ‘교양,오락,음악,홈쇼핑 채 음악기여도가 가장 높은 것이 어디냐’

하는 것을 고려한다.홈쇼핑의 경우 부분 음악을 틀고,더구나 매용을 사용

하기 때문에 높다.이때 상품매출부분은 공제하고 받는다.나머지 부분은 채

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음실연)

4) 신탁 리단체의 독 구조 

신탁 리단체의 독 구조가 권리 남용을 가져오고 있다는 입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신탁단체 입장에서는 복수단체 체제로 갔을 경우 장단 이 있으며 오히

려 요 인상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인터뷰 내용>

방송채 사용사업자의 콘텐츠만을 리하고 보호하는 신탁 리단체를 설립하여

체계 인 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최근 이블TV방송 회 내에서는

‘방송콘텐츠 작권 회(가칭)’를 설립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이블PP1)

음악 련해서 KOMCA라는 단체가 재 유일한 단체이기 때문에 끌려가는 입

장인데,이 이 개선되어야 할 것 같다. 작권 이용자와 권리자 사이에서 불합

리한 구조가 있다면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음 의 복

수단체라든지,온라인 시장 환경에서 합리 인 기 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이 먼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블PP2)

재 작권 작 인 권 리가 부분별로 신탁 리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집 (종합) 리 할 필요가 있다.오늘날 방송환경에서 사진 따로 상 따로 음

악,어문 등 이 복합 으로 사용되는데 해당 권리자(신탁자)와 인 권자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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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이 상을 하고 이용허락을 맡아 일을 한다는 것은 단한 비효율이다.(

재 방송제작자는 이미 범법자 수 )따라서 작권의 집 리 제도를 도입(복

수 포함)해야 산업의 발 은 물론 작권에 한 올바른 보호(배분)도 가능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블SO)

거 한 단체가 우호조치를 남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우리는 그 지 않다

고 생각한다.복수체제인 경우 KOMCA와 모두컴 두 개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편하다고 생각한다.(음실연)

복수 리단체는 정부가 정할 문제이지만 장단 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져

야 할 것이다.복수단체 운 시 리수수료(20%는 회 운 수수료로 뗀다.

1.5배 정도 든다)가 드는데,복수단체로 운 하면 KOMCA가 80원 떼던 것을 나

눠서 떼다보면 오히려 더 많아질 것이다. 실 으로 들어가는 사무실운 ,비

품비용 등을 감안할 때 그 다.이런 비용이 권리자들,즉 회원들에게 나갈 돈

에서 나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라고 할 수 있다. 재 이 법안에

해 찬성하는 쪽은 ‘올챙이(올바른 음악...).SM과 같은 형기획사’등이 일부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실 인 부분을 잘 모르고,이런 부분은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KOMCA회원들이 더 낼 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3자가 이러쿵 러

쿵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장 은 서비스 경쟁을 하게 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는 이다.그러나 작권사용료( 리수수료와는 다른 것)가 낮아질 확률은 거

의 없다.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다.경쟁 으로 높아질 것이다.

방송사 입장에서 두 개로 나 려는 이유는 KOMCA가 방송사(지상 3사:방송

회 표로)와 상 무 거칠게 했기 때문에 일종의 보복 차원에서 이루

어진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당시에 PD가 출두하는 등 음 은 형사소

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 다.하지만 방송사도 외국에 비해 얼

마나 낮은지 인식을 해야 한다.(음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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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권법 제107조(서류열람의 청구) 작권신탁 리업자는 그가 신탁 리하는 작

물등을 리목 으로 이용하는 자에 하여 당해 작물등의 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이 경우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

야 한다.

작권법 시행령 제2조(복제ㆍ공연 등 내역의 제출)「 작권법」(이하 "법"이라 한

다)제25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단체(이하 "보상 수령단체"라 한다)에 복제ㆍ공연ㆍ방

송 송의 내역을 제출하고 그에 해당하는 보상 을 지 하여야 한다.

[표 3-5] 작권법 제 107조 작권법 시행령 제2조

5) 작권법 107조( 류열람의 청구) 규

작권법상으로는 작물 이용자인 방송사업자들이 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서

류를 제출해줘야 하는데 자료 조를 제 로 해주지 않아 양측이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사업자들은 신탁 리단체가 알아서 모니터링하고 이용실태를

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신탁 리단체들은 사업자들이 이용자료를 신탁

리단체에게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IPTV의 경우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포함하는 자료상 자료를 넘겨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터뷰 내용>

행 작권법 제107조(서류열람의 청구)규정에 의하면 권리자의 경우 사용료

의 공정한 분배를 하여 이용자에게 자료요청을 할 수 있으나,이용자가 이를

반 시 벌칙조항이 없어서 규정의 실효성이 결여되고 있다.따라서 제107조

반의 경우에 과태료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포 사용허락을 해

주는데 분배 자료가 오지 않는다. 를 들면 음악 큐시트가 와야지 우리가 분배

를 악하는데.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그걸로 끝이다.자기들 입장에서

는 음악을 사용하기만 하면 끝이라고 보고 비 조 이다.일례로 최근 로야구

쪽에서 분배에 있어 문제가 된 경우가 있다(자료를 이용자에게 못 받기 때문에

문제...).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해서는 과태료 부분을 신설해서 이를 해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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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고 본다.(음 )

시행령 2조를 보면 의무규정이 있는데 사업자들이 자료를 주지 않는다.보상

수령단체 련해서 작권법 제25조를 용하고 있다.보상 의 4%를 모니터비

용으로 받고 있는 셈이고,아울러 별도로 모니터링 용역업체와 계약해서 모니터

를 확보하고 있다.(음실연)

IPTV는 시청률 데이터가 남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분배는 확실하다.공공 기

에서 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다.하지만 음 이나 음실연과 같은 민 기

에서 요청 할때는 정보취 의 문제로 제출할 수 없다.(IPTV)

4. 작권법상  과 개 안

행 작권법의 애매한 조항이나 미비 조항으로 인한 문제 도 이해 계자

들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방송법과의 개념 정의 불

일치, 작인 권의 권리 불균형 문제 등이 그것이다.

1) 송법과 작권법상의 개 의 차이

가장 많이 언 된 부분은 기존에 학자들도 주장하 듯이 방송법에서는 방송

의 정의가 포 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작권법에서는 방송과 송을

구별하면서 양자 간의 개념상 구분이 명확치 못한 역이 존재하는 문제가 있

다(최진원․남형두,2006).특히 이는 실질 으로 방송과 송의 요 구조가 다

르기 때문에 이용자와 권리자 입장에서는 어떤 개념을 용하느냐에 따라 수익

과 비용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IPTV와 같은 융합매체의 경

우 표 인 문제이다.이에 해서는 뒷부분 융합콘텐츠 작권 문제에서 상세

히 언 하 다.



- 56 -

구분 련법 법조항

방송

방송법

제2조 1항 1."방송"이라 함은 방송 로그램을 기획·편성 는 제작

하여 이를 공 (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이하 "시청자"

라 한다)에게 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작권

법

제2조 8."방송"은 공 송신 공 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 으로

음·상 는 음과 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송

방송법 조항 없음

작권

법

제2조 10." 송(송)"은 공 송신 공 의 구성원이 개별 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근할 수 있도록 작물등을 이용에 제공

하는 것을 말하며,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표 3-6]방송과 송 법 조항 비교

<인터뷰 내용>

작권법과 방송법의 개념에 차이가 있다.‘--법에 따른다’는 규정이 상호 매치

가 안 된다.( ,공 송신권)(지상 Y)

공 송신은 방송과 송신의 상 개념이며,이 개념은 일본법에서 도입한 것인데,

실제 용은 안 되고 있는 개념이다.( 이블TVPP1).

2) 상 특 조항 100조의 해  모

행 작권법 특례조항 제100조에 해서도 시각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방송사업자들은 이 조항이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분명하게 보장하지

못하는 애매성을 가졌다고 보는 반면,IPTV사업자와 일부 신탁 리단체들은 문

제가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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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상 작물에 한 권리)① 상제작자와 상 작물의 제작에 력할 것을 약

정한 자가 그 상 작물에 하여 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상

작물의 이용을 하여 필요한 권리는 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상 작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소설·각본·미술 작물 는 음악 작물 등의 작재산권

은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 상제작자와 상 작물의 제작에 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상 작물의 이용

에 한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복제권,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배포권,제73조의 규정

에 따른 방송권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상제작자가 이

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표 3-7] 작권법 특례조항 제100조

<인터뷰 내용>

상 작물특례조항에 의해 화제작시 제작자가 작권을 갖는 것으로 추정하

고 있다.이것을 ‘양도된 것으로 본다’로 개정해야 한다.안 그러면 수출할 때마

다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한다.“재방이후 수출까지”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

으로 해야 한다.(지상 Y)

상 작물 특례조항의 경우 하나의 콘텐츠가 만들어지면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유통한다는 조항인데,실제는 각 랫폼별로 권리를 가지고 있다.따라서

매 랫폼마다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블PP1)

상 작물의 특례조항은 해석상 어려운 이 많은 조항이라고 생각한다. 실

으로 상제작자가 권리자로부터 별도의 약정서를 체결하여 모든 권리를 주

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부분 계약서 미체결 는 은 사용료의 지 으로 포

인 권리를 양수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다.따라서 권리자와 이용자 간

명확한 계약서 체결이 필요하며,분쟁발생시 해결방안에 한 보완이 필요하다

고 생각한다.(음 )

매용음반 징수 요건 상 작물특례 규정에 한 법리해석에 있어 양측의

상이한 주장이 있다.(음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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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의 권리

제84조(복제권)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85조(동시 계방송권)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동시 계방송 할 권리를 가진다.

[표 3-8]방송법상 방송사업자의 권리

산업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제작자가 갖는 것이 당연하다.이 조항은 화

나 상제작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법조항의 취지를 생각하면 된다. 를

들어 100억을 들여 화를 만들었는데, 화수출시 실연자가 본인의 권리 없이

수출 못하도록 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다.뿐만 아니라 음반제작자들도 뮤직비디

오 같은 상제작물을 만들기 때문에 이에 해당한다.어 든 이 조항의 입법 취

지를 감안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박이 난 경우는 얼마 되지 않은데, 실 으

로 마이 스 난 경우가 많은데 그 다고 손실 날 경우에 실연자가 메워 주는

경우는 없지 않은가?(이 문제에 해서는 음실연과는 다른 입장임)(음제 )

2003년 개정 이 에는 간주규정이었기 때문에 특약가능여부에 한 문제가 있

었지만, 재는 추정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의 자치가 가능해져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더욱이 동 규정에 의하여 가능한 범 는 작재산권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작인격권 침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이에 한 명확한 규정은 없고 해석에 의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은 필요하다.(학계)

3) 작인 권 주체간의 권리 불균  

작인 권 3주체인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방송사업자의 작권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제84조와 제85조는 타 인 권 주체에 비해 상 으로

권리가 제한 인데 이에 해 방송사업자들과 일부 신탁 리단체들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인 반면,IPTV사업자는 그 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하 다.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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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 작인 권자)의 경우에는 다른 작인 권자가 가지고 있는 복제

권,배포권, 여권, 송권,기타 보상청구권에 비해서 복제권과 동시 계방송권

만을 행사하고 있음.이는 방송사업자에 한 차별 인 조치이며,방송사가 직

제작한 로그램의 경우에는 작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지만,자신이

직 제작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송출하기 해서 기울인 작권에 하는 권리

를 온 하게 보호받기 해서는 송권이 추가로 신설되어야 최근 인터넷상의

불법 인 다운로드 등에 재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블PP1)

방송사업자의 경우 작인 권자로서 자신의 상물에 한 공연권 공 송

신권을 행사할 수 없어서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다.따라서 공연권 공

송신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음 )

권리들은 종래 통 인 개념의 방송사업자를 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기

존 형태의 방송이 유지된다면 문제가 없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지만,새로운 기

술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통신융합시 의 방송사업

자에게는 부 할 수도 있다.그러나 방송통신융합이 아직 기단계에 있기 때

문에 강력한 권리로서 작인 권을 확 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많은 검토가 요

구된다.(학계)

제84조는 해외사례나 외국의 동향을 도 상 으로 제한 이라고 하면 타

하기 해 노력을 해야 하는데,(방송사업자는)그 게 하지 않고 있다.우리 같

은 경우는 일례로 이런 경우가 있다.‘업장 조항’에 해 보상 을 받도록 노

력해서 얻어냈다.방송사는 여론이 무서워서 하지 않으려고 한다.권리자가 나

서지 않은데 가 챙겨주겠는가?해외 같은 경우도 업장에서 음악이 방송되

면 방송사업자는 받는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우리나라도 국제

약(로마 약,베른 약,실연방송 약)에 가입되어 있는데,거기에 따라 우리나

라 조항이 만들어져 있어 국제 약을 참고하면 보다 방송사업자 련 작권

조항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음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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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매용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외)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 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개정 2008.2.29>

1.「식품 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에 따른 업소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

가.「식품 생법 시행령」제7조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 과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

에서 하는 공연

나.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에서 하는 공연으로서 음악 는 상 작물을 감상하

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상 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

로 하는 공연

2.「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장,「경륜ㆍ경정법」에 따른 경륜장 는 경정장에서 하는

공연

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한 법률」에 따른 골 장ㆍ스키장ㆍ에어로빅장ㆍ무도장ㆍ무

도학원 는 문체육시설 문화체육 부령으로 정하는 문체육시설에서 하는 공

연

4.「항공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용 여객용 항공기,「해운법」에 따른 해상 여객 운송 사

업용 선박 는「철도사업법」에 따른 여객용 열차에서 하는 공연

5.「 진흥법」에 따른 호텔ㆍ휴양콘도미니엄ㆍ카지노 는 유원시설에서 하는 공연

6.「유통산업발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형마트ㆍ 문 ㆍ백화 는 쇼핑센터에서

하는 공연

7.「공 생 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숙박업 같은 항 제3호 나목의 목욕장에서 상

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한 설비를 갖추고 하는 매용 상 작물의 공연

8.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상 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한 설비를

갖추고 하는 매용 상 작물의 공연.다만,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매

용 상 작물로 한정한다.

가.국가ㆍ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 을 포함한다)의 청사 그 부속시설

나.「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다.「박물 미술 진흥법」에 따른 박물 ㆍ미술

라.「도서 법」에 따른 도서

 마. 「 문화원 흥 」에 따른 문화원

[표 3-9] 작권법 시행령 제11조

4) 작권법 시행  11조의 

매용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외 조항에 해서도 작권 신탁 리단체들

은 충분한 권리보호를 받을 수 없는 조항들이라고 주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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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사업 」에 따른 사회

 사. 「여성 전기 」 제2조제3호에 따른 여성 련 설

 아. 「청소년활동 흥 」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 련

 자. 「 자치 」 제135조에 따른 공공 설  ㆍ ㆍ 민회

<인터뷰 내용>

시행령 11조에서 열거하는 업종에 한해서는 사용료를 내라는 이야기로 원칙

으로 허락하지 않고 외 으로 허락한 경우이다.하지만 우리측 주장은 이와는

반 로 원칙 으로 허락하고 외를 두어야 한다고 본다.즉 원칙 허락을 하

고,다 사용료를 받고 못 받는 곳만 외조항으로 두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

이다.(음 )

시행령 11조 8항을 보면 행 매용 상제작물의 공연에는 음반에 한 규정

이 없어 제한 이기 때문에 매용 상 음반 작물의 공연’으로 바꾸어야

한다.제4항의 경우에도 열차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에 해 외로 두고 있는

데,열차라면 열차내로 보고 있는데,사실상 공연이 열차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

우보다는 역이나 합실,승차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무 제한하고

있어 권리를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보인다.제3항 문체육시설 역시 굉장히 제

한 이다.조항에서는 선수경기종목들이 한정해서만 하도록 되어있다.하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생활체육시설에서 사실상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를 들면 ‘주민 한마당’이나 이런 경우 사용되는데.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 이

런 경우 보호가 잘 안 되고 있다.(음 )

5) 작인 권의 한( 87조) 규 의 

일시 복제나 보존을 법 으로 허용하는 것에 해서도 신탁 리단체들은

비 인 입장을 표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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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작인 권의 제한)①제23조·제24조·제25조 제1항 내지 제3항·제26조 내지 제

32조·제33조제2항·제34조·제36조 제37조의 규정은 작인 권의 목 이 된 실

연·음반 는 방송의 이용에 하여 용한다.

②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는 제76조제1항 제83조제1항에 따라 실연이 녹음된 음반

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자체의 수단으로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일시 으

로 복제할 수 있다.이 경우 복제물의 보존기간에 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용

한다.<신설 2009.4.22>

[표 3-10] 작권법 제87조(작인 권의 제한)

<인터뷰 내용>

방송사업자는 녹음/녹화할 수 있고 1년 동안 보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순

수하게 방송을 목 으로 보존하느냐,그리고 1년만 보 하느냐에 해 비 인

입장이다.방송사에서는 재 아카이 를 만들어 량으로 복제해서 보유하고

있는데, 희가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데,입증이 힘드니까 문제제기를 하지 못

하고 있다.향후에는 법제화해서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만일 아카이

가 다른 목 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방송 보상료 에 포함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실제로 일본의 경우 방송 보상 의 80%를 복제 보상 으로 징수하고

있다.특히 이런 문제는 IPTV가 나오는 시 이라 더욱 요하다고 본다.(음실

연)

6) 라인 스 공자의 책임 한 조항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제한하고 있는 작권법 제102조에 해서 신

탁단체들은 권리의 침해를 가져올 수 있는 조항이라는 입장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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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①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작물 등의 복제·송과

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작물 등의 복제·송으로

인하여 그 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송을 방지하거나 단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

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는 면제할 수 있다.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작물등의 복제·송과 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작물등의 복제·송으로 인하여 그 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

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송을 방지하거나 단시키고자 하

으나 기술 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

[표 3-11] 작권법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인터뷰 내용>

OSP책임조항(제102조)은 포탈을 염두에 둔 것인데 포탈이용자들이 작물을 올

려서 침해가 일어나면 침해를 입증하여 보상을 받는 것이 일반 인 사례인데,

이 조항 때문에 실 으로 배상을 받을 수 없다.(문제가 생기면 포탈은)이것

이 정말 당신의 작물인지 입증하라고 요구한다.이 과정에서 침해는 이미 일

어나고,그러나 이미 침해가 된 것에 해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다.(음제 )

5. 합콘텐  작권 

IPTV와 같은 융합매체의 경우 아직까지 분쟁이 표면화되지는 않았지만 지

까지와는 다른 작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IPTV의 격 규   

표 인 것이 행 작권법상 IPTV는 방송인지 송인지 분명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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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작권료는 송이 방송에 비해 2배가량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각 주체

들은 자신들의 이해 계에 따라 IPTV의 성격이 작권법상 어떻게 규정될 것

인지 나름 로 법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추이에 해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뷰 내용>

작권법상의 방송, 송이 있는데 IPTV는 동시성과 이시성이 동시에 있으므로

따로 분배해야 하는데 이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송이 방송 작권료의 2배

이며,권리자들은 방송과 송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지 재의 작신탁

리단체의 권리허락은 방송사의 경우 방송권에 해서만 허락을 받고 있는 실정

이다.방송사입장에서는 어느 곳으로 정하든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따라서 융

합시 에는 작권법상의 방송과 송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는 공 송신권으로

권리처리를 하지 아니하면 모든 서비스 자체가 작권침해로 될 가능성이 있다.

방송사의 입장에서는 추가 작권료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이며,이는 제작

축으로 연결될 것이다.( 이블PP1)

IPTV방송에는 1)실시간 방송 2)다시보기 3)인터 티 세 가지가 있다.방송이

냐 송이냐 논의에 해서는 재 국내에서는 방송으로 국내에서는 는데,서

비스형태가 일방향인 경우는 방송이고, 방향인경우는 송이라고 봤을 때 문

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를 들어 송인 경우 요율이 두 배 정도

높은 데, 재는 간 정도로 합의를 한 상태이다.이러한 합의안이 문화부에

승인 신청이 들어 간 상태이며,별 문제가 없으면 문화부에서는 양 당사자 간에

합의된 요율을 우선 으로 해주고 있어 이 정도 수 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

다.기존의 방송시장과 송시장이 단 되어 형성되어 있었으나,앞으로는 방송

통신융합 시장에 비하여 기존 사업자들의 오 마인드가 필요하다.(음 )

IPTV를 공 송신 과연 어느 카테고리(방송/(온디맨드니까) 송/디지털음

성송신 中)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이는 결국 이용자와 권리자 간의 권리처리 방식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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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 배타 권리로 신탁단체에서 처리하고 있으며,방송과 (디지털음성)송신은

보상청구권으로 처리하고 있다. 송은 음실연이 신탁을 받은 부분만 행사하게

되어 있다.방송과 (디지털)음성송신은 정부에서 정한 업체가 권리를 신한다.

일반 으로 개별 인 처리가 비효율 이다 보니 보상 으로 처리하고 있다.그

런데 IPTV의 경우,신탁권리로 처리하게 되면 희가 재 국내 음악의

70·80%를 처리하고 있는데,(여기에 포함되지 않은)30%정도에 해 험부담

이 생긴다.즉 신탁하지 않은 작권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인 권은 권리처리방식에 있어서 상이한 부분이 있다. 재 KOMCA는 모든 권

리처리를 신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나,음실연은 개별 건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보상 액 상도 문제이다.KOMCA는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하면 되지만(처

음은 힘들지만 이후에는 그에 따르면 되니까 편하다),우리는 몇 년 상을 통

해서 정하게 되어 있어 애로가 있다.보상 도 상이 아니라 요율로 가면 더

편할 것 같다.그러나 외국도 상으로 가고 있고,입 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가지고 하다 보니 명확하지 않은 사항들도 많아서 어려움이 많다.

개인 으로는 (IPTV가)방송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IPTV는 어떻게 받아들이

고 있는지 모르겠다. 재 명확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계약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음실연에서는 외부에 법리 으로 어떻게 보아야할지 의뢰해놓은 상태

이다.만일 임의로 우리가 (방송인지 아닌지)정할 경우 향후 법 분쟁에서 책

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생겨서 조심스럽게 근하고 있다.

IPTV는 기존 이블 방송시장의 나눠먹기가 아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유비쿼

터스,음악다운로드, 형 통신 매시장과 융합 등)로 가서 서비스를 하게 되면

새로운 시장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한다.(음실연)

디지털음성송신 정의에는 상을 제외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IPTV는 디지털

음성송신에서 빼고 있다.하지만 상을 빼면 방송사가 VOD,AOD,실시간 등

을 보내고 있는데,이것이 방송이냐 송이냐 하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왜

냐하면 디지털음성송신에서 상제외항목을 빼면 많은 이용형태를 포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음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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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는 수익성 때문에 송으로 오고 싶어 하고, 송사업자는 홍보성 때

문에 방송으로 오고 싶어 하는데,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것이 바로 IPTV이

다. 를 들어 송에 있는 멜론이 IPTV로 들어오면 과연 정체가 무엇이냐 하

는 문제가 있다.멜론과 그 내에 있는 MLB(MusicLicenceBank)는 재 송

으로 되어 있는데,IPTV로 들어와 방송으로 들어오니까 문제가 되고 있다.이

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가 이런 서비스를 하는 것은 궁극 으로는

시청자의 편익을 한 것이다.(IPTV)

합의서를 쓰면서 작년에 추정 액으로 2억 원을 내기도 하 다.정확한 근거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합의서만 쓰고 있다.올해 10월에 멜론 서

비스를 할 정인데,이 게 되면 복잡하게 될 것이다. 재는 쇼핑 쪽에 서

비스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상과 T-Commerce를 연 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IPTV)

IPTV가 재 작권법에서 방송인지 송인지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외부

에 법률 검토를 의뢰한 상태인데,검토 후 방송에 해당된다면 보상을 의뢰할

정이다.방송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송에 한 배타 권리를 청구할 것인데,

이는 개별 음반사가 청구할 것이다.

지 재산권은 본래 작권자가 직 행사할 수 있는데,방송은 특수한 경우이다.

음악 작권자는 창작자이자 작권자이다(작사/작곡자 등), 송 보상료의 경우

회원들이 개별 요구를 할 수 있다.(음제 )

방송과 통신의 간에 놓이는 게 맞는다고 본다.디지털음성송신처럼 하나의

조항을 만들던지 한쪽에 편입해야 할 듯하다.보상 처럼 가는 것은 맞는 것 같

다.개별 방송사가 라이선스 구입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사용하고

권리자가 돈을 받아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IPTV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다만 요율부분에서는 웹캐스 이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방송보다

높아야할 것으로 본다. 송도 매출액 베이스이다. 송은 매출액의 45%까지 가

는 경우도 있다.TV가 아니라 벅스나 소리바다 같은 곳에서 다운로드 받을 때

를 생각하면 된다.음제 같은 경우는 25%-28%를 받고 있다.방송과 비교하면

열 몇 배 차이가 나는데,이는 방송은 공공성,공익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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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차이가 나는 것이다,IPTV는 사실 이런 공공성이 낮기 때문에 훨씬 높은

요율을 용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법이 해석을 내려줘야지 우리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데,법이 실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외부에

의뢰하는 것이다.(음제 )

작권법 2조 ‘디지털음성송신’의 용어가 잘못된 것 같다.디지털 방송의 경우

상송신이 많고,특히 IPTV는 그러하다.그럼 IPTV는 디지털음성송신에 들어

가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인데,‘디지털음성 상송신’으로 바 어야하는 것이 아

닌가 한다.이는 방송사도 같은 의견이다.(음 )

2) 재가공 작권의 

여기서 재가공이란 세 가지 형태가 있다.첫째,UCC에서 활용하는 음성이나

상의 일부 이용이 있고,둘째,방송사업자들이 활용하는 하이라이트 구성이

있으며,셋째,기존 콘텐츠에 입히는 T-Commerce등 데이터 양방향 방송이 있

다. 작권 분쟁은 개 첫째와 세 번째 형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갈등의 폭도 큰 상황이다.특히 세 번째의 콘텐츠의 재가공과 련해서는 작

권법 이 에 각 랫폼의 재 미래 상과 직결되는 이슈로서 재 콘텐츠

의 주생산자인 지상 나 이블PP와 IPTV의 입장 간에 의견차가 큰 상황이다.

자의 경우 자신들의 재가공 역시 재가공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나 IPTV의 경우 으로 자신들이 그 부분에서는 기술 우 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를 세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인터뷰 내용>

재 UCC의 경우 콘텐츠를 이용자가 자유로이 가공을 하고 인터넷에 유통되고

있어,이에 한 권리자의 권리보호가 시 하다.UCC가 재 유통되는 것에

해 징수 규정이 없다.포털업체와 의 이기는 하는데,빨리 사용료 규정이

의되는 것이 필요하다.이것은 방송사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TV팟이나

곰TV를 통해 유통이 되니까.방송물 권을 주장해야하는데...그래도 지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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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과거에 일시 으로 다음이나 네이버에게 사후 이용 보상 형태로 포

털사이트에 받아서 권리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음 )

련 작권법을 보다 강화해야 하며,근본 으로 그러한 재가공 여건을 제공하

는 사업자에게 이용료를 부과,시장경제 논리를 통해 해결해야할 것이다.UCC

를 이용하는 개인을 상으로 집단 소송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신 여건을 제공한 형 포탈이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면 자연 으로 해결되

지 않을까 생각한다(결국 BtoB로 해결해야 한다).(음실연)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분야는 상 커머스 시장이다.제작자가 콘텐츠를 매하

게 되면 비용을 청구하게 되고,원천제작자가 요구하게 된다.이 때 콘텐츠를

가져온 사람은 어떤 기능 인 부분을 통해서 다른 계기(부가수익)를 마련할 수

있는데 이게 실 으로 어렵다.비용을 지출했다면 비용을 지출한 사람이 어느

정도 재가공할 수 있다고 본다.하지만 재 법으로는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다.

방송콘텐츠를 가지고 활성화 할 수 있는 큰 부가시장이 있다.기능 인 솔루션

을 가지고 있는 IPTV가 다른 사업자에게 극 으로 사업안을 제시하고 있다.

상 커머스 시장은 지상 DMB의 고시장과는 계없다.사실 지상 DMB

는 기술 으로 굉장히 뒤쳐져 있다.우리는 이미 다른 매뉴얼을 구 하고 있다.

힛터치(손으로 넘어가는 경우)같은. 자제품이 발 하면서 IPTV도 거기에 맞

춰서 나아가고자 한다.이에 해서는 KT&G도 긴장하고 있은 상태이다.이제

는 TV가 바보상자가 아니라 정보 상자이다.(IPTV)

이블 콘텐츠의 경우 비용을 무 달라고 해서 고민이다.연간 수신료 자체를

100억 단 넘게 요구하고 있어서 수용하기 어렵다.(100억원을 부르는)논리는

따로 없고 단지 부르는 게 100억이다.사실 온미디어의 경우는 알짜배기 콘텐츠

를 가지고 있어,이미 KT&G와 LG는 계약을 했다. 희는 아직 CJ나 온미디어

와 계약하지 않았다.단,CJ내 엠넷미디어와는 계약이 진행 이다.(만일 국내

에서 상 커머스 부분이 작권 부분에서 해결이 안되면)미드나 화와 같이

해외 콘텐츠로 먼 갈 수도 있다.(IPTV)

제작은 제작시스템이라는 문인이 모여서 제작을 하는데,그 에 기능 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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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인 부분은 방송사나 제작사가 가지고 있지는 않다.해외 시장에 가면 다

양한 상품을 내놓는데,콘텐츠를 로벌화하려면 기능 으로 분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제작은 방송사에서 담당하고( 문화되어 있으니까),IPTV에서

는 기능 인 부분을 담해야 한다.국내에서 이런 부분이 해결되어야 로벌

시장에도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재 문성 부분은 방송국에서 가

지고 있고(노하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제작은 잘 모르니 펀드형태로만 참여

하고 있다.iHQ인수는 직 제작하려다가 실제로 실패한 사례이다. 재로서는

지상 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결국 지상 방송국이 가지고 있는 노하

우,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함께 했을 때 로벌화 될 수 있을 것이

다.(IPTV)

충분히 오 되어 있어 구든 아이디어가 있으면 사업 역을 만들 수 있는데도

잘 모르고 있다. 재 외주 제작사들과는 우리가 찾아가서 많은 아이디어를 내

고 있다.소 트웨어진흥원에서 인터 티 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

부분 교육이었다(공모결과 20개 업체).많은 사업자들이 기능 인 부분을 어

리 이션 해주면 보다 좋은 부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IPTV)

이미 이러한 문제에 응하기 한 권리부여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다만,실제 유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용자가 작권자 혹은 작물에 합법

으로 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은 많이 부족하다.이러한 면에서 작권유

통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하나의 작물이 다양한 형태로 가공될 수

있고,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유통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작권의 범

내지 이용 허락의 범 가 어디까지인가를 확정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에 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한 디지털미디어를 통하여 쉽고 빠르고

규모로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작권자의 권리 확보 내지 침해 여부에 한

쟁 은 계속 으로 문제가 될 것이다.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하여 작권이용

에 한 상세한 표 계약서 는 이용허락계약서 등을 보 할 필요가 있으며,

한 작권을 합리 인 비용과 방법, 차로 이용할 수 있는 법제도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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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 조치 

디지털콘텐츠의 복제용이성에 해서는 기술 보호조치를 할 수는 있지만

그 효율성에 해서는 매우 부정 인 입장을 보 다.

<인터뷰 내용>

지 재 문화체육 부에서는 작권 권리 리정보 기술 보호조치 표

화 연구 사업을 수행 인 것으로 알고 있다.기술 보호조치와 련하여 디

지털 콘텐츠의 경우 워터마크 는 특징 필터링을 통한 보호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그러나 이는 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해하는 수단으로 락할 가능성이

높다.필터링 표 화하는 것도 문제이다.디지털콘텐츠를 유통시킬 수밖에 없는

사업자와 BtoB의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고,개별 유 들은 자유롭게 사용하게

하는 DRM-Free의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온당하리라고 생각한다.미국은 복사

기 나올 때 복사기 제조업체로부터 작료를 받았다.이용자들이 작권료 징수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단에서 미리 해결하고 가는 것이다.NHN,다음이 음악

작권 회와 소송 인데,블로그 음악스트리 서비스와 련하여 포털의 책임

을 물어 돈을 내놓으라는 것이다.이것을 B2B로 간다면 NHN이 일정료를 작

권료로 징수하고 다른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포털에서

는 고료나 이용료 유료화해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액수가

문제이다.음악 작권 회가 다음에 30억을 요구하고 있으며,NHN에게도 요구

하고 있다.그것도 과거부분에 해서만 요구하는 액수인데 액수가 무 크다.

( 이블PP1)

DRM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DRM이 애 에 장착되어 나오면 용이한데,원래

없던 것에 탑재를 하다 보니 그것을 우회하기도 쉽다.음악 같은 경우도 그 다.

사실 DRM은 이용자 편익을 규제하는 것이기도 하고,DRM은 무 쉽게 풀린

다.좀 나아진 기술이긴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효과를 제 로 내

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번번이 뚫리는 경우가 많다.권리자 입장에서는 유용

한 기술 보호 장치가 없다. 를 들어 멜론을 다운받을 때 사운드카드에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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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뽑아 고음질을 이용할 수 있다.얼마든지 유통의 방법이 있는 것이다.OSP

가 경감 면제를 받기 해 이들이 기술 인 부분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기는 하

나,결과 으로 유출되는 작물에 해서는 답을 낼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음제 )

6. 합 경 하에  작권 책에 한 부 역할  개  

안

재 작권 정책에 여하고 있는 핵심 정부기 은 작권 원회,문화

부 등인데 방송사업자들은 정부의 소극 인 개입이나 방 자 입장보다는

극 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으며,특히 방송통신 원회의 개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부의 극 인 개입 필요

방송사업자들은 정부가 작권 이용을 당사자 간의 계약이나 상에 맡겨두

지 말고 극 인 개입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는 반면,

신탁 리단체는 체 으로 행 체제에 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 내용>

사용료 승인구조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는 정부가 균형안을 제시하여

년 비 일정%를 넘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방송발 기 처럼 ‘음악발 기 ’

을 제정( , 랑스)해야 한다. 작물 이용료에 해 정부가 정단가를 가이

드라인으로 제시해주었으면 한다.(지상 Y)

작권은 문화공공재 성격을 지닌다.분쟁의 출발 이 가격이므로 정부 재

가 필요하다. 재는 작권료에 해 정부가 심이 없다.당사자 간 계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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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입장이며,그래서 계속 분쟁을 낳고 있다. 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해서

가격결정 단계를 사업자단에만 미루어 두지 말고,정부가 개입하여 정한 액

에서 작권이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국제법의 추세는

당사자 간의 개입으로 가고 있으나 국내 시장을 보았을 때는 활성화를 해서

는 개입이 필요하다.신규 랫폼이 출 해도 과 한 작권료 부담 때문에 신규

사업을 게 되는 불상사는 막아야 한다.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해서는

작신탁업체들이 지나치게 가격 높이지 않도록 물가연동제 등 정부가 안을 제

시해야 한다.공공재 성격인 작권이므로 권리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권리 이

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방송사업자는 다른 작인 권자에 비

해 열 의 권리 가지고 있다.방통 가 방송사업자 작권 업무를 가지고 가야

한다.문화부와 방통 가 의할 수 있도록 조항을 방송법에 만들어야 한다.주

무 청이 하나로 되어 있으면 시 지 효과 있는데, 작권은 문 부가 가지고

있고,다른 것은 방통 리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블PP1)

방통 가 방송사업자 입장에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구조 인 문

제에 있어 문 부가 해결 못하고 조정역할이 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통 가

방송사업자 입장에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다만 방통 개입에 있어서는

방통 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개입하는 것이 요하다.가이드를 가지고 개입하

면 좋지만 시청자 입장에서 개입할 때는 방송사업자와의 이해 계가 배치될 수

도 있다. 를 들어 방송 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올렸는데,자유롭게 이용하고

이들이 복제 공유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면, 희 입장에서는 재는 홍보

가 우선이긴 하지만 장기 으로 보면 시청률 에 집 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손해가 막심할 수도 있다.이용자와 사용자와의 계는 사실상 시장 자율에 맡

기는 게 맞으나 이게 구조 으로 잘못되었다면 개입하는 게 맞다고 본다.그리

고 방통 에서 방송사업자의 이해나 상황을 더 많이 이해해서 기 제시를 해

수 있어 구조 인 문제를 조율할 수 있다면 개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

다.( 이블TVPP2)

작년 우리 회와 방송3사 간 음악 작물 사용계약 체결시 발생한 분쟁에 하

여 문화부에서 조정안을 결정하여 주었다.따라서 문화부에서 권리자와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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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계약체결에 많은 재를 하여,원만하게 처리된 경우가 있었다.방통 와 문

화부의 갈등 계가 있는데.사실 작권법 자체는 문화산업발 에 이바지하는

목 으로 되어 있고,그래서 문화부에서 여를 하고 있는데...개인 인 생각은

방통 는 심의나 사업자 리가 주 업무이고, 작권법 자체는 행정기 문화부

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한다.외국도 지 재산권 련해서는

문화부 쪽에서 리하는 걸로 알고 있다.방통 가 리하게 되면 재 한국방

송 회에서 의견개진하고 있고, 작권 원회에서 이해 당사자 간의 의견을 들

어보고...결국 요율 조정은 작권 원회에서 실질 으로 하고 있다.이용자와

권리자의 의견을 모두 들어 조정하고 문화부장 에 승인받는 형태이다.지 으

로써는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방통 개입은)힘들듯하다.(음 )

방송/ 송/디지털음성송신도 사 에 이용자의견 수렴을 통해 작권 원회나

문 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지나치게 무 높은,불합

리한 요율을 요구하면 문화부에 재를 요구하나( 작권 원회 → 문화부 → 법

원), 사들도 부분 합의를 요구한다.(음실연)

국내방송시장은 포화상태이다. 이블시장이 크면 지상 가 고 IPTV가 커지

면 다른 곳의 매출이 어든다.미국은 지상 , 성 따로 하는 것이 가능하지

만 국내시장의 경우 지역이 무 작아서 수익이 정체되고 감소하는 것이다.스

카이라이 도 포화상태가 되니까 수익이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다.인가만 내

주고 리규제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보상 상이 잘 안되는 이유

가 방송사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음제 )

방송시장을 살려야할 것이다.(방통 가 하나의 련 주체로 끼어든다면)?)

별 효과 없고 오히려 부서 간의 분쟁만 더 늘 것이다.부서 간의 이견이 있어서.

재상태만으로 방송사의 덩치가 크고 잘 하기 때문에 개입하지 않아도 방송사

가 알아서 잘 할 것이다.우리가 조정이나 소송이 들어갈 때 사 에 문화부에

보고하는 형태이다.문화부는 보고만 받는다.당사자 간에 갭이 좁 지지 않으

면 문화부가 재를 해주기도 하는데,아직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다.사실 결과

제시는 사법부의 역할인데,행정부에서 뭐라 하지는 않을 듯하다.(음제 )



- 74 -

방송 산업 역에서의 분쟁에 하여 강력한 힘을 가진 창작자가 아닌 한 분쟁

의 제기나 해결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다.한편 평화로운 분쟁해결 차에 의

하기보다는 결국 소송에까지 이를 수밖에 없는 면도 있다.따라서 창작자 는

제작자의 이익과 방송사업자 사이의 이익의 균형을 하여 양당사자가 쉽게

근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학계)

2) 작권법의 개

방송 작물 권리자와 이용자 간의 갈등은 상호 의견의 차이에서 기인한 부분

도 있지만 작권법의 문제로 인해 나타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작권법의 개

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뷰 내용>

방송통신 융합시 에 기존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가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

는데 비하여,정부기 에서 법 제도를 보완하여 혼란을 래하지 않도록

뉴미디어 법 등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음 )

방송사는 작권자이면서 작인 권자이고, 한 작권 이용자 인 지 를 가

지고 있기 때문에 작권의 공공재 성격을 감안하여 일정한 요율 이상의 인

상을 제한하는 작권법상의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이블PP1)

작권은 작권자의 배타 권리라는 것에는 동의하나 일정정도 공공재의 성

격을 보유하고 있는 권리이다.더구나 작권 보호를 명분으로 신탁 리 단체들

의 횡이 작권자는 물론 사용자 모두에게 불이익을 주며 문화산업 발 에

걸림돌이 되는 측면이 있어 작권 련 법령의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블 SO)

입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즉 련된 법에 한 입법이 우선이다.미디어와

디바이스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발 속도에 비해 작권법은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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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방 조치식의 처를 하고 있는데,실상 작권 침해는 온라인상에서 가장

량으로 빠르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한 유형의 OSP 형포탈에 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음실연)

IPTV가 용할 수 있는 컨버 스 법으로 투명한 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작권

에 해 KOMCA와 계약해야하는데 계약 틀 자체가 없어서 신규 형태로 진행

하고 있다.기존 틀을 바꿔야한다고 말 하시는데,우리 입장에서는 (기존 틀을

바꾸기 보다는)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융합된 부분에 한 작권

법에 있어야 한다(즉,새롭게 만들어야한다).우리는 이것을 ‘컨버 스 요율’이라

는 새로운 용어로 만들어 부르고 있다.(IPTV)

작권을 허락 기타 합법 인 방법과 차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

할 수 있도록 법제도가 개선되어야 하고,나아가 합리 인 범 내에서 자유로

운 작물 이용이 가능하도록 ‘공정이용’과 같은 이용자 보호를 한 규정의 도

입이 필요하다.(학계)

3) 지  작권 거래소의 신

방송사업자들은 국가가 리하는 공 개념의 작권 리 시스템 구축의 필

요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디지털콘텐츠의 리를 해서는

이와 같은 공 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 다.

<인터뷰 내용>

각 작권마다 리되는 정보가 다를 경우에 활발한 유통을 해할 수밖에 없

지 않을까 생각한다.향후 디지털 작권거래소 등이 마련된다면 좀 더 원활하게

융합콘텐츠가 유통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권리 리정보의 표 화가 필요하다.

권리 리정보란 공동 작물 등을 언제 가 작성했는가,권한의 범 등을 표시

하는 것인데 재 표 화되어 있지 않다.어문,음악, 화, 상콘텐츠 권리 리

정보의 표 화작업 진행 인데 어문콘텐츠는 권리정보가 복잡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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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정보의 표 화가 필요하다.

가능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국가가 나서서 모든 작물을 데이터 베이스화 하

고 유 는 필요할 때마다 다운 받아쓰고 사용한 것은 카운트 되도록 하는 시스

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그래야 작자들도 왕성한 창의력을 발

휘하고,선의의 경쟁도 하고 사용자 한 떳떳하게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본

다.( 이블SO)

IPTV는 시청률 데이터가 남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분배는 확실하다.공기 에

서 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다.하지만 음 이나 음실연과 같은 민 기 에서

요청 할 때는 정보취 의 문제로 제출할 수 없다.디지털화되면서 정부는 모든

것을 시스템화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작권 리시스템으로 가는 것이다.해외

추세로 보면 사실 DRM부분은 없어져야한다는 분 기이다.그리고 창작을 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데이터로 보여주어야 하는데, 재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권

리자의 권익을 해서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민간업체에 어떻게 주겠는가?회사 내

부에서는 이미 시스템화 되어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는)왜 안 되는지 모르겠

다. 체 시장 의 몇 %를 사용되고 있는지 모두 다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재는 콘텐츠만 되어 있는데,음악이나 작가 부분도 만들고 있다.인물DB,음

악, 화 등 모든 DB가 올해 안에 만들어질 정이다.(IPTV)

정보유출이기 때문에 신탁단체에 수는 없다. 재 TNS나 이런 곳을 통해서

(만가구 정도)개략 인 데이터만 주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우리는 내부 자료로

모두 가지고 있다.가입자 체의 DB를 가지고 시청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

떤 드라마가 인기고 아닌지 알 수 있어 즉각 인 로모션이 가능하다.(IPTV)

융합콘텐츠의 생성 유통에 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선결문제로서는 융

합콘텐츠의 제작․유통을 한 합법 인 작권 이용 범 를 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종래 권리자를 한 법제는 정 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권리보호시스템을 만들기보다는 융합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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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는 것이 요하다.(학계)

4) 콘  활 를 한 작권 보  이용의 균  있는 책

이용자인 사업자와 권리자 행기 인 신탁 리단체가 서로 갈등을 빚고 있

기는 하지만 결국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에서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작권 권리자와 이용자가 상생하는 것이 콘텐츠산업의 활성화

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에서는 양측이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양측이 상생 마인드를 가지고,정부에서는 그러한 상생구조를

실 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뷰 내용>

이블pp는 지상 와 달리 자리를 잡으려면(지상 는 이미 도우에서 어느 정

도 자리를 잡았으나),기존의 수 권 이외의 로그램을 만들어야하는데,이것

을 보호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이미 지상 는 자생력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이지만 이블은 아직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이블PP2)

방송통신 융합시 에는 정부는 작의 활성화와 함께 이용의 활성화를 동시에

꾀하여야 한다. 작의 활성화를 해서는 권리보호 진(이는 부분 권리침해

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하는 것과 침해된 것에 한 제재의 형태로 나타남)

과 함께 이용자로부터 경제 이익이 히 작권자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반면 이용의 활성화를 해서

는 강력한 권리를 가진 작권자가 권리를 남용하지 않도록 하면서 작물을

합리 으로 소비 는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방송통신융합시 에는 구나 권리자 이용자가 될 수 있기 때문

에 국민들에 한 작권에 한 교육 홍보가 병행되어야 한다.이처럼 작

권문화가 바탕에 깔리지 않고는 방송통신 융합시 에 작권자 이용자의

이익을 함께 꾀하기 어렵다.(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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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까지는 이용자가 까다롭게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다. 작권자의 권

리보호에 치 하고 있는 편이다.한미FTA에서도 권리자의 보호에 치 하 으

며,4월 22일 개정,7월 22일 실행되는 삼진아웃제도 역시 권리자보호를 한 것

이다.서로 상생모델가지고 가야 한다.신탁 리단체와 상생모델 찾고 있다.실

연자 단체(연 인,개그맨)와 상할 때는 연 인들에게 이블에 출연을 많이

해달라고 홍보한다. 재 연 인들은 더 비싼 출연료를 다 해도 이블에 출

연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하다는 것이다.많은 연 인들이 이블에 출연

해주기를 사업자들은 요구하고 있다.더빙물들이 많음.서로가 도와주면 상생할

수 있다.계약서 조항에 그런 력조항들이 있다. 고홍보조항이 들어 있다.그

러나 음악 작권 회와는 상생모델을 못하고 있다.국내 시장을 외국 시장 수

으로 올리고자 하기 때문이다.국내 시장을 무시하고 있으며, 높이가 다른 것

이 문제이다.( 이블PP1)

음악이 가장 많이 쓰는 채 인 엠넷이 사실상 가장 수익성이 낮다.권리자가 이

용자와의 공생 계를 유지해야지 권리만 주장해서는 어렵다고 본다. 를 들어

KMTV라는 음악채 의 경우 음악채 만으로는 비 의 한계를 느껴 채 을 종

합오락으로 변경시켰다.( 이블PP2)

작권법상 작자의 권리보호와 작물의 공정한 이용은 수 바퀴의 양축과

같이 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최근 작권법상 작권자의 권리보호를 한

조항들이 많이 신설되었으나, 작권법 제29조( 리를 목 으로 하지 않는 공

방송)의 경우 비 리목 의 공연방송에 하여 원칙 으로 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외 으로 시행령 제11조( 매용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외)를 통

하여 제한 열거로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보면 우리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으며,원칙 으로 공연방송에 하여

권리를 보호하고, 외 으로 권리를 제한하고 있어 우리법과 비교해 볼 때,외

국의 경우 작권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권리자의 권익보호와

이용자의 공정한 이용을 조화롭게 해결하는 당사자 간의 지속 인 의가 요

하다.당사자 간 의 불성립 시 작권 원회를 통한 원만한 조정결정 수용 자

세가 필요하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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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권분야는 해외사례보다 우리가 더 앞서있다.‘공정이용’과 ‘작권보호’의 두

가지 작권법 목표에서 후자에 더 을 두고 있는 상태이다. 작권자-이용

자 구도밖에 없다.문화부 마인드로 가 있다.(지상 Y)

입법을 통한 법문 해석의 오류를 최소화라고 양측은 상호 상생의 계임을 인

식할 필요가 있다.(음실연)

최근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작권침해의 속도가 빨라지고 그 범 도 순식간에

넓게 확 되는 경향이 있다.이로 인하여 효과 인 침해에 한 응을 한 법

제정비의 일환으로써 작 련 권리의 강화 확 가 추진되어왔고,최근 일

련의 입법은 부분 권리자 측을 한 것들이었다.이러한 때문에 종래보다

권리자와 이용자의 이익의 조 이라는 측면에서 그 균형이 깨어졌다는 비 을

받고 있다.특히 최근 소 ‘3진 아웃제’(실제로는 4진 아웃)의 도입으로 그러한

비 은 가 되고 있다.이러한 입법 경향은 부득이한 면도 있지만,그러나 작

권의 이용활성화를 통하여 권리자의 이익도 신장시킬 수 있다는 면을 간과한

것으로 생각된다.(학계)

7. 논  종합  

이상에서는 방송 작물의 생산․유통․ 매 등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유형과 련 당사자들의 분쟁처리에 하여 개진된 의견에 하여 살펴

보았다.방송 작물의 생산․유통․ 매에는 많은 이해 계인들이 여하게 되

는 만큼 권리 계 역시 매우 복잡하게 개되고 있다.동일한 논 에 한 이해

계인들의 견해 역시 다양한데,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첫째,법률

을 개정해야 하는 경우,둘째,법 용 측면에서 잘못된 행을 개선해야 하는

경우,셋째,당사자들이 련 법 규정에 해 오해하고 있어 법률 개정이나

행의 개선이 필요 없는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에서 논의한 여러 가지 쟁 에 당사자들의 주장과 논 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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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분야 작권  주체들

방송사업자(지상 , 이블,IPTV)와 신탁 리 단체 간의 주요 분쟁은 사용요

율 보상 지불을 두고 벌어지는 것으로,요율의 수 에 해 당사자 간의

입장에 차이가 있어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2) 작권  작인 권 신탁 리단체

방송시장에서 방송사업자와 작권 권리자와의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야는 음악 작권 련 분야이다.개별 권리자의 음악 작권을 신탁하는 국내

3 신탁 작권 권리 단체는 한국음악 작권 회(‘음 ’:KOMCA),한국음악

실연자연합회(‘음실연’:FKMP),한국음원제작자 회(‘음제 ’:KAPP)이다.이

음 (KOMCA)은 본 작자의 신탁 리 단체이기 때문에 작권법상 배타

권리를 갖는 반면 음실연이나 음제 은 작인 권자로서의 권리만 행사할

수 있다.

작물의 이용 시에는 본래 작권 이용자와 작권 권리자 간의 개별 계약

이 원칙이나,방송사업자의 경우 회가 이를 임하여 계약하는 것이 일반 이

다.PP의 경우는 재 작권 TF 을 구성하여, 작권 련 기 단체,그

리고 련 사업자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3) 료 송시장의 작권 분쟁 사

최근 유료방송시장의 속한 성장과 함께 다양한 작권 련 분쟁이 발생하

고 있는데 이러한 분쟁은 주로 지상 3사와 외주 제작사간,SO와 각 실연 회

나 제작사 회간의 분쟁으로 요약할 있으며,향후에는 신탁권리단체와 IPTV․

온라인 매체 간에도 작물을 둘러싼 분쟁이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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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발생

연도
분쟁 사례

분쟁이

완료된

사례

09년 -지상 3사와 음악 작물사용계약체결 련 작권 원회 조정결정

08년

-온미디어,CJ미디어,MBC미디어 러스와 방송실연자 회간의 분쟁

-공공채 (KTV,NATV,USB등)과 방송실연자 회 간의 분쟁

-기타 자체제작이 존재하는 독립 PP와 방송실연자 회 간의 분쟁

-온미디어 계열 방송의 도라 TV,기타 웹하드에서 불법유통된 것 차

단 공문

07년 -투니버스,챔 ,재능 등 애니메이션 채 과 방송실연자 회 간의 분쟁

05년
-홈쇼핑채 과 음원제작자 회,음악실연자연합회 간의 분쟁

-지역민방(제주방송,강원민방)과 합의 후 고소 취하

04년 - 이블TV방송 회와 음원제작자 회,음악실연자연합회 간의 분쟁

분쟁 인

사례
09년

-최근 M.net과 음원제작자 회간의 방송사용보상 소송 진행(MTV사

례)

-지상 방송사와 SO간의 디지털방송에서의 작권료 징수 분쟁

-지상 라디오와 음원제작자 회 간 작권료 징수 분쟁

-방송실연자 회와 온미디어 간의 IPTV진출에 따른 작권료 추가 징

수 분쟁

향후

분쟁이

상되는

사례

-신탁권리단체(음 ,음제 ,음실연 등)vsIPTV

-신탁권리단체(음 ,음제 ,음실연 등)vs온라인 매체의 ‘송’이나 ‘복제’

[표 3-12]방송 상물 련 작권 분쟁사례 요약

4) 료 송 시장의 작권 분쟁 원인

(1) 해외 의 작료 인상 요구

재 방송사업자 측에서는 작권 신탁 리단체들이 지나치게 높은 요율 인

상을 요구하고 있어 실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는 반면,신탁 리단체들은 해

외 수 에 비하면 아직도 턱없이 낮은 수 의 요 이라고 주장하면서 단계 인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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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료 징  규  승인구조의 

방송사업자들은 재의 사용료 징수 규정 승인구조에 해서,이용자가 가격

결정에 개입할 수 없는 비공개 결정 구조의 문제를 가장 많이 지 하 다.

(3) 매출액 베이스의 지  구조 

재 매출액 베이스로 작권료 음악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데,이것이 국

제 인 례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사업자들은 매출액 베이스가 정 단가를 책

정하는데 있어서 불합리한 기 이며,곡당 사용료 기 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 다.

(4) 신탁 리단체의 독 구조 

신탁 리단체의 독 구조가 권리 남용을 가져오고 있다는 입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신탁단체 입장에서는 복수단체를 도입할 경우 장단 이 있으며 오히려

요 인상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부정 인 입장이다.

(5) 작권법 107조( 류열람의 청구) 규

신탁 리단체들은 사업자들이 이용자료를 신탁 리단체에게 넘겨야만 효율

으로 작권료를 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방송사업자들은 신탁

리단체가 스스로 모니터링하고 이용실태를 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IPTV사업자의 경우 과 자료 등에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자료를 신탁 리단체에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

다.

5) 작권법상의 과 개 안

(1) 송법과 작권법상의 개 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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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에서는 방송의 정의가 매우 포 인 반면, 작권법에서는 방송과

송을 구별하면서 양자 간의 개념상 구분이 명확치 못한 역이 존재하는 문제

가 있다.

(2) 상 특 조항 100조의 해 의 

방송사업자들은 상물에 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작권법 제100조의 규

정이 내용상 매우 불명확하여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분명하게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반면,IPTV사업자와 일부 신탁 리단체들은 행

법규를 용하여도 방송사업자의 업이익을 지키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

았다.

(3) 작인 권 주체간의 권리 불균  

작인 권 3주체인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방송사업자의 작권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작권법 제84조와 제85조는 타 인 권 주체에 비해 상

으로 권리가 제한 이다.이에 해 방송사업자들과 일부 신탁 리단체들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인 반면,IPTV사업자는 그 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하 다.

(4) 작권법 시행  11조의 

매용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외 조항에 해서도 작권 신탁 리단체들

은 충분한 권리보호를 받을 수 없는 조항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5) 작인 권의 한( 87조) 규 의 

일시 복제나 보존을 법 으로 허용하는 것에 해서도 신탁 리단체들은

비 인 입장을 표명하 다.

(6) 라인 스 공자의 책임 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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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제한하고 있는 작권법 제102조에 해 신탁

단체들은 권리의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조항이라는 입장을 보 다.

6) 합콘 의 작권 

(1) IPTV의 격 규

행 작권법상 IPTV는 방송인지 송인지 분명하지 않은 이다. 작권료

는 송이 방송에 비해 2배가량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각 주체들은 자신들의

이해 계에 따라 IPTV의 성격이 작권법상 어떻게 규정될 것인지 나름 로

법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추이에 해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2) 재가공 의 작권 

재가공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첫째,UCC에서 활용하는 음성이나 상의

일부 이용이 있고,둘째,방송사업자들이 활용하는 하이라이트 구성이 있으며,

셋째,기존 콘텐츠에 입히는 T-Commerce등 데이터 양방향 방송이 있다. 작

권 분쟁은 개 첫째와 세 번째 형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갈등의

폭도 큰 상황이다.

(3)  보 조치 

디지털콘텐츠의 복제용이성에 해서는 기술 보호조치를 할 수는 있지만

그 효율성에 해서는 매우 부정 인 입장을 보 다.

7) 합 환경 하에 의 작권 책에 한 부 역할  개 안

지 까지 유료방송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작권 분쟁의 사례들과 분쟁의

주요 원인, 작권법 상의 문제 ,그리고 정책 개선방안 등에 해 방송사업자

들과 신탁 리단체에 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악한 결과를 제시하 다.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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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장의 작권 분쟁에 해서는 분쟁의 지형도조차 악하기 어려울 정도

로 연구가 제 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 는데,이번 연구를 통해 분쟁 주

체들 간의 갈등 계와 분쟁의 구체 이고 실질 내용들에 해 소상하게 살펴

볼 수 있었다.

해외 수 의 작권료를 요구하는 신탁단체들과 갑작스런 작권료 인상이

부담스러운 방송사업자 간에 당장에는 갈등과 립이 있겠지만 양측이 상생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장기 으로는 의견수렴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작권법이 유료방송시장의 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구조 문

제 등에 해서는 보다 극 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IPTV와 같은 신매체의 경우 도입 이 부터 방송인가 통신인가의 논란이 많았

는데 작권이라는 경제 시장에서는 방송인가 송인가를 놓고 경제 이익

의 규모가 크게 달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법 상에 해 한 번 논란

이 상되는 상황이다.특히 콘텐츠의 재가공 문제는 지 까지의 부분 이용이

나 불법 복제의 차원을 넘어서서 OSMU(one source multi use) 는

MSMU(multisourcemultiuse)가 작물 원천 사업자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자에 의해 행해질 수 있는 가능성에 한 법 재검토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유료방송 시장의 작권 갈등구도에도 변화를 고하고 있다.

콘텐츠 보유자인 지상 와 메이 이블PP그리고 IPTV 사업자간에 상당한

갈등과 립이 있을 것으로 상된다.그런데 지 까지 유료방송시장에서 나타

나고 있는 갈등이 작물이용자인 방송사업자와 작물권리자인 신탁 리단체

간의 갈등구도 다면 향후의 갈등은 작물 권리자인 방송사업자(지상 ,메이

이블PP)와 작물 이용자인 IPTV사업자 간의 갈등구도로 변화하게 될 것

이다.방송사업자가 작물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한 조직 움직임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재 작권 정책에 여하고 있는 핵심 정부기 은 작권 원회,문화

부 등인데 방송사업자들은 정부의 소극 인 개입이나 방 자 입장보다는

극 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으며,특히 방송통신 원회의 개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즉 유료방송시장에서 재 나타나고 있는 작권 분쟁은 해당

방송사업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정부의 극 인 개입을 필요로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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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며,그 정부의 범주에는 지 까지 문화 부나 작권 원회의 차원을

넘어서서 방송통신 원회도 일정 부분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와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작권 련 정부 기구인 문화 부와 작권 원회의 권한을 넘어서서 방

송통신 원회가 개입하는 것에 해 정부부처 간 갈등이 새롭게 나타날 가능성

에 해 우려가 없지 않다.그러나 작권법이 유료방송시장의 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구조 문제가 있으며,특히 디지털콘텐츠의 확산으로 인하여 작

권 권리 계가 매우 복잡한 기술 사항에 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하

는 상황에서 정부부처 간의 업무 역을 이유로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지 않는

다면 국민들의 기본권 보호차원에서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따라서 재 유

료방송시장,특히 융합시장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작권 갈등을 해결하기

해서는 작권과 련된 정부의 범 와 역할을 보다 확 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해 방송통신 원회가 보다 극 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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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해외의 저작권 사례 

1. 미국 

1) 미국 작권법의 특

미국 작권법은 1976년 개정을 통해 연방법이 되었다.미국 작권법에 의한

작물 보호 상은 범 한 범 에서의 문학 ․ 술 표 물들로 어문,음

악,연극,무용,회화, 화,녹음물,컴퓨터 로그램,건축물 등을 포함하고 있

다.미국 작권법에 의한 작물은 작자의 창작성(Creation)에 의한 독창성

(Originality)과 표 이 유형 매체에 고정(Fixation)되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

을 충족해야 작권법에 의해 보호가 가능하다.특히, 작물의 고정성은 세계

부분의 나라에서 작물 보호 요건으로 간주하지 않는 미국의 작권법이 가

진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3).미국에서는 아직까지도 실연자에 하여

작권법상 고정화(Fixation)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작권 법 인 보호를 정

식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정윤경,2008).

미국 작권법에 의한 작권자의 권리는 복제권(Reproduction),2차 작

물 작성권(DerivativeWorks),배포권(Distribution),공연(Performance) 시

권(Display)의 네 가지로 구분되고 있다.복제권이란 작권자가 본인의 작물

에 해 무한정 복제할 수 있는 독 권리를 가지는 것을 말하며,타인에 의

한 본인의 작물 일부 는 상당부분에 한 복제 행 에 해서 작권 침해

를 주장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이에 반해 2차 작물 작성권은 원 작

물을 다른 형태로 변형시킬 수 있는 독 권리를 작권자에게 부여한 것이

다.그리고 원 작물,복제물 는 2차 작물을 유통시킬 수 있는 권리를

작권자에게 부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작물의 배포권이다.마지막으로 공연

시권이란 작물이 에게 공연 되거나 시되는 것을 통제할 권리이다.

그런데 최근 기술의 속한 발 에 따라 라디오,TV등을 통한 방송은 물론이고

3) U.S. Copyright Office, Copyright Office Basics, http://www.copyright.gov/circs/circ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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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나 모바일 인터넷 매체들을 통한 디지털 송권 등이 추가되고 있다

( 작권심의조정 원회,2006).

[그림 4-1]미국 작권법 상 작권자의 권리

출처: 작권조정심의 원회(2006).p.39

미국에서는 1995년 녹음물에 한 디지털실연권법(DigitalPerformanceRight

inSoundRecordingsAct)과 그 후 이를 일부 개정한 1998년 니엄 작권법

(DigitalMillennium CopyrightAct:DMCA)이 제정되었다. 니엄 작권법

(DMCA)은 작화 된 작품들을 보호하기 해 사용되는 기술 측정기 의 변

경 제한과 온라인 서비스업체에 의한 작권 침해 책임에 한 규제를 명시하

고 있다(문화콘텐츠진흥원,2006).그리고 법정허락의 상을 확 해 이블 가

입 음악 서비스와 모바일, 성,디지털 오디오 서비스에 해서도 법정허락 제

도를 신설했다(윤호진 외,2007).즉,주문형 이외의 디지털 송신에 해서는 법

정 허락제도를 마련하여 음반제작자에게 보상청구권을 부여한 것이다.

요컨 니엄 작권법(DMCA)은 디지털 시 에 맞는 작권법을 개정하

기 한 것으로 웹캐스 에 해 면책규정 용을 배제하기 한 의도로 만들

어졌다.실제로 1998년 니엄 작권법(DMCA)을 통해 면 인 작권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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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이루어졌다.그러나 법정 허락을 받기 해서는 해당 디지털 송신이 일정

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를 들어,송신자는 특정 앨범에서 여러 곡을 연속으

로 송신해서는 안 되고,혹은 일정 시간 동안 재생목록을 사 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실연이나 음반 련 정보를 송신할 때 제공해야 한다거나 는 수신자가

복제할 수 없도록 기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요건들이 있다.미 하원 보고서

에 의하면 새로운 기술이 음반의 상업 유통에 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음

반권리자에게 디지털 송신에 한 통제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기술 발 을 해

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따라서 통 인 음반 매에

가장 향이 큰 주문형 방향 송신에 해서는 음반 권리자에게 배타 인 권

리를 부여하는 한편,비주문형 송신에 해서는 일정한 통제권한(보상청구권)을

주면서 해당 송신사업자가 지속 으로 음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다(최경수,2008).

디지털 시 의 기술 특성을 고려한 니엄 작권법(DMCA)이 시행되면

서 권리자와 이용자들 간에 실질 으로 많은 충돌이 있었다. 를 들어 방송사

업자들은 지상 라디오 로그램의 인터넷 스트리 서비스가 법정허락 상

이 아니라 방송 송신으로서 이용허락으로부터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

지만 미국 음반산업 회는 이용허락 면제는 지상 송신의 경우에만 한정되며

인터넷 송신은 지상 방송과 같은 로그램을 동시에 송신하더라도 이용허락

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작권청은 방송국에서 인터넷상의 송신

의 경우는 이용허락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방송 송신은 FCC의 허가를 받

은 지상 방송에 의해 만들어진 송신을 말한다고 하 다(한정미,2006).

미 법무부의 우려처럼 디지털 시 의 본격 인 도래로 인해 최근 작권을

두고 일어나는 일련의 분쟁들은 인터넷 사업자와 기존 미디어 사업자 간의 권

리 충돌이거나,혹은 디지털 매체를 통해 유통되는 융합 콘텐츠를 사이에 둔

작물의 권리자와 이용자 간의 립인 경우가 많다.최근 미국에서 일어나 이와

같은 작권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작권 분쟁 사 4)

4) 본 연  미   쟁 사례  원회에   ‘ SW 지 재산  동  『SW 

IPReport』’  지난 2009  4월 30 에  츠진흥원  『동 과 』에 게재  민

규  ‘미   근 쟁 과 동 ’  통 여 재 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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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작권 분쟁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포탈 사업자와 미디

어 사업자 간의 분쟁과 음반사와 이용자 간의 분쟁이다.포탈 사업자와 미디어

사업자 간의 분쟁은 일반 으로 포탈 사업자가 미디어 사업자가 제작한 로그

램을 허락 없이 인터넷을 통해 유통시켜 수익을 얻고 있다는 에서 문제가 되

고 있다.음반사와 이용자 간의 분쟁의 핵심은 UCC이다.이용자의 UCC제작이

증가하면서 작자의 허락 없이 사용한 음악이 분쟁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음악물의 작권자는 이용자의 무단 사용으로 인한 ‘실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이용자는 ‘공정 이용(fairuse)'을 주장한다.이와 같은 두 가

지 입장에 한 각각의 사례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포탈 vs 미 어 사업자: 검색 엔진 구 (Google)과 미 어 업체들과의  

    작권 분쟁

미국의 표 인 포탈 사업자인 구 은 지난 2007년에 서 검색 서비스

(GoogleBookSearch)로 인해 마이크로소 트사로부터 고소를 당하 다.마이

크로소 트 고문 변호사 토마스 로빈(ThomasRobin)은 ‘구 이 작권을 소유

하고 있는 작권자들의 문제제기가 없는 한 모든 정보를 무단으로 구 이용

자들에게 제공한다.’고 비난하 다.그리고 구 이 직 만든 콘텐츠 하나 없이

순 히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이용해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주장하

다.이에 해 구 측은 구 서 검색 서비스가 이용자들이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해 설계되었고,이 서비스가 서 매 증가로 이어

져 결국 출 사나 자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반박하 다.더구나 책의 목차

와 서문 등 책 내용의 일부만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구 측에

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 출 인들의 생각은 달랐다.결국 미국 출 회는 구 이 작

권자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도서 에 소장되어 있는 책들의 디지털 복사본을

만들어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로 구 을 법원에 제소하 다.

출 업자뿐만 아니라 기존 미디어 사업자와도 갈등이 발생하 다.미디어 사

업자가 제작한 콘텐츠의 인터넷 유통을 두고 벌어지는 문제로,구 이 인수한

UCC공유 사이트인 유튜 (Youtube)에 해 기존 지상 방송사나 이블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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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화사 등 메이 콘텐츠 회사들은 유튜 가 자사의 사이트에 올라오는

콘텐츠에 한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특히 바이어컴은 구 에서

자사가 작권을 가지고 있는 상 콘텐츠를 불법으로 제공하고 있어 막 한

경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구 사에 해 소송을 제기하 다.이에

해 뉴욕 지방법원은 상 콘텐츠의 작권자인 바이어컴의 손을 들어주었다.바

이어컴 구 사의 작권 분쟁에 한 구체 인 법원 결 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Viacom v.Google 작권 분쟁 미 법원 결5)

2007년 3월에 바이어컴사는 구 사가 소유한 유투 가 자사의 상 콘텐츠

에 한 작권 침해를 했다고 주장하며,10억 달러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

기하 다.바이어컴사는 MTV,Paramount,CBS등을 소유한 미디어 기업이며,

유투 는 세계 최 의 동 상 공유사이트로 구 사가 소유하고 있다.

이에 해 2008년 7월 2일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는 바이어컴사가 유튜

구 사에 해 제기한 소송에 해 바이이이컴의 주장을 인용하는 결

을 내렸다.법원은 구 측에게 유튜 사이트상의 이용자들의 동 상 시청 기

록을 바이이컴에게 넘겨주도록 명령하 다.

바아이컴이 구 사에 제기한 문제는 구 사가 소유한 동 상 사이트인 유

튜 가 바이어컴이 작권을 가지고 있는 16만 건의 상 콘텐츠를 불법으로

제공하고 있어 심각한 경제 손실을 래했다는 것이다.더구나 구 과 유튜

가 반 으로 상 콘텐츠의 보호에 매우 소극 으로 처하고 있다고 주장하

다.

이에 반하여 구 측은,유튜 를 통해 상창작물이 제공되었을 때,얻을 수

있는 이 에 해 강조하고 있다. 한 구 측은1998년 제정된 ‘디지털 니

엄 법(DigitalMillennium CopyrightAct)’을 근거로 하여 불법 동 상 콘텐츠에

한 자사의 책임 면제를 주장하 다.디지털 니엄법에는 포탈 사업자가 불

법 작물을 인지한 즉시 해당 작물을 삭제하면 책임을 면제받는다는 면책

조항이 있는데,구 사는 이러한 을 근거로 삼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

5) Viacom International Inc. v. YouTube. Inc, No. 1:07CV02103(S.D.N.Y. filed March 1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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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국 내 몇몇 사회단체들도 ‘공정이용’이라는 에서 구 사의 편을 들어

주고 있다.비 과 주장,그리고 연구와 보도 목 등 상업 이익과 계 없이

상 콘텐츠를 재사용하는 것은 ¡ 작권의 공정한 이용 정책¡(FairUse

DoctrineofCopyrightLaw)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며,따라서 상콘텐츠를 유

튜 에 올리거나 주요 방송 매체의 방송 내용을 유튜 에 올리는 것은 허용되

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8년 7월,뉴욕 연방지법 루이스 스탠턴(LewisStanton) 사는 구

이 아이디와 IP주소, 상 콘텐츠 상 시간 등 련 정보를 작권자인 바이

어컴사에게 제공하도록 명령을 내림으로써 상콘텐츠의 작권자인 바이어컴

의 손을 들어 주었다. 한 법원 한 유튜 에서 삭제된 동 상 리스트와 이를

삭제한 이유 삭제 동 상의 게시자 로그인 아이디를 제공하라고 명령하 다.

이 데이터들은 12테라바이트 상당의 분량이다.바이어컴 측은 이 정보들을 토

로 유튜 이용자들이 자체 제작 동 상보다는 작물의 무단 게시 수단으로

유튜 를 이용하고 있다는 과 유튜 가 작물의 무단배포에 어느 정도 기여

했음을 증명하고자 한다고 그 청구 이유에서 밝혔다.이러한 바이어컴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구 사는 자사의 게시 에 게재된 이 있는 동 상 리스트와 게

시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결에 해 유튜 이용자들과 사생활 보호단체들의 반발이 크다.이

번 결로 인해 인터넷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동 상 이용 내용이 노출될 수

있어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법원은 일단 개인의 라이버시 보호 측면 보다는 작권 소유

자들의 권리에 더 손을 들어주고 있다.이러한 결이 나오게 된 핵심 인 부분

은 유튜 의 작권 침해로 인한 바이어컴의 실질 경제 손실을 법원이 인

정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법원의 결은 유튜 가 상콘텐츠 제작자인

바이어컴이 제작한 창작물을 도용해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이 부정 으로 작

용한 결과라고 보인다.

한 바이어컴 측은 이용자들의 로그인 련 데이터 외에 구 의 동 상 검

색 도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악하기 해서 구 의 검색알고리즘을 소송 과

정에서 요구하 다.그러나 이에 해서는 법원은 구 의 검색 알고리즘이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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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이라고 보고 바이어컴의 청구를 기각하 다.

소송으로까지는 진행되지 않았으나,이와 유사한 사건은 이 에도 발생한 바

있다.2006년 10월에 일본 작권 회와 22개 미디어 업체들은 유튜 에 불법으

로 게재된 일본 텔 비 로그램과 뮤직 비디오, 화 등의 동 상 일 3만

여 개의 삭제를 공식 으로 요청했고,이에 따라 유튜 는 결국 3만여 개에 이

르는 일본 업체의 동 상 일을 삭제한 바 있다.

포탈 사업자와 미디어 사업자 간의 분쟁에 한 이번 법원 결은 디지털

니엄법(DMCA)에서 포탈 사업자의 면책 조항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다 앞서 콘텐츠 권리자의 보호를 우선시한 결로 볼 수 있다.법원이 미

디어 사업자인 바이어컴의 손을 들어 으로 해서 세계 최 규모인 동 상 사

이트 유튜 가 미디어 사업자가 제작한 콘텐츠를 이용하여 경제 이득을 취하

고 있다는 을 인정한 셈이다.그러나 이번 결은 동 상 이용자의 아이디나

IP주소 등을 작권자에게 넘기게 함으로써 사생활 침해에 한 논란에서는

논쟁의 여지가 존재한다.

(2) 사 vs UCC 동 상 작자: UCC 작권에 한 최근 미국 결6)

미국의 작권 분쟁 사례 두 번째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음반사와 UCC

동 상 제작자 간의 갈등이다.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작권 침해로 인해 입은

막 한 경제 손해를 거 미디어 기업들이 되돌려 받는 방식은 다름 아닌

작권 침해를 만들었다고 간주된 사람들에게 그 경제 손해의 몇 십 배 혹은

몇 백 배에 해당하는 인 손해배상을 지우는 것이다(성민규,2009).

기술 인 발 으로 인해 인터넷을 통한 유통,즉 MP3와 같은 다운로드가 기

술 으로 자유로워지면서 음반사들은 자사가 작권을 소유한 음악에 한

작권을 주장하기 해 보다 강력하게 응하고 있다.특히 최근 UCC 활용이

일반화되면서 음반사들은 UCC에 사용되는 배경음악에 한 법 조치를 취하

고 있는 입장이다.그런데 최근 미국법원은 작권이 가치인 것처럼 여

겨지고 작권 보호를 명분으로 이용자의 정당한 권한까지 제한하는 작권자

6) 원회(2008. 9. 22. )  UCC 에  근 미  결. SW 지 재산  동  『SW 

IPReport 35호』  내  탕 로 리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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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움직임에 해 제동을 거는 결을 내렸다.

2007년 6월 펜실베니아에 사는 주부가 자신의 아이가 춤추는 장면을 동 상

으로 촬 해 유튜 에 올렸다.주부는 동 상 가운데 배경음악으로 린스 음악

을 사용하 는데,사용된 린스 음악의 작권자인 유니버셜 뮤직이 작권침

해를 이유로 UCC삭제를 요청하 다.유니버셜 뮤직은 동일한 이유로 펜실베니

아 주부 외 200명에게도 유사한 경고장을 보내고 사이트 리자인 유튜 에 비

디오 삭제를 요구하 다.

그런데,미국 법원은 결문에서 디지털 니엄 작권법(DMCA)에 명시된

‘공정이용’을 이유로 주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작권자들은 유튜 에서 동 상

삭제를 주장하기 에 문제가 된 부분이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해 확인해 보아야 한다고 시하 다.

이와 같은 시는 UCC라는 일반 이용자가 제작한 동 상에 이용된 음악에

해서 ‘공정이용’이라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에서 주목할 만하다.일반 으

로 미국 법원은 작권의 보호를 우선시하고, 작권 침해의 여부를 ‘실질 인

경제 손실’을 얼마나 주었느냐를 기 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 다.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작권자인 음반사의 손을 들어주는 신 지나치게 이용

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에 ‘공정이용’을 근거로 제동을 건 것이라는 에서 의

의가 있다.

oRecordingIndustryAssociationofAmerica(SonyBMG Music)v.

JoelTanenbaum7)

디지털 기술의 발 으로 디지털 음악 일 유통이 활발해지고 일반 이용자들

에 의한 불법 인 다운로드가 증가하면서 음반사들은 자신들의 손해를 이들 일

반 이용자들에게 부가하려 하고 있다.이와 련한 표 인 사건이 미국의 테

바움 사건으로 바로 소니 비엠지 뮤직(SonyBMG Music)과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 학교의 한 물리학 학원생인 25세의 조엘 테넨바움(Joel

Tanenbaum)의 법 공방이다.이 사건은 테넨바움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디지

털 음악 일을 불법 다운로드 받았다는 것에 하여 소니 비엠지 뮤직이 작

7) 민규(2009)  ‘미   근 쟁 과 동 ’(『동 과 』. 09-07. 통  29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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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각각’의 디지털 음악 일 1개당 법 최고 배상액

(compensationforstatutorydamages)인 15만 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시작되었

다.

소니 비엠지 뮤직 측에서 막 한 경제 손실을 주장하여 학원생 테 바움

에게 거액의 손해 배상액을 청구하자,하버드 법 교수인 찰스 네슨(Charles

Nesson)과 그의 학생들이 무료 변론에 나섰다.네슨의 테넨바움 변론의 요지는

정당한 ‘공정 이용’이다.네슨8)은 테넨바움이 작물의 ‘공정 이용’,즉 작권의

배타 용에 한 외 조항으로 간주될 수 있는 정당한 작물 이용을 만든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이번 테넨바움 사건이 크게 주목받는 이

유는 그간 명확한 기 이 없고 작권자의 권리 보호에만 치 하여온 행

작권의 체계의 문제 이 부각되고, 한 네슨의 공개 변론이 행 작권 ‘처벌

체제’가 갖는 폐쇄성과 배타성을 지 하는 데에 있다고 <보스턴 로 (the

BostonGlobe)>신문에서 하고 있다.

행 미국의 작권법에서 작권 침해에 한 민사상 손해배상은 (i)최 법

손해배상액(statutorydamages)인 침해 사례 작물 1건당 15만 달러에 더

하여, (ii) 작권 침해자가 작물의 무단 사용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

(defendant’spro‒fits)과 그에 따라서 계산될 (iii)실제 손실(actualdamages)

등을 고려하여 결된다.그리고 작권 침해 사례를 보통 세 가지로 분류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규모의 합성을 다음과 같은 분류를 통해 검토한다.

첫째, 작권에 한 분명한 사 개념 없이 법 침해와 련하여 어떠한 분

명한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innocentinfringers)로,보통 법 침해를

입은 작물 1건당 250달러의 손해배상이 이루어진다.둘째, 작권에 한 사

개념뿐만 아니라 작권 침해 사실에 한 인지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가장

일반 인 경우(averageinfringers)로,법원은 작물 1건당 750달러에서 3만 달

러까지의 손해배상을 작권 침해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셋째, 작권 침해의

분명한 의지와 의도를 확인한 경우(willfulinfringers)로,앞에서 언 했던 것처

럼 최고 15만 달러의 손해배상액을 규정한다.

테넨바움 사건에서 논쟁의 심은 이러한 행 작권법의 기 에서 볼 때,

8) 70  령  수로 현재 드  크만 (Berkman Center for Internet and Society)  

립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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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넨바움의 사례가 법 최고 배상액을 부과 받을 만큼의 작권 침해 사례인

가 하는 것이다.보통 미국의 인터넷 디지털 음악 일 다운로드의 경우 한 곡

당 약 1달러를 지불한다.테넨바움의 경우 다운로드 받은 음악 일을 개인 간

일 공유 차원에서 다루었다는 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떠한 ‘실제

손실’을 야기했는지,얼마만큼의 ‘수익’을 벌어들 는지 등을 입증하는 것은 쉬

운 일이 아니다.

네슨은 이 에 주목하여 법 손해배상은 상업 의도와 결과를 갖는 작

권 침해 사례에 용되는 것으로,테넨바움의 사례와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

한다.게다가 작권법은 작권 침해 사례를 형사상 범죄로 규정하지 않는데,

소니 비엠지 뮤직을 표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미국음반 회(Recording

IndustryAssociationofAmerica,RIAA)는 테넨바움의 사례를 그처럼 다루려

한다고 비 한다.

그러나 이에 해 미국 법무부(DepartmentofJustice)는 연방의회가 작권

법을 개정하면서 작권법 자체에 민사상(civil)과 형사상(criminal)변제 모두를

비상업 인 작권 침해 사례에도 동등하게 용할 수 있게끔 했다고 주장하며,

여기에서 작물의 상업 배포는 오로지 작권 소유자에게 국한된 권리이며,

작물의 무단 사용에 따라 일자리를 잃을 수 있거나 작물의 합법 구입에

따라 가격차별을 받을 수 있는 공 의 피해도 당연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반면에 리소 트웨어재단(FreeSoftwareFoundation)과 같은 시민단체들은

그와 같은 엄청난 손해배상 청구가 상식 으로 이해될 수 있는지의 여부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말한다.게다가 법 손해배상의 범 ,특히 ‘실제 손해’의

범 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구체 인 증거가 채택되고 있는지에 하여

법무부나 미국음반 회가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비 도 제기되고

있다.99센트의 수익(혹은 일반 으로 음반 회사 몫으로 돌아가는 35센트의 수

익)이 어떻게 750배로 만들어지지 않는지에 하여 구체 이며 실 인 계산

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거 작권 소유 기업들의 이은 소송은 그 설득력

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결국 테넨바움 사건의 핵심은 작권 침해에 한 법 손해 단 기 의 문

제라고 할 수 있다.소니 비엠지 뮤직 측에서 제시한 제의 청구가 얼마나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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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이러한 경제 손실액을 과연 입증할 수 있는지가 이번 분쟁에서는 주요

한 논의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작권 침해와 련하여 실질 손실에 한 법 단과 손해 배상

수 ,그리고 그에 한 갈등 당사자들 간의 주장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본

연구에서는 미국 내에서 그동안 제기되었던 작권 침해 련 사례와 주장을

성동규(2009)의 에 실린 새무엘슨과 트랜드의 논문에서 제기된 열 가지 사

례들과 주장을 심으로 살펴보았다.

가.<UMGRecordings,Inc.v.MP3.com,Inc.>

2000년 유엠지 코딩사는 인터넷 디지털 음악 일 매회사인 엠피스리닷

컴사가 유엠지 코딩사의 음악 CD4,700여 장을 작권 합의 없이 불법 으로

MP3 일로 만들어 매하 다고 주장하 다.그리하여 유엠지 코딩사는 CD

한 장당 2만 5,000달러의 법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고,이것이 받아들여져

법원은 엠피스리닷컴사로 하여 무려 1억 1,800만 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유엠지

코딩사에게 지불할 것을 결하 다.두 회사는 결 직후 합의하여 배상액

규모를 5,340만 달러로 조정하 다.소송 당시 엠피스리닷컴사는 자사가 구입한

CD를 소 ‘립(ripped)’한 것은 작권의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 행 라고 주장

했지만,이는 사와 배심원들에게 지나친 주장으로 받아들여졌다.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배상액의 규모가 어떤 증거와 기 을 통해 마련되었는지,어떻게 합의

된 최종 배상액의 규모가 법원 결 배상액에서 반 수 으로 어들게 되었

는지에 해서는 분명하지 않았다.

나.<ColumbiaPicturesTelevision,Inc.v.Krypton

BroadcastingofBirmingham,Inc.>

앨라배마 주 크립턴 방송사의 사장 엘빈 펠트 (ElvinFeltner)는 1997년 할리

우드의 컬럼비아 스튜디오로부터 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 받았다.크립턴 방송

사는 컬럼비아 스튜디오가 제작한 텔 비 로그램들을 작권에 한 합의

없이 방송했던 것이다.법원은 작물 1건당 2만 달러의 배상액을 명령하여,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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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만 달러의 법 배상액을 크립턴 방송사에 부과하 다.크립턴 방송사는 항

소하 지만,배심원은 배상액 규모를 1심보다 훨씬 많은 작물 1건당 7만

2,000달러로 정하여 총 3,100만 달러의 법 배상액을 크립턴 방송사에 부과했

다.

다.<CapitolRecordsv.Thomas>

2008년,미네소타 주에 사는 제이미 토머스(JammieThomas)는 캐피톨 코드

사로부터 개인 간 일 공유를 통해 디지털 음악 일을 공유한 것으로 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 받았다.당시 논란은 배심원들 사이에서 캐피톨 코드사의

‘실제 손해’의 규모에 한 것이었는데,한 배심원은 체 실제 손해를 약

50달러 정도로 보았는가 하면,어떤 배심원은 음악 일 한 곡당 750달러,

다른 배심원은 이를 15만 달러까지 보았다.결국 법원은 제이미 토머스에게 총

22만 달러의 법 손해배상액을 부과하 다.그러나 결 직후 양 소송 당사자

들은 한 곡당 9,250달러로 손해배상액을 조정하 다.

라.<LATimes,Inc.v.FreeRepublic>

2000년 4월,보수 성향의 온라인 뉴스 사이트인 리리퍼블릭은 <로스앤젤

스 타임스>의 자유주의 성향의 뉴스를 비 하기 해 해당 신문사의 기사 몇

개를 자신의 온라인 사이트에 게재하 다.이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비평을

해 작권의 외를 인정하는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 듯해 보 지만,결국 리

리퍼블릭은 <로스앤젤 스 타임스>와 1,000달러를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하

다.특히 이 소송의 경우, 리리퍼블릭이 신문 기사의 게재를 통해 어떤 상업

이익을 취했는지에 해 구체 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에서 손해배

상 규모를 정하는 기 에 한 작권법상 모호성이 다시 한 번 제기되었다.

마.<Lowry’sReports,Inc.v.LeggMason>

메이슨은 <로우리 리포트>의 구독자로,이 간행물의 240여 기사들을 이용

해 자신의 회사 직원들을 한 내부 자료를 작성하 다.그러나 소송에서 메이



- 99 -

슨은 자신은 이 간행물의 구독자로서 연구 목 으로 기사들을 활용하 고,이것

이 분명한 공정 이용에 해당된다고 믿었다고 주장했지만,배심원은 이 주장을

이유 없다고 규정하고 작물 1건당(즉,기사 1건당)8만 2,000달러로 총 1,970

만 달러의 배상액을 부과하 다.배심원의 결정에는 메이슨이 분명한 의도성을

가진 작물 침해자(willfulinfringer) 다는 단이 깔려 있는데,이를 입증할

만한 신빙성 있는 기 이 제시되지는 않았다는 평가다.

바.<InfinityBroadcastingCorpv.Kirkwood>

텍사스 주 러스의 웨인 커크우드(WayneKirkwood)는 화선을 통해 라디

오 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다이얼업(Dial‒Up)을 1996년에 개발했는데,미국 최

라디오 방송 기업인 인피니티는 이 기술이 자사의 라디오 로그램들을

계함으로써 작권을 합의 없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 다.소송 결과는 커

크우드가 주장한 공정 이용에 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인피니티에 정한

배상을 이루는 방식으로 합의되었다. 고비를 지불 받는 방식으로 다이얼업을

통해 다른 라디오 방송 시장 지역으로 인피니티의 로그램을 송하 음에도

불구하고,소송 과정에서 실제 손실을 규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를 찾을 수 없

었다. 에서 다룬 다른 공정 이용 문제가 제기된 소송의 결과와 비교하여 피해

배상액의 규모에 한 기 문제가 특히 비될 수 있는 작권 침해 소송 사

례라고 새무엘슨과 트랜드는 덧붙이고 있다.

사.<WarnerBrothers,Inc.v.DaeRim Trading,Inc.>

1988년에 한국의 림무역이 워 라더스의 캐릭터를 무단으로 도용해 장난

감을 제조하여 제기된 작권 소송으로,당시 미국 법원은 림무역에 100달러

의 법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것으로 마무리하 다.

아.<Quintov.LegalTimesofWashington,Inc.>

1981년에 한 하버드 법 생이 이 에 학교 신문에 게재했던 기사를 <워싱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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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타임스>가 원 작자의 허가 없이 자신의 신문에 게재하여 벌어진 소송이었

다.당시 법원은 원고인 하버드 법 생에게 250달러의 보상액이 하다고

결하 다.

자.<Doehrerv.Caldwell>

1980년 정치자 모 캠페인을 벌이던 캘드웰은 도허러의 만화를 자신의 캠

페인 팸 릿에 넣었다가 작권 침해 소송을 받았다.하지만 새뮤엘슨과 트랜

드에 따르면,당시 법원의 결문 일부는 미국 작권법이 실제로 어떤 의미에

서는 지나치게 기계 으로 용되고 있는 것을 지 했다.

차.<U.S.MediaCorp.v.EddeEntertainmentCorp.>

이 소송은 의도가 충만한 작권 침해 사례라고 하더라도 배상액의 규모가

과도하게 책정되어서 안 된다는 원칙,그리고 나아가 미국의 행 작권법이

그 용의 비일 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새뮤엘슨과 트랜드는 주장한다.이

사건은 에디엔터테인먼트사가 유에스미디어사가 제작한 성인 상물을 불법 복

제하여 매하여 제기된 것으로,법원은 그 의도성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만 달러의 법 손해배상과 에디엔터테인먼트사가 불법 복제 배포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계산하여 11만 2,700달러의 추가 이익 손실액에 한 배상을

부과하 다.

의 열 가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의 작권법 체제에서 손해배상액

청구의 기 과 일 성이 없는 상태이며, 작권자의 권리보호라는 측면보다는

작권 침해자에 한 처벌 측면이 강한 경향이 있다.테넨바움의 사건 역시

특별한 경제 손실을 입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많은 액수의 손

해배상액을 청구한 에서 같은 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 으로 상 음악 콘텐츠의 유통이 보다 활발해 지면서

이와 같은 작권자와 이용자들 간의 권리의 충돌은 지속 으로 발생할 것이다.

여기서 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작권자의 지나친 권리 보호로 인



- 101 -

한 이용자 권한의 제한과 더불어 악순환의 결과로 이어질 개인 창작 활동에

한 제한이다.

살펴보았듯이 미국에서는 포털이 작권 침해의 논쟁에 직․간 으로 연계

되어 있다.포탈 사업의 불법 동 상 콘텐츠 리에 해 동 상의 작권자인

미디어 사업자 간에 발생하고 있는 책임 논쟁이 직 인 부분이라면,UCC동

상 제작 시 배경음악을 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 다든지,불법으로 음악

을 다운로드 받아 공유하는 작권 참해 행 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포탈

사업자라는 은 간 인 부분이라 하겠다.

이러한 작권 침해에 한 미국 법원의 입장은 작권자의 권리를 보호

하면서도 이용자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다.<뉴욕 타임스>의 보도에 따

르면,지난해 12월 캘리포니아 주 고등학생인 리엣 웨이 렛(JulietWeybret)

은 가수의 꿈을 키우기 해 ‘WinterWonderland’라는 크리스마스캐럴을 부르

는 모습을 캠코더에 담아 자신의 유튜 사이트에 올렸다.그러나 웨이 렛은

유튜 로부터 자신의 동 상이 삭제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이유인즉

‘WinterWonderland’의 작권자인 워 뮤직그룹(WarnerMusicGroup)이 작

물의 무단 이용에 한 문제를 제기했고,유튜 는 이 요청에 따라 해당 동 상

을 삭제하 다.

이는 재 미국의 ‘디지털 니엄 작권법(DigitalMillennium Copyright

Act)’에 따라 업로더에 한 사 통보 없이 사후 통보를 통해 작권자의 요청

에 우선하여 시행되고 있는 조치이다.

한편 미디어 기업들은 자사 콘텐츠에 한 불법 유통에 민감한 입장을 취하

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인터넷을 사업 계로 받아들이기도 한다.즉 작권

과 련한 인터넷 사업자와 미디어 기업 간의 일련의 계는 법원에 한 작

권 분쟁 소송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를 들어 2006년 2월

NBC가 유튜 를 비롯한 여러 사이트에 3천개 이상의 비디오 클립을 삭제해 달

라고 요청하 으나,NBC는 4개월 후 SaturdayNightLive와 JayLenoShow

의 동 상 클립을 유튜 에 제공하기로 결정하 고,2006년 7월 CBS도 유튜

에 동 상 클립을 제공하기로 하 다(우지숙,2008).

이처럼 미국은 재 포탈 사업자와 미디어 사업자,미디어 사업자(특히 음반

사업자)와 인터넷 이용자가 작권 침해 논쟁의 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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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1) 일본 작권법의 특 9) 

일본은 작권에 매우 엄격하며 극 인 국가이다. 작권을 지 재산권의

일부로 보고 있으며,등록을 해야 비로소 권리가 생기는 산업재산권과 달리

작권은 무 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일본이 작권 처리의 제도화에 극 으로 나서고 있는 이유는 엄격한 작

권법으로 인하여 매년 막 한 권리처리 비용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이다.일본에

서는 2차이용 시 매번 작권자, 작인 권자와의 의를 필요한데,이때 방송

용으로 제작된 콘텐츠를 인터넷 등 이차 인 채 에서 이용하기 해서는 복잡

한 권리 처리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이러한 때문에 작물의 원활한 2차

활용을 해 자연스럽게 작권 제도가 요하게 되었다(정윤경,2008).

[그림 4-2]일본의 지 재산권 체제

출처: 작권심의조정 원회(2006).일본 작권 선진시장정책연구

일본의 TV 로그램은 작권/ 작인 권에 해당하는 권리를 갖고 있다.이러

한 일본의 방송 로그램 작권 귀속은 로그램의 제작 방식과 련이 있다.

9) 본    상 (2008)  ‘ 근 본  개 에  고’ (『계간 』 

2008 호.55-73)   원회  SW 지 재산  동  『SW IPReport 』  재 리  것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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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송 로그램 제작 방식은 크게 방송국 직 제작,제작회사와 공동제작,

로그램 자체를 제작회사에 발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다양한 형태의 작

권이 발생한다.일반 으로 작인 권자인 방송사업자는 복제권,재방송권,유

선방송권,송신가능화권,TV방송의 공 송신권을 갖고 있다.

작물 권리내용

소설,수필,논문,시가,

강연 등
-원작자의 [복제권],[공 송신권],[번안권],[작자인격권]

방송극본(본) -작가의 [복제권],[공 송신권].[번안권],[작자인격권]

음악

기성음악(악곡)
-작사가,작곡가,편곡가,역사가의 [복제권],[공 송신권],

[작자인격권]

코드(음원)
-실연가 ․ 코드제작자의 [복제권],[2차사용료 청구권],

[송신가능화권]

실연
-배우,가수,실연가,낙어가(落語家),모델,일반인 등의 [녹

음 ․ 녹화권],[방송권]

회화,그림,조작,만화,

지도,지형,모형 등

-회화,사진 등의 [복제권],[공 송신권],[번안권],[작자인

격권]

화, 화소재

- 화제작자의 [복제권]([방송권])

-감독,카메라맨 등의 [작자인격권]

-원작자,작가,작사․작곡 등의 [복제권],[방송권]

기타

-실연가,연출가의 [상권]

-이벤트 주체자의 [흥행권],[회장 리권]

- 작물 소유권의 [리권]등

[표 4-1]방송 로그램 련 작권 내용

출처:김 덕(2006).p.13

작물이 갖는 권리 내용 공 송신권10)과 송신화가능화권11)은 1997년 6

10) 공 신 란 공 에  직  수신  것  로 무 통신 도는 통신  신[

통신시 비로 그   치 가 타  치  동   내(그 내가 2 상   

에  는 경우에는 동   에 는 역내)에 는 것에  신( 로그램

물  신  )  ]  는 것  말 다. 

 그  란 공  신  공 에 여 동  내  신  동시에 수신  것  로 는 

무 통신  신  말 다. 

11) 신가능화  다  어느 것 가에 게시 는 에 여 동공 신  수 도록 는 것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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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8일에 공포되어,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인터넷이나 LAN등

의 ‘네트워크’발달에 응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최근에는 유무선

의 구별을 없애고 ‘공 의 요구에 따라 자동 으로 행하는’것과 같은 공 에의

송신을 ‘자동공 송신’이라고 정의함과 아울러 모든 공 에의 송신을 ‘공 송신’

이라고 하고 있다.일본 작권법 상 공 송신과 방송 등에 한 용어의 정의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3]일본 작권법 상 용어의 정의

출처:이상정(2008).p.62

일본에서 시 별 안에 따라 작권이 개정된 시기를 이상정(2008)은 크게 4

기로 구분하고 있다.제1기는 구법 시 로 구 작권법이 제정되고 1970년

면 개정에 이르기까지로 보고 있다.제2기는 면개정 시 로 1970년 를 일컫

다. 

 가. 공  에 공 어 는 통신회 에 어 는 동공 신 치[공  에 공 는 

통신회 에 는 것에 여, 그 록매체  동 공 신  에 공 는 ( 라 

본 호에  ‘공 신 록매체’라 다)에 록 거나 또는 당  치에 력 는 보  동공

신 는 능  가진 치  말 다.  같다]  공 신  록매체에 보  록 고, 보

가 록  록매체  당  동공 신 치  공 신  록매체로  가, 혹  보가 록

 록매체로 변환 거나 또는 당  동공 신 치에 보  력 는 것

 나. 그 공 신  록매체에 보가 록 고 또는 당  동공 신 치에 보가 력 어 는 

동공 신 치에 여, 공  에 공 어 는 통신회 로 ( , 동공 신

치  시동, 수신  로그램  동, 타 련  로 여지는 경우에는 당  련   

 맨 마지막 것  말 다)  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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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개정 내용

제1기(구법시 )

1899년 구 작권법이 제정되고,1939년 개업법을 거쳐 1970년

면개정에 이르기까지를 제1기로 보고 있다.제1기에는 략 10

년에 한번 정보 개정이 있었다.

제2기(면개정시 )
1960년 면개정을 하려는 움직임과 더불어 작권제도심의회가

마련되고 1970년 면개정에 이르게 된다.

제3기(소폭개정시 )

1970년 면개정이후 1990년 에 이르기까지 지 않은 개정이 있

었다.1978년 음반보호조약의 가입을 계기로 한 개정에서 1994년

WTO 정 체결에 수반하는 개정까지 1~2년에 걸쳐 잦은 개정이

있었다.

제4기(아날로그,디지털

혼재의 시 )

정보의 디지털화와 더불어 작권법은 격변기를 맞게된다. 체로

1990년 후반부터 재까지를 의미

[표 4-2]일본에서의 작권 개정 시기 구분

는다.제3기는 1990년 까지의 잦은 개정이 있던 시기로 소폭 개정시기로 분류

하고 있다.그리고 제4기가 1990년부터로 이때부터 디지털 시 가 열리면서 다

양한 작권법의 개정이 요구되는 시 로 재 역시 제4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출처:이상정(2008).재정리

제4기에 있었던 디지털․네트워크 와 련된 다양한 작권법 개정은 방향

송신,IP멀티캐스트,UCC,블로그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의 콘텐츠와 련된 것

으로 각각의 시 에 행해진 작권법 개정의 주요 내용에 해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1) 향 송신과 1997  작권법 개

일본의 1997년 작권법 개정에서 주목해야할 항목 하나는 「 방향

(interactive)송신」에 한 실연자․음반제작자의 권리의 신설 부분이다.1997

년 개정에서는 「 방향(interactive)송신」의 발달에 응해서 작인 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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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로서 「송신가능화권」을 인정하 다. 작자의 권리의 경우에는 공 송신

권을 인정하고 송신의 개념에 송신가능화를 포함시켰으나 실연자․음반제작자

에 해서는 「송신가능화권」을 신설하 다.다만,송신가능화가 행하여진 후

에 일어나는 「송신행 」에 해서는 실연자․음반제작자의 권리가 미치지 않

는다. 다음의 경우 역시 송신가능화권은 미치지 않는다.

ⅰ)제91조 (1)항에 언 된 권리자의 허락을 받은 시각 녹화물 속에 포함되

어 있는 실연

ⅱ)제91조 (2)항의 실연으로 동항의 녹화물 이외의 다른 고정물에 녹음되고

나 는 녹화되어 있는 것

(2) IP 티캐스트 송과 2006  작권법 개

2001년 사업자가 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해서 방송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 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이 제정되어,그 후 동법에 기한 IP멀티캐스트 기술

을 사용한 유선 기통신의 송신(이하 ‘IP멀티캐스트방송’이라 한다)이 작물 등

의 유력한 달수단으로 되었다.IP멀티캐스트방송은 통신회선을 사용해서 행하

는 것이나 량의 정보를 안 하고 확실하게 시청자에게 송신할 수 있는 새

로운 이용형태이며,종래의 유선방송과 체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다.그러나 IP멀티캐스트 방송은 시청자의 요구에 응한 근처의 화국내 등에

설치된 IP장치로부터 로그램을 흘러 보낸다고 하는 에서 로그램이 항상

시청자의 수신 장치까지 흐르고 있는 유선 방송과는 구조가 다르다.따라서 IP

멀티 스트 방송은 작권법상 「자동공 송신」에 해당하고, 작권법상의 유

선방송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

다.

IP멀티캐스트 방송과 련된 일본의 작권법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입력형자동공 송신」에 의한 방송의 동시 재송신을 원활히 하기 하

여,실연가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제한하고,방송 상지역 내에 있어서

동시재송신에 해서는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함과 동시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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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 음반제작자에의 보상 의 지 의무를 규정(제102조제3항~5항

계).

ⅱ)「유선방송」에 의한 방송의 동시재송신에 해서는 실연가 음반제작

자에 새로이 보수청구권을 부여(제94조의2(신설)),제95조제1항,제97조제1

항 계).

ⅲ)「입력형자동공 송신」에 의한 방송의 동시 재송신에 한 작권,실연

가,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권리에 해서,방송 상지역내에 있어서

동시재송신에 해서는,「유선방송」에 의한 방송의 동시재송신과 마찬가

지로 권리제한의 상으로 됨(제38조 제2항 계)

ⅳ)그 밖에 동시재송신에 한 개정

2006년 개정 2006년 개정 후

유선방송
IP멀티캐스트

방송
유선방송 IP멀티캐스트 방송

작자 허락권 허락권 허락권 허락권

실연가 무권리 허락권 무권리→보수청구권 허락권→보상

음반제작자 무권리 허락권 무권리→보수청구권 허락권→보상

[표 4-3]일본의 2006년 작권법 개정 ․후 비교

출처:이상정(2008).p.68

IP멀티캐스트 방송에 해서 2006년 개정에서는 오직 동시재 송에 해서만

다루고 있다.이 부분에 해서만 유선방송과 같이 다루고 있으며,이시(異時)재

송신이나 자주제작방송(자체제작방송)에 해서는 유선방송과 다른 규정(規整)

으로 되어 있다. 컨 방송사업자의 일시 고정과 같은 것은 인정되고 있지

않다.

(3) 2009  일본 개  작권법의 특  

일본 작권법에 있어 가장 최근의 이슈는 2009년 6월 개정 작권법이다.일

본 역시 최근 방송통신기술의 발 으로 복제기술이 발 하면서 디지털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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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작권 문제의 요성이 두되어 왔다.2001년 들어 지상 방송의 디

지털화 논의가 본격화된 시 부터 방송 콘텐츠의 작권문제가 신 히 검토되

기 시작하 다.몇 차례 지속 인 논의를 거친 후에 2009년 6월 12일에 개정 일

본 작권법이 통과되었다.2009년 개정 작권법은 주로 뉴미디어 시 에 응

하기 한 내용을 심으로 개정되었다.

이번 작권법 개정이 부터 일본정부에서는 디지털화․네트워크화에 의한

장 을 최 한 활용하기 해 지 재산 략 본부 내에 ‘디지털․네트워크시 의

지 재산권제도 문조사회’를 설치하여 디지털․네트워크 사회에 응되는 작

권제도의 역할 등에 해 논의하 다.당시 시 히 해결하여야 할 사항에 해

서는 ‘지 재산추진계획2008’에 포함되도록 제안하 으며,다음에 열거된 여섯

가지의 과제를 심으로 2009년 작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디지털․네트워크

환경의 장 을 충분히 활용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해서는 다음에 열거

하는 과제에 해 검토를 하여 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ⅰ) 행 작권법은 단일이용방법을 제로 하고 있으며,멀티사용자에게는

용되지 않음: 행 일본의 작권제도에서는 작물 이용시 권리자의 허

락을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권리자의 생각과는 달리 허락권이 작물의

유효한 이용을 해하는 경우가 있다. 를 들면,과거에 특정 미디어만을

고려하여 창작된 작물을 사용자가 새로운 미디어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권리자에게 다시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권리자는 이에 한 권

리처리 비용문제가 발생된다.따라서,업계에서는 권리의 집 리의 확

2차 이용을 고려한 계약체결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이것을 집

으로 추진하기 해서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기술 해결을 시도하려는

자세가 요하다. 한, 작물의 유통을 비약 으로 진시키려는 에

서는 법제도에 해서는 권리자의 이익을 보장한 종합 인 검토가 필요하

다.이를 한 구체 인 과제로는 ① 2차이용시 권리 계,권리행사의 처리

문제,② 작물에 한 권리정보의 정비,③ 작권자 불명의 작물에

한 응책,④ 분명한 계약이 없닌 경우 집 리 상이 아닌 경우에

한 응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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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디지털․네트워크상의 다양한 정보를 활용한 이용방법에는 응불가함:

행 작권법상의 권리제한규정이 디지털․네트워크상의 다양한 정보를

활용한 이용방법에는 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① 검

색엔진 서비스를 추진하기 한 법 환경이 정비되고,② 연구개발 목

으로 디지털 ․네트워크 정보의 축 등에 한 법 문제의 해결,④ 도

서 등에서 자료의 디지털화 등을 추진하기 한 법 환경의 정비,⑤

통신과 방송의 융합에 응되는 법제도의 정비 등의 구체 인 과제가 있다

고 보고 있다.

ⅲ)기술과정에서 수반되는 행 가 불분명:신규산업의 창출을 진하기 한

환경을 정비하기 하여 통신과정에 수반되는 일시 장이나 복제 등의

행의에 한 법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ⅳ)블로그 등에서 타인의 창작물을 상호이용하면서 창작하는 경우에 새로운

창작형태에 한 응이 불명확:따라서 이에 한 명확한 정비가 필요하

다.이와 련하여 ① 블로그 등에서 타인의 작물을 이용할 때 련 규

정의 정비라든지,② 자유이용을 인정하는 권리자의 의사표시 시스템의 개

선,③ 여러 이용자가 작성한 작물의 권리 계에 한 련 규정의 정비

와 같은 구체 인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ⅴ)새로운 기술 비즈니스모델 출 시 유연하게 응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기술 신 비즈니스 모델이 출 하여도 유연하게 응될 수 있는

일반 인 권리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이를

해 ① 권리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새로운 이용

에 해 유연하게 응될 수 있는 포 인 권리제한 규정의 도입이나,②

작물의 유통에 해 간 으로 여한 자의 법 책임을 명확화 하는

구체 인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ⅵ)네트워크상의 불법이용에 한 책이 불충분하다는 문제:이를 해결하기

해 ① 작권보호기술에 한 법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든지 ② 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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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P활동에 한 실효성 있는 국제 력이 필요하다든지 ③ 불법이용을 반

복하는 이용자에 한 강력한 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즉 일본 정부가 시 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은 첫째,검색서비스

의 원활한 실시에 필요한 복재,번안 는 공 송신을 할 수 있도록 법 조치

를 강구하는 것이다.둘째,통신과정에서의 일시 축 에 한 복제 등의 문제

를 해결하기 한 법 조치가 필요하다.셋째, 작권자에게 미칠 향도 고려

하면서 연구개발에 필요한 범 에 해 작물의 복제 번안을 할 수 있는

법 조치의 강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이재권,2008.6.9).그리고 이러한 과제

를 해결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개정된 것이 지난 2009년 6월 12일에 일본 참의

원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 일본 작권법이다.

개정된 작권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불법으로 송신

된 음악․ 상을 작권침해 행 인지 알면서 다운로드하는 행 를 지시키는

조치가 마련되었다12). 행 작권법에서는 불법복제물을 업로드하는 행 는

‘공 송신권(송신가능화권)’의 침해로서 불법행 에 해당하지만,다운로드하는

행 는 일본 작권법 제30조의 ‘사 사용의 범 내’로서 작권 침해가 아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법에서는 작권자의 허락없이 동 상이나 음악이 업로드된

사이트로부터 작권침해인지 알면서 다운로드 한 경우에 한해 일본 작권법

제30조의 사 사용의 범 에서 제외시켜 불법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둘째,해 DVD등을 불법복제물인지 알면서 옥션 등과 같은 온라인 쇼핑

몰에 출품하는 행 를 지시켰으며 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도는 500만

엔 이하의 벌 는 병과할 수 있도록 하 다13). 행 일본 작권법 제113조

제1항 제2호에는 ① 권리를 침해하는 행 에 의해 작성된 물건 는 수입물을

작권 침해인지 알면서 배포하는 행 ② 권리를 침해하는 행 에 의해 작성

된 물건 는 수입물을 사정을 알고 배포의 목 을 갖고 소지하는 행 를 권리

침해 행 로 간주하고 있지만,배포의 단계인 해 의 양도의사 표시 행 에

해서는 침해행 로 간주하고 있지 않다.

셋째, 작물이용의 원활화를 한 조치로서 스트리 송신에 의한 캐쉬

12) 사 사  로 루어지는 복  에   침 는지 알  다운로드 는  복

 미치는 것 로 다( 본  30  1  련).

13) 본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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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엔진이 수행하는 복제 등에 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 내에서 권리

자의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도록 하 다.송신가능화된 정보에 한 송신처,식

별부호를 공 으로부터의 요구에 따라 검색하거나 그 결과를 제공하는 것을 업

으로 하는 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송신가능화된 작물을 기록

매체에 기록하거나 그 기록을 이용하여 송신처 식별부호와 병행하여 자동공

송신할 수 있도록 하 다14).

이처럼 2009년에 개정된 일본 작권법의 내용은 디지털․네트워크화 시 에

부응하기 해 디지털 네트워크에서의 원활한 작물의 이용 모색과 함께 권리

자의 합리 인 보호방안을 심으로 이루어진 법 개정이라고 볼 수 있다

2) 작권  분쟁 사

일본에서의 작권 침해 사건 역시 부분 불법 다운로드 행 와 련이 있

다. 재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이 상 음악의 불법다운로드와 련되어 있

으며,국가 차원에서 이를 강력히 응한다는 입장과 권리자 단체의 자체

감시활동이 시작되었다.

(1)불법사이트 다운로드

일본 문화청에서는 2007년 12월 8일 작권법 개정 방안에 한 공청회를 개

최하여 작권자 허락 없이 동 상이나 음악 등이 업로드 된 불법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는 행 는 일본 작권법 제30조(사 사용)15)가 용되지 않는 사안

으로,불법 사이트인지 알면서 다운로드 하는 경우는 작권침해로 하겠다고 발

표하 다( 작권 원회,2008.2.25).

14) 본  47  6

15) 본  30

   어 는 물  개 로 또는 가 내 타 에 는  내에  사

는 것  로  경우에는 사 는 가 복  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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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연가 단체의 ‘ 악자경단(Music Guardings)'

일본 실연가단체는 2008년 6월 6일 최근 작권 침해행 를 일삼고 있는 휴

화, P2P사이트에 해 감시․경고하기 하여 ‘음악자경단(Music

Guardings)'을 개설하 다고 발표하 다.‘음악자경단(MusicGuardings)'P2P사

이트 등에 해 감시를 하고 법정집행에 앞서 해당사이트의 리자 불법콘

텐츠 업로드자에 해서 경고를 하며,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조치를

강구한다. 한 작권 침해인지 모르고 타인의 작권을 침해한 사용자에 한

계몽활동도 개한다.일본 실연가단체에서는 작권법을 개정하여 일본에서도

한국,미국,독일과 동일하게 강제단속 사용자에 한 규모 소송도 생각하

고 있다( 작권 원회,2008.6.16).

3. 국 

1) 국 작권법의 특

1790년 국의 ‘앤 여왕법(TheStatuteofAnne)'을 작권법 효시로 하는

국은 1911년 작권법(CopyrightAct)을 통해 상물에 한 작권 보호를 시

작했다.1951년 작권 원회(CopyrightCommittee)가 만들어지고,1956년

작권법 개정이 있었다.이 개정되었다.이후 1988년 작권,디자인,특허법(The

Copyright,DesignsandPatentsActof1988)을 통해 상물의 작권 환경을

공고히 하 다(Barron,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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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표,편집물,컴퓨터 로그램을 포함하는 어문 작물(literaryworks)

o 스와 마임을 포함하는 연극 작물(dramaticworks)

o음악 작물(musicalworks)

o미술 작물(artisticworks)

o음반(soundrecordings)

o필름(films)

o방송용 로그램(broadcastsorcableprogrammes)

o서체 배열(typographicalarrangementofpublishededitions)

[표 4-4] 국의 작물 범

출처:정윤경(2008).

이 방송 로그램에 해서는 행 으로 국의 방송 산업에서는 로그

램과 련된 권리를 흔히 ‘1차 권한(primary rights)','2/3차 권한

(secondaryandtertiaryrights)','포맷 권한(formatrights)'으로 나 고 있다

(성숙희,2006).

2) 작권  분쟁 사  : 라인 맞춤  고 스 분쟁

(1) 개요 

2008년 3월,온라인 고 솔루션업체인 『폼(Phorm)』社는 국의 3 인터

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인 BT,카폰 웨어하우스(CarphoneWarehouse)그룹이

Talk-Talk,버진 미디어(VirginMedia)그룹 등과 제휴를 맺고 이용자들의 웹

서핑 기록을 토 로 온라인 맟춤형 고를 제공할 계획이었다.

형 ISP업체들의 입장에서는 『폼(Phorm)』社에게 인터넷 이용자들의 웹

서핑 기록에 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가로 고 수익을 가질 수 있어 새

로운 수익 모델에 한 기 감을 가지고 시범서비스 실시에 합의하 다.

그러나 이에 해 소비자 단체,정보보화 문가는ISP가 인터넷 이용자의 웹

서핑 기록을 다른 업체에게 리 목 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법이고 자

칫 이 정보들이 네티즌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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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 다.

2008년 8월,EU 집행 원회가 『폼이 제공하는맞춤형 고가 개인 사생활을

직 으로 침해하고 있어 국 정보가 이에 한 한 조치를 취해야 한

다』는 입장을 국 정부에 달하 다.2008년 9월에는 국정부가 『폼의 서

비스는 합법 』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폼의 서비스가 EU의 정보보호 련

법들을 침해하지 않았고 폼이 활용한 웹사이트 방문 기록이 특정인의 정보와

연 지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맞춤형 고와 연계(matching)하는데 사용될 뿐

폼의 시스템에 보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 다.

(2) 쟁 : 『폼』社의 주장 편리한 스+ 신 인 즈니스 모델

폼사(『폼』社)와 련된 사건의 쟁 은 우수한 콘텐츠를 갖고 있는 웹사이트

들도 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어 온라인 고 시장에 역동 인 변화를

수 있으며,ISP업체 입장에서는 새로운 수익 모델 발굴이 가능하다고 사측

에서 주장하는 것이다.그리고 어떤 웹사이트를 방문했다는 정보만을 일시 으

로 이용할 뿐 이용자의 신상 정보나 무엇을 검색했는지 알 수 없다고 주

장하 다.웹 서핑 기록 정보의 경우 이용자 한 사람당 할당된 횟수만큼 검색

(tracking)할 수 있도록 제한,분석된 웹 서핑 기록도 고와 매칭 된 이후에는

시스템에서 정기 으로 삭제한다는 것이다.이에 하여 소비자단체는 웹 서핑

기록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들은『정치 선호,건강상태,

인종 문제는 물론 개인이 이용하는 융기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추측할

수 있는 사이트에 해서는 해당 사이트에 한 방문기록이 고와 특별한

계가 없으므로 원천차단(blocking)될 수 있도록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

서 폼사 탁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소비자단체는 웹 서핑 기록을 분석

하기 해 이용자가 방문한 사이트와 폼의 웹 사이트 시스템 간의 3차례 정도

의 강제 연결 불법 스 이웨어 로그램에 강제 속되는 것과 동일한 개념으

로 간주하고 있다.

(3)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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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분쟁으로 인해 성장 가능성 높은 온라인 고시장에 한 정확한 평가

가 가능하 다는 에 주목할 만하다.그러나 ISP가 넓은 의미에서 자사 가입자

의 정보를 3자인 폼의 수익사업에 이용해서 논란의 소지를 야기하 다는 에

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실제로 일본 NTT 도코모,KDI등은 휴 폰을

사용한 모바일 맞춤형 고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착해 어려

움 겪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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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방송영상물 관련 저작권 문제의 쟁점과 정책적 

해결방안

1. 독립 작사  송사업자  계

1) 의 소재

다매체 다채 시 의 도래로 인하여 로그램의 제작 유통주체가 다양화

되고 품질 높은 방송 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는 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우

리나라에서는 1990년 까지 지나치게 높은 지상 방송 사업자 주의 방송 콘

텐츠 제작 행을 극복하기 해 지난 1991년에는 지상 방송사업자에 하여

외주 제작 의무편성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에 의하면 지상 방송사업자는 자체편성 채 이외에 외주 제작을 하

여야 하는 편성비율이 의무화되게 되었다.외주 제작비율 의무화 정책은 채

증가에 따른 수요시장의 확 와 로그램 제작 공 시장의 확 의 필요성으

로 인해 성립되었다.이 제도는 제작주체의 다원화,창구유통의 활성화, 작권

소유구조 개선,생산부문의 경쟁요소 도입,제작시설의 외부화,독립제작사 육성

등을 목 으로 시행되었다(김환균,2006).

지상 의 외주 제작 비율은 시행 첫해인 1991년 3%에서부터 시작되어 재에

는 모두 30% 이상으로 고시되고 있다.이 제도를 통하여 지상 방송사업자들은

외부의 독립제작사에서 제작된 로그램들을 당시 방송 원회( 재 방통 )가

고시하는 법 비율의 이상으로 방 하여야할 의무를 지게 되었고,반 로 독립

제작사들은 자신들이 제작한 콘텐츠들을 방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독립제작사 육성을 한 외주정책에 의하여 방송 상산업의 재구조화와 다원

공 주체의 육성을 통한 수용자 복지의 증진,다채 환경에 비한 방송

로그램 제작주체의 다각화,방송 상시장 개방에 따른 국제경쟁력 강화를 실

할 수 있는 토 가 마련되었다(김 호,2001).

하지만 독립제작사들은 극히 일부의 작권을 소유하는 반면,지상 방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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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거의 90% 이상(때론 100%까지)의 작권을 소유하게 되어,방송제작물

이 지상 방송사업자로 이 된 후 추후에 인기가 상승하더라도 독립제작사는 2

차 유통이나,해외 권 등의 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문제 이 발생하 다.

이로 인하여 방통콘텐츠 산업의 가치사슬(ValueChain)에서 방송 로그램의 제

작자가 심이 되지 못함으로써 콘텐츠의 제작자가 자신이 만든 콘텐츠로 인해

발생한 수익으로 다시 콘텐츠 생산에 투자하는 선순환구조를 생성하지 못하고

있다(이 근,2006.12.1).

2) 이해 계인들의 주장

(1) 독립 작사 의 견해

방송 상물의 제작을 담당하고 있는 독립제작사 측에서는 지상 방송사업자

에게 매되는 제1차 권 이외에도 제2차 권 해외 권 등의 작권이

독립제작사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20년간 독립제작사들은 양 으로 속히 성장하여 왔으며,스타 심의

편성으로 인하여 제작에 따른 경제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드라마 등의

일부 인기 있는 로그램 들을 제작하기 해서는 매우 다액의 비용이 필요하

다.이러한 로그램들을 제작하기 해서는 규모의 자본과 험을 감수하여

야 하는데,온갖 험을 감수하고 로그램을 제작한 이후 당해 로그램이

상 외로 많은 인기와 보수를 받은 경우에는 당연히 외주 제작사에도 그에 상응

하는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이러한 보상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

을 수 있으나 그 가장 합한 방법은 외주 제작사들에게 2차 작권이나 해

외 권 등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 송사업자들의 견해 

방송사업자들에 의하면 비록 독립제작사들이 형식 ․외형 으로는 로그램

을 독립 으로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이는 단순히 외주 제작

비율을 법정하고 있는 방송법 때문에 방송사가 직 제작할 수 있는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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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공동제작’의 형식을 빌어서 독립제작사를 통해 제작할 뿐이지 실질 으로

는 거의 다수의 로그램들을 방송사업자들이 제작하기 때문에 별도로 독립

제작사측에 작권을 부여할 수 없다고 한다.

한 방송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만일 독립제작사들에게 작권을 부여할 경우

에는 2차 권이나 해외 권 등을 활용하여 마 을 하는데 있어 방송사

체의 고나 이미지 마 과 유기 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원활한 마 활

동이 불가능해 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3) 책  시사

재 외주 제작을 담당하고 있는 독립제작사들의 부분은 인력,장비,유통

망 등 반 인 역에서 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최근까지 정부에서는

디지털 융합환경하에서 방송산업의 로벌화와 한류 등 자국 문화의 확산을

하여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그 에서도 방송제작의 최일선에서 다양한

로그램들을 제작하고 있는 독립제작사들을 지원하기 하여 인력교육지원,제

작시설지원,직 작인 제작비 지원,세제 등 간 인 제작비 지원, 로그램 유

통 행,수출지원 확 ,외주 제작편성 비율 개선, 작권 거래 행 개선 등 다

양한 정책을 시행하여 왔다.

정윤경(2006,360면)의 연구에 의하면 독립제작사의 작권 거래 행을 개선

하는 것이 가장 요한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학자들 간에도 외주 정책에 한 평가는 매우 다양하게 개되고 있다.

먼 외주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견해에 의하면 ① 지상 방송사의 독

지 약화의 필요성(권호 1998:송경희,1999;조항제 1998;종합유선방송

원회 1999),② 독립제작사 육성 필요성(김 호,2001;정동채,1999),③ 경쟁

서비스 제공사업자 육성의 필요성(박천일,2002;이수 ,1999)등에 근거한

다. 부분의 견해들은 수용자 복지의 제고,다매체시 의 상물 수요에 한

비,방송 상물의 국제경쟁력 제고 등의 근거를 함께 들고 있다(이상의 논의

는 조의진,2006).

반면,외주정책에 반 하는 견해에 의하면 ① 수직 통합의 비효율성 문제

(김진웅,2001),② 독립제작사 육성을 한 복합 요인의 무시(김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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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 방송시간 규제의 문제(박소라,2001),④ 제작시장 육성의 소한 해

석(김진웅,2001;종합유선방송 원회,1999),⑤ 경쟁에 한 맹신(김진웅,

2001),⑥ 다매체 시 상시장 확 에 한 의문(안 한,2001),⑦ 시 착오

인 내 다원주의(김진웅,2001),⑧ 경쟁과 수용자 복지증진의 계에 한 의

문(안 한,2001;MBCTV 편성국,2001)등의 다양한 논리에 의해 행 외주

정책을 비 하고 있다.

이러한 외주정책 자체에 한 논쟁은 별론으로 하고 외주 제작사들이 별도의

작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외주정책의 가장 핵심 인 사항이 제 로 시행되고

있지 못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정책 으로는 향후 외주 제

작사와 방송사업자간의 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나가는 것이 작권법의 취

지와 실에 부합하는 것 같다.

첫째,완 외주 제작의 경우에는 외주 제작사에게 작권을 인정하는 방향으

로 정책을 선회하여야 할 것이다.

‘완 외주형 계약’,즉 방송사업자 측에서 인력,음악, 상,시설 등을

공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주 제작사가 제작한 로그램을 방송사에 인도하는

형태는 민법상의 도 계약16)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도 ”은 어떤 일의 완성을 부탁받은 자(수 인)가 일을 하기로 약정하고,부

탁한 자(도 인)가 그 일이 완성되면 보수를 지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

는 계약(민법 제664조)이다.도 계약은 무계약,유상계약에 속한다.고용과

같이 노무의 제공 그 자체를 목 으로 하지 않고 노무를 가지고 어떤 일을 완

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에 특징이 있다.

도 계약에서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이에 한 의무를 지는 당사자인 ‘수 인’

은 정하여진 시기에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일을 완성할 의무를 부담하며,물건

의 제작이나 수리 등의 도 의 경우는 당해 목 물을 인도할 의무를 진다.수

인은 재무의 내용에 따라 일을 완성해야 하며,만일 일의 결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민법 제667조 이하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667조).

16) “도 ”  어    탁  (수 )가  로 약 고, 탁  (도 )가 그 

  보수  지  것  약 로  립 는 계약(민  664 ) 다. 도 계약  무계

약, 상계약에 다. 고 과 같  무  공 그 체  로 지 않고 무  가지고 어  

 는 것  내 로 는 에 특징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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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까지 한국의 방송시장에는 이러한 외주 제작 형태가 거의 존재하지 않지

만 향후 외주 제작사에게 작권을 부여하고 이를 이용하여 제작시장의 활성화

를 기하기 해서는 이와 같은 형태의 외주 제작사를 다수 양성하는 방향으로

제작환경을 변화시키려는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

반면,외부 으로 보기에는 외주 제작사가 제작하기는 하 으나 실질 으로는

방송사업자가 제작에 참여한 경우에는 법률 계가 매우 복잡해 질 가능성이 있

다.

실질 으로 재 한국의 독립제작사들은 방송사업자의 인력,장비,아이디어

등의 도움이 없이는 독립 으로 로그램을 제작하기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

다.물론 이것은 독립제작사들의 세성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를 실 하면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는 하다.그러나 규모의 경제를 실

하기에는 아직까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공동제작의 행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방송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다큐멘터리 로그램 등 극히 일부분의 로그램을

제외하고는 자신들의 아이디어와 시설,인력을 이용하여 제작된 로그램에

해 독립제작사들에게 별도의 작권을 인정한다는 것을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

다.반면,독립제작사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노력에 상응하는 작권 행사가

어렵기 때문에 매우 불합리하다고 느낄 것이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는 작권의 합리 인 배분을 도모하는 방

법이 있겠으나, 재와 같이 방송사업자와 독립제작사의 지 가 격한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강구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며,이를 강제하는

경우에는 경제 으로 어려움에 처한 방송사업자의 지 를 더욱 약화시킬 가능

성이 있기 때문에 정책 으로 취할 방법이 되지 못한다.선진 각국의 사례를 살

펴보더라도 공동제작의 경우 부분 방송사업자가 로그램의 작권을 행사하

고 있다(해외 선진 각국의 방송사업자와 외주 제작사의 작권 귀속 계에

해서는 정윤경,2006,361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제작비 액을 정부에서 지 하는 채 을 일정 기간

운 함으로써 독립제작 시장을 일정 수 까지 확 한 이후 자유경쟁에 맡기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한 BBC의 경우처럼 이용계약방식(licensed

commission)을 이용하여 당사자들 간의 작권 계를 합리 으로 해결하는 방



- 121 -

법도 있을 수 있다.

참고로 국의 경우에는 채 4는 제작비 액을 방송사가 지 하고 작권

역시 방송사에 귀속시키는 액지 방식(fullyfundedcommission)방식이 행

화되어 있으며, BBC의 경우에는 탁제작방식과 이용계약방식(licensed

commssion)의 방식으로 작권 계를 처리한다. ‘이용계약방식(licensed

commission)'에 의하면 BBC는 지상 에 한해 5년 이내에 1회의 방가 2회의

재방권한을 가지며 로그램에 한 모든 기타의 권리는 제작자가 소유한다.

한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제작자는 체 로그램 제작비의 약 40%를 방 권에

한 가를 받게 된다.하지만 이러한 이론 인 문제에 불구하고 BBC역시

액지 방식 모델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용계약 방식은 실질 으로는 거의 이용

되지 못하고 있다(이에 해서는 정윤경,2006:361~362면,방석호,2004)는 에

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매출액   한 작권료  악사용료 지 행   

   변 가능

1) 의 소재

재 작권자 음악 작권자와 지상 방송사업자 이블PP측에서는 매

출액을 기 으로 하여 채 의 특성에 따라 0.1%에서 0.3% 정도의 정단가를

산정하고,이를 기 으로 매출액에 따른 작권료와 음악사용료를 지 하고 있

다.

지상 방송사업자 이블방송사업자 측에서는 재 체 매출액을 기 으

로 한 작권료 음악사용료 지 행은 당해 방송사업자들에게 매우 불리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2) 지상 송사업자  이 송사업자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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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방송사업자와 이블방송사업자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행

매출액 기 음악사용료 지 행은 음악이 사용된 곡당 사용량을 기 으로 하

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첫째,방송사의 매출이 반드시 음악을 사용하는 것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것과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매출액이 증가한다고 해서 음악 작권료를 인상해야 한

다는 것은 논리 이지 않다.

방송사의 매출을 기 으로 하여 음악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에는 매출

이 증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

한다.

둘째,매출액을 기 으로 하여 음악 작권료를 지 하는 것은 매출액과 음악

사용량이 비례한다는 것을 제로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가령 음악

채 의 경우에는 음악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그 다고 해서 음악채 의 수익

성이 반드시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매출액을 기 으로 할 경우에는 체 방송분량에서 음악이 차지하

는 비 이 큰 장르의 채 (가령 음악채 )의 경우에는 과소하게,반 로 음악이

차지하는 비 이 작은 장르의 채 (가령 스포츠채 )의 경우에는 과다한 음악

작권료가 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에 근거하여 지상 방송사업자와 이블PP사업자들은 음악 작권

료를 재와 같이 매출액 기반이 아니라 음악사용량을 기 으로 하여 지 하는

것이 합리 이라고 주장한다.

3) 악 작권자의 입장

음악 작권자인 음실연 등의 입장에서는 음악사용량에 의하는 것보다는 행

과 같이 방송사의 매출액에 의하는 것이 합리 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첫째,음악사용량을 기 으로 하여 곡당 사용료를 책정하는 것

은 물리 으로 불가능하다. 재 방송채 이 TV방송만 해도 200여개 이상 되는

데 여기에서 사용되는 모든 곡들의 총량을 하나씩 정리하여 곡당 단가를 산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둘째, 재 일부 국가에서는 곡당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례도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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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국가에서는 매출액에 근거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있다. 한 지상 방

송사업자나 이블PP사업자 측에서는 일정한 기 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음실연

의 입장에서는 채 의 특성상 어떤 채 이 과연 음악기여도가 높은지에 따라

가령 음악채 의 경우에는 약간 높은 비율로 하는 등 다양한 방식에 의해 조정

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4) 책  시사

작권료 분쟁 에서 가장 표 이고 빈발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음악과

련한 분쟁이다.음악 작권자 측에서는 매출액에 기하여 작권료를 징수하는

행의 구조를 선호하는 반면 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굳이 매출액에 의할 것

이 아니라 음악이 사용된 양에 비례해서 작권료를 지 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다.

음악 작권자나 방송사업자들 양측의 견해는 모두 타당한 논리 근거를 가

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 으로 일정한 음악이 어떻게 언제 사용되었는지, 한 당해 음악이

체 로그램 나아가 방송채 에 어떤 향을 미쳤는지에 해 모두 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한 재 지 되는 작권료 음악 련

작권료가 방송사업자의 사업이나 매출액 규모에 비추어 과 한 것인지에

해서는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어 확언하기는 어렵지만 방송사업자가 사업의 어

려움을 이야기 할 때 일반 으로 수 를 차지하는 이유 의 하나에 속하지는

않는 듯하다.

3. 작권법 107조( 열람  창구) 규  용 

1) 의 소재 

행 작권법 시행령 제2조(복제ㆍ공연 등 내역의 제출)에 의하면 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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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

라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단체(이하 “보상 수령단체”라 함)에 복제ㆍ공

연ㆍ방송 송의 내역을 제출하고 그에 해당하는 보상 을 지 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 보상 수령단체는 작물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보상 을

청구할 수 있다.이러한 보상 청구의 제조건으로서 보상 을 청구하려는 상

방( 작물 이용자)측이 과연 어느 정도 보상 을 지불하여야 하는지에 한

기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를 하여 행 작권법 제107조(서류열람의 청구)규정에 의하면 “ 작권

신탁 리업자는 그가 신탁 리하는 작물 등을 리목 으로 이용하는 자에

하여 당해 작물 등의 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이와 련하여 작권법 제107조에 반하여 서류열람의 청구를 거 하 을

경우에 한 별도의 벌칙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2) 이해당사자의 견해

(1) 보상  단체 의 견해

행법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 보상 수령단체 측에서는 작물

이용자 측에서 보상 액수를 산정할 수 있는 기 자료가 되는 서류를 열람하

게 하지 않고 있어 작권법의 규정을 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다만 이들은

행 작권법에서는 작물이용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여기에 한 특별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지 않

기 때문에 작물 이용자들이 작권법 제107조를 제 로 수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보상 수령단체의 입장에서는 작권법 제107조의 서류열

람의 청구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하여 제107조 반행 에 해 어도

과태료에 처할 수 있는 벌칙조항을 둠으로써 련서류의 열람을 간 으로나

마 강제하여야 한다고 한다.



- 125 -

(2) 작  이용자 의 견해

작물 이용자들의 입장에서는 작권법 시행령 제2조 작권법 제107조

의 규정 내용에 해서는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따라서 작물을 이용하는 입

장에서는 원칙 으로 권리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보상 을 산정하기 한

기 자료를 작권자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IPTV사업자나 디지털 이블TV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작권자에게

와 같은 자료를 모두 열람하게 할 경우에는 향후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와 련

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즉 재 IPTV와 같은 경우에는 시청

률데이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작권자가 걱정하는 것처럼 수익배분 문제가 불

투명하지 않으며,매우 투명하고 객 으로 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시청

자와 련된 정보모두를 굳이 열람할 필요는 없다.

만일 이러한 정보를 모두 열람하려고 청구하고,이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청자들에게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유출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방통 와 같은 공공기 의 경우 법 근거를 갖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공이 가능하지만 음 이나 음실연과 같은 민 기 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로 인하여 제출해 수 없는 문제가 있다.

3) 책  시사

재 작권자들은 IPTV방송사업자 등에 하여 작권료를 산출할 수 있는

요한 기 이 되는 기 자료를 의무 으로 작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규

정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블방송 회와 IPTV방송사업자 측에서는 고객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사용료 수익배분의 요한 제가 되는

보상 련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재 디지털 기술의 발 과 인터넷망의 고도화로 인하여 디지털 융합이 속

하게 진행되고 있으며,개인 맞춤형 서비스로부터 무한한 확장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서비스들이 유․무선 통신기기들과 목되어 다양한 유료콘텐츠 서비스

들이 제공되고 있다.이러한 서비스들은 편리성과 간편성을 증가시켜 이용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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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침해유형 행 문제

부 한 근과 수집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

정보의 수집

정보주체가 인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완 한 자기정보통제권을 상실할 가

능성이 큼

부 한 분석

부 하게 수집된 정보의

분석,동의 없는 사 정보

의 분석

부 하게 수집된 정보의 분석을 통

해 개인 지배 는 개인에 한 통제

행 가 심화될 가능성이 큼

부 한 모니터링
동의 없는 개인의 인터넷

활동 모니터링

부 한 모니터링을 통한 개인의 일

상생활 등 개인의 생활 반이 노출

될 가능성이 큼

부 한

개인정보유통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양도

하는 등 불법 거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개인정보가 불법 으

로 거래되거나 유통될 가능성이 큼

원하지 않는 업행
동의 없는 상품 고, 고

성 정보 송행

개개인의 특성에 정확하게 응하는

구체 상품 고가 동의 없이 무차별

으로 유통될 수 있음

부 한 장

정보수집 목 달성 후 개

인정보를 기하지 않는 행

정보수집 목 달성 후에도 기하지

않고 장할 경우 개인정보 침해 가

능

[표 5-1]개인정보 침해유형

에게 보다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하지만 반 로 이러한 IP기반의 디지털 서비스들에는 무시하지 못할 단 도

다수 존재한다.그 에서도 특히 디지털화로 인한 개인정보의 침해문제는 디지

털화로 인한 편의성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매우 이다.

우선 디지털환경에서의 개인정보의 침해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작권 련 자료에는 개인의 민감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농

후하다.‘민감 정보(sensitiveinformation)’라 함은 ‘ 출이나 훼손되었을 때 정

보의 소유자에게 부정 향이 발생하고,시스템의 계속 운 이 불가능해지

며,상당한 양의 자원을 다시 생성해야 하는 상황을 유발하는 정보’를 말한다.

미국 정부의 정의에 따르면(NTISSP2)어떤 정보의 출,변형, 괴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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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보나 지방 정부에 해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민감 정보라고 한

다.

이러한 민감 정보는 IPTV환경 내에서 보안과 보호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

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매우 어려운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IPTV의 과 이나 보상 산정을 하여 시청자 개인의 정보를 무작

로 제공하 을 경우에는 개인의 민감 정보 유출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가능

성이 매우 높다.따라서 IPTV방송사업자나 이블TV방송사업자 측에서 개인정

보보호를 이유로 하여 작권료와 보상 산정을 한 개인의 정보들을 제공하

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다만 이 게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하여 IPTV사업자나 이블TV사업자들

이 자신들의 과 정보를 작권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작권법

제107조에 반된다고 본다.다만 107조 반을 이유로 하여 과태료 등 행정벌

을 과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의 제한이 될 것이다.이 문제는 법에 의해 일방

으로 강제하는 것보다는 양자 간의 의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합리 일 것

이다.

4. 송과 송  차이 에 한 법  개념 

1) 의 소재

행 방송법 제2조 8호에서는 “방송은 공 송신 공 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 으로 음ㆍ 상 는 음과 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우리 작권법은 국이나 일본에서와 같이 방송(무선방송)과 유선방송을

구분하지 않고 방송이란 개념 속에 포 하고 있으며,방송법에서도 역시 방송으

로 규정하고 있다.차단되지 않는 동일구역 내에서 단순히 음을 증폭 송신하는

것은 방송의 개념에서 제외하여 공연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방송의 정의는 베른 약의 내용과 동일하다.베른 약(1971년 리개

정규정)제11조의2에서는 작자의 방송권의 범 로서 “ 작물을 방송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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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호,음악 혹은 상을 무선으로 보내는 기타의 수단에 의하여 작물을

공개 달하는 것과,방송된 작물을 원 방송기 이외의 기 이 유선 는 무

선으로 공개 달하는 것 방송된 작물을 확성기 는 기호,음 혹은 상

을 하는 기타 유사한 기구를 사용하여 공개 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작권법 제2조 10호에서 “ 송”이라 함은 “공 송신 공 의

구성원이 개별 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근할 수 있도록 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한 작권법 제18조에서는“ 작자는 그의 작물을 공 송신할 권

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공 송신권”을 신설하 다.

실무 으로 재 송에 해당하는 경우에 통신사업자가 작권자에게 지불하

는 작료는 방송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하여 2배가량의 액을 지불하고 있다.

따라서 각 이해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 IPTV 등 융합콘텐츠 역에

서 방송이라는 주장과 송이라는 립하는 주장을 함으로써 분쟁의 원인이 될

여지가 있다.

2) ‘ 송' 개 의 도입에 른 법  

최근 디지털화된 작물이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되고(멀티미디어화)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달되면서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에서 규정하 던 일방향

인 방송물의 달 개념이나 방송권 는 복제권의 개념만으로는 모든 행 를

설명하고 권리를 보호하기에 미흡하게 되었다.

우선 방송의 개념은 1 다수의 일방향 송․수신 형태이고 수신자가 모두 동

일한 시각에 동일한 로그램을 시청하는 동시성을 가지고 있다.반면,디지털

화된 콘텐츠들은 이시에 다수 는 소수의 이용자들에게 자유롭게 송될 수

있다.따라서 이러한 디지털 콘텐츠들을 주고받는 행 에 해서는 기존의 방송

권이나 복제권의 개념으로 설명하기가 곤란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미국,일본 등 서구 선진국에서는 기존의 방송권이나

복제권을 확 하는 방향보다는 송권이라는 새로운 권리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시도하고 있었다.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작권법 개정당시 디지털 송

신을 방송 개념의 확 로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송권이라는 새로운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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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설할 것인지에 해 논란이 있었다.당시 장래의 기술 출 의 양상을 완벽하

게 상할 수 없는 단계에서 포 인 개념을 설정하는 경우,법에서 규정한 것

만 허용하는 작권법의 특징으로 인하여 포 인 이용권을 이용자에게 허용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작권자에게 일방 으로 유리하게 과도한 권리를 부여

할 수 있다는 이 지 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지난 2000년 작권법 개정시에는 법

제2조 제8호에서 ‘방송’의 정의를 “일반 공 으로 하여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 으로 무선 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음향 는 상 등을 송

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는 구법에서 호로 규정된 “차단하지

아니한 동일 구역 안에서 단순히 음을 증폭 송신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하 으며,“동시에”라는 단어를 삽입함으로써 방송의 달이 동시성을 가져

야 한다는 을 강조하 다.

이로써 작권법상 방송의 개념에는 방송과 후술하는 신설된 ‘송’의 개념을

구분하기 하여 방송의 정의에 동시성의 개념을 포함하여 공연과 방송의 범

를 조정하 다.

2000년 작권법에서 송권을 새로 규정하게 된 하나의 이유는 방송의

개념을 확 하는 경우 방송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동시 계방송권과 복제권

을 디지털 송신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부여하여야 한다는 문제 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규정된 행 작권법상의 작자의 지 재산권 송권

은 지난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작권법에서부터 규정하기 시작하 다.

2000년 작권법에서부터는 ‘송’이란 “공 송신 공 의 구성원이 개별 으

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작물을 무선 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

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 다. 한 작권법 제

18조의2는 “ 작자는 그 작물을 송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송권을 명

문화하여 규정하고 있다.한편,당시 제95조의5권리침해죄를 신설하여 “ 작재

산권 그 밖의 이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 권리를 복제․공연․방송․

시․ 송․배포․2차 작물 작성의 방법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는 5천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당

해 조항들의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송권은 당시 WIPO조약상의 공 달권(RightofCommunicationto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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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을 국내법 으로 수용한 것이다.이 개념은 당시까지 통용되었던 종래의

공연․방송․배포의 개념과는 달리 1 1,이시 송, 방향성․무형성을 가지

고 달되는 유형을 총칭한다. 송의 개념에는 직 송신 이용제공행 가 포

함되지만 다만 부가통신사업자의 행 는 제외된다(김태훈,2000,3면).

3) IPTV 등 지 송  상 법  과 해결 안

행법상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이하 IPTV법)에 의하면 IPTV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란 역통합정보통신망 등(자가 소유 는 임차 여부를 불

문하고,「 법」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하기 하여

할당받은 주 수를 이용하는 서비스에 사용되는 기통신회선설비는 제외한다)

을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인터넷 로토콜 방식으로 일정한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는 가운데 텔 비 수상기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실시간 방송 로그

램을 포함하여 데이터ㆍ 상ㆍ음성ㆍ음향 자상거래 등의 콘텐츠를 복합

으로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IPTV는 분명히 ‘방송’으로 규정되어 있으나,실질 으로 실시

간방송(linearservice)보다는 주문형서비스(non-linearservice)가 주로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이 게 IPTV가 동시성과 이시성이 있으므로 당해 서비스들에

한 분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즉 재 송이 방

송 작권료에 비해 2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특정 서비스의 법 성격에 따라

작권료가 2배 가량 차이가 있기 때문에 향후 법 분쟁이 발생할 개연성이 매

우 높은 것이다.

재 국내에서 제공되는 IPTV서비스는 부분 일방향인 경우는 방송이고,

방향인경우는 송이라고 봤을 때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가령

송인 경우 요율이 두 배 정도 높은 데, 재는 간 정도로 합의를 한 상태이

며,이러한 합의안이 문화부에 승인 신청이 된 상태이다.추후 당사자들 간에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문화부에서는 양 당사자 간에 합의된 요율을 존 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디지털화된 상․음성 등을 각자 분리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

해 서비스가 과연 모두 총칭하여 방송( 는 송)인지 아니면 개별 서비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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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각각 별도의 서비스료를 청구해야 하는지에 해 법 다툼이 발생할 소

지가 크다.

가령 디지털음성송신 정의에는 상을 제외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IPTV는

디지털음성송신에서 제외하고 있으나,실제로는 방송사가 상을 제외하고 상

을 제외하면 VOD,AOD,실시간 등을 송출하고 있는데,이것이 방송이냐 송

이냐 하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왜냐하면 디지털음성송신에서 상항목을

제외하면 다양한 이용형태가 창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런 경우 작권자의

입장에서는 작권료의 차이 때문에 방송 보다는 송의 개념에 속한다고 주장

할 가능성이 있고,반 로 작권사용자는 이를 방송의 일종이라고 주장할 가능

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IPTV상의 서비스들에 해 방송인지 는 송인지의 개념을

서비스별로 명확히 할 수 있는 기 을 마련하여야 하는데,여기에는 작권 주

부서인 문화부와 IPTV주무부서인 방통 의 력이 으로 필요하다.

5. 지털 작권 거래소  신  

1) 의 소재

디지털환경 하에서 작권법은 디지털 작물의 작자를 효과 으로 보호함

과 동시에 이를 역시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최근 정보매체의

디지털화,네트워크화 인터넷 등 통신기술의 격한 발 으로 인하여 정보에

한 근이 용이해지면서 정보의 집 ․이용을 한 디지털 아카이 를 구성하

고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창작물을 창조해 낼 수 있도록 하는 작권 리시스

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감 가 확산되고 있다.

장우 (2002)은 불법 인 복제 송에 한 문제를 해결하고 디지털 콘텐

츠의 작권을 보호하며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사용방지 작권 보호를 한

기술 해결방안으로 작권 리시스템(DigitalRightManagement)이 개발되었

다고 한다.이 시스템은 디지털 콘텐츠 유통에 있어 안정성,유통성,재사용성을

제고하여 작권자,유통업자,소비자에 이르는 콘텐츠 련 사업자들에게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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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수 있는 신뢰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이를 하여 최근 디지털 작

권 거래소를 신설하여 융합형 콘텐츠의 생산․유통․소비가 보다 활발하게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장 이 있다.

디지털 작권 거래소에서는 단순히 디지털 작권의 집 ․거래알선 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들에게 디지털 작물의 보호에 한 국제 인 경향,디지털

작물의 형태,인터넷상에서 디지털 작물이 침해되는 양상, 작권 리정보,

작권을 보호하기 한 기술 인 조치의 보호,서비스제공자(InternetService

Provider,ISP)의 책임,디지털환경 하에서의 작권의 제한,공정이용의 원리

등 디지털 작물과 련되는 여러 쟁 에 한 자료를 제공하여 주어야 한다.

이러한 디지털 작권 거래소 시스템의 구축과 련한 다양한 장 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재까지 디지털 작권 거래소와 시스템의 구축이 원활

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이번 연구 결과 디지털 작권의 신설과 거래시스

템의 정립을 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 을 해결하려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

다.

2) 지  작권 거래소 신   거래시스템 구축  한 결과

(1) 지  작권 불법거래의 가능  차단

이번 연구에서 디지털화된 작권자들은 공통 으로 디지털 작권 거래소의

효용성과 필요성에 해 정 인 답변을 하 다.다만 작권자들은 과연 자신

들이 제공한 디지털 원천 콘텐츠가 효율 으로 이용됨은 물론 복제․재가공 되

는 과정에서 권리를 효율 으로 보호할 수 있는가에 해 의문을 제기하 다.

즉 디지털 작권 거래소의 콘텐츠 보호 능력과 여기에서 거래된 원천 콘텐츠

의 무단복제 이용가능성을 염려하고 있었다.

특히 최근 디지털 기술에 의하여 창의 인 작물이 복제ㆍ 장ㆍ수정ㆍ배포

되는 방법이 근본 으로 변화되고 있으며,이러한 기술은 과거의 그 어떤 기술

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인터넷에

의하여 작권자는 자신의 작물이 부당이용 되거나 작권이 침해되는 사례

가 증하게 된 것이다.컴퓨터기술과 통신기술의 발달은 정보의 배포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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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용이하게 하고 있고, 작물에 하여 용이하게 해 행 를 할 수 있는 환경

을 제공하고 있다.디지털기술,특히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하여 작권의 침해

를 억제하던 요소가 격히 감소하 다.일단 인터넷에 게재된 작물은 무제한

으로 복제될 수 있으며 각 복제물은 원 작물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디지털기술과 통신기술은 작자에게 창작의 동기를 제

공하는 것과 작물에 하여 일반인이 근할 수 있는 것 간의 균형을 무 뜨

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원창작자의 권리와 실제로 이용하는 자들 간에 이러한

균형을 유지하기 해서는 행 작권법과 정책이 기술 인 변화에도 하

게 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디지털 작권자들은 무단복제의 험성도

제기하고 있다.

만일 원천콘텐츠를 모두 제공하는 경우 당해 콘텐츠를 합법 으로 이용하는

제1차 작물 이용자들에게는 합리 인 가격으로 정당한 가를 수령할 수 있

다.만일 무단복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 개의 련 사업자들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손해배상의 청구 상 방이 확실하다.

하지만 당해 디지털 작물이 시장에서 거래되기 시작하면 사실상 무단복제

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일단 무단복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차단할

장치도 마땅하지 않고,손해배상을 청구할 상 방 역시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

다.

(2) 지  작권 보  장치의 

원천 콘텐츠가 디지털 작권 거래소에 제공된 경우 당해 거래소는 해킹 등

을 통해 집 으로 원천 콘텐츠 유출 시도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은데,과연

재의 보안기술로 이러한 콘텐츠 유출을 막을 수 있겠는가 하는 에 해 사업

자들 부분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재 IPTV사업자등은 재 TNS등을 통해 만 가구 정도에 해서만 개략

인 데이터만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모든 디지털 원천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해서는 보안문제에 해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디지털 작물(digitalworks)을 효과 으로 보호할 수 있

어야 함과 동시에 작물의 이용자도 작권을 침해하지 않고서 작물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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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어야 한다.즉 디지털 환경 하에서도 디지털 작물을 강력하게 보호하

여 작물의 창조와 배포를 유도함으로써 인터넷의 발 을 진시켜야 하지만,

반면 디지털 작물에 한 강력한 보호조치를 통하여 작물에 한 정당한

가를 지불한 일반인의 근이 감소되지 않아야 한다.

기술 보호수단이라 함은 “ 자 방법,자기 방법 그 밖의 사람의 지각에

의하여 인식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하여 작인격권, 작권 는 규정하는 작

인 권을 침해하는 행 를 방지 는 억제하는 수단으로서 작물,실연,음반,

방송 는 유선방송의 이용에 사용되는 기기가 특정한 반응을 하는 신호를

작물,실연,음반 는 방송 혹은 유선방송에 있어서의 음 는 상과 함께 기

록매체에 기록하거나 송신하는 방식에 의하는 것”이다(이 희,2003,54면).

디지털 작물을 보호하기 한 기술 보호조치는 주로 작권의 배타 인

권리침해 방지나 지를 한 과정, 처리방법(treatment), 기계 작용

(mechanism) 는 시스템을 작권자의 허락 없이 회피,우회,제거,무력화 기

타 좌 시키는 도구나 제품 등을 수입,제조,배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을 지함으로써 실 화된다.

EU의 경우에는 권리자는 작권에 한 일정한 외를 허용하는 기술조치를

창안하거나 이용자가 일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술조치를 이용할 수 있다.

한 작물을 규모로 이용하는 자에 해서는 일정한 이용료에 따라 작물에

하여 원천 으로 기술조치를 용시키지 않을 수 있다.

다만 EU에서는 권리자에 의한 이러한 기술 보호조치를 취하기 한 자발

인 행 가 없을 경우에는 회원국들은 “ 작물의 이용자들이 작권에 한

외나 제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한 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보 상세한 사항은 이 희,2003,35;44면).

미국의 니엄 작권법(DigitalRightMillennium Act)17)에서도 역시 기

술 보호조치와 련하여 작권자에게 근권 내지 근통제에 한 권리를

간 으로 인정하고 있다.DMCA제1201(a)조에 제1(A)항에 의하면 “어느

구도 연방 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작물에 한 근을 효과 으로 통제

하는 기술 보호조치를 우회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18)이러한 미국의

17) 미  레니엄  1996  채택  WIPO  약과 WIPO 실연  약    

지  시  새로운  보호   1998  10월에 었다. 동  라 에   

강화 고  는 술개  화 는 것  주  내 로 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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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CA에 의하면 작권자가 자신의 허락없이 작물에 근한 자에 하여 소

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면,기술 으로 보호되는 작물에 한 근을 통제

한 ‘배타 인 권리와 동일한(exclusive-right-like)'권리가 작권자에게 부여된

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구 컴퓨터 로그램 보호법 상 기술 보호조치에 하

여 “ 로그램에 한 식별번호,고유번호 입력,암호화 기타 이법에 의한 권리

를 보호하는 핵심기술 는 장치등을 통하여 로그램 작권을 보호하는 조치

(구 로그램보호법 제2조 제9호, 행 작권법 제2조 제28호)19)”라고 정의하

고 있다.

행법에서도 역시 정당한 권리 없이 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기술 보호조치를 제거ㆍ변경ㆍ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

으로 하는 기술ㆍ서비스ㆍ제품ㆍ장치 는 그 주요 부품을 제공ㆍ제조ㆍ수입

ㆍ양도ㆍ 여 는 송하는 행 는 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

리의 침해로 본다( 작권법 제124조 제2항).

문화체육 부장 ,시ㆍ도지사 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되는

복제물은 제외) 는 작물 등의 기술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하여 제

작된 기기ㆍ장치 로그램을 발견한 때에는 통령령이 정한 차 방법

에 따라 계공무원으로 하여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다( 작권법

제133조).

재 한국의 작권법에 의하면 기술 보호조치를 좌 시키는 행 자체와

기술 보호조치를 좌 시키는 기술이나 도구 등의 거래를 지하고 있다.이러

한 한국법의 입법태도는 작물에 한 근을 지하거나 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한 기술 보호조치를 좌 시키는 것을 모두 규제하고 있는 미국의

DMCA의 태도와는 차이가 있다.

18) DCMA 1201(a) Violations regarding Circumvention of Technologocal Measures: “(1)(A) No 

Person shall circumvent a technological measure that effectively controls access to a work 

protected under this title...”

19) 지난 2009   컴퓨 로그램보호  로 통 었다, 는  보호 책  

 지  효  집  도   것 로   물 보호 등에  「 」과 

컴퓨 로그램 물 보호 등에  「컴퓨 로그램 보호 」  통 는 편, 라 상  

복  효과 로 근  여 라 비스 공    복 ㆍ 에  규  강화

려는 도로 통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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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환경에서는 작권의 침해가 용이하며 작권 침해를 발견하고 이에

해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작권자

들은 자신의 작물을 보호하기 해 기술에 의존하게 된다.특히 원천 콘텐츠

들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콘텐츠를 보호하기 하여

막 한 비용을 투자하여 다양한 기술 보호조치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작권 사업자들에게 자신들의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집 하여

활용한다는 이유로 디지털 원천 기술을 모두 제공하라고 독려하기 해서는 완

벽한 정보보안 기술과 자료보호를 한 선행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우리나라

의 경우 기술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제반 행 에 해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제2차 유통 단계에서의 작권 침해 문제에 해서는 여 히 입

법과 행정조치가 불비한 상황이다.그러므로 향후 이러한 문제 에 해서도 지

속 으로 연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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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이상에서는 방송법, 작권법,공정거래법 등 로그램 제작 반에 한 법

리, 작권 분쟁에 한 례에 한 분석과 아울러 국내법의 체계 용을

한 유형화와 아울러 각 유형별 이해 당사자들의 주장을 정리하고,이러한 주장

들이 과연 행 작권법의 법리에 합한지에 해 살펴보았다. 한 재 미

디어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제반 법 문제 들을 해소하기 한 구체 인 정

책방안과 아울러 법제 정비방안에 하여도 논의하 다.

방송 로그램의 작권 련 분쟁은 미디어산업의 가치사슬구조의 다양한

단계에서 나타나고 있다.디지털화와 멀티미디어화의 진으로 인하여 다매체

디지털 랫폼의 가치사슬구조에서 콘텐츠는 가장 기본 인 구조 요소를 형성

하고 있으며,미디어 융합으로 인해 랫폼별 작권 분쟁의 가능성이 항시

존재하고 있다.

과거에는 지상 방송사와 독립 로덕션 간의 외주 제작 불공정거래로 인한

양 사업자간의 갈등이 콘텐츠 수 을 둘러싼 작권 갈등 표 인 라고

할 수 있으며,외주 제작 의무편성 비율 조정 정책만으로 제작시장의 다변화

나 제작역량의 강화를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 빈번히 지 되어온

사항이었다.

하지만 향후 융합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작권 분쟁은 더욱 복잡한 양상

을 보일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한 다각 인 측면에서의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특히 미디어업계에서 발생하는 작권 문제에 해 미디어 이론

시각과 아울러 방송법, 작권법,공정거래법 등 콘텐츠 산업 가치사슬

반에 한 법률 검토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필요에 근거하여 과거보다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양

상을 보이고 있는 각 미디어 련 종사자들의 입장을 쟁 별로 정리하고 이에

한 해결책을 강구하기 하여 구체 으로 어떤 정책방안과 입법방안이 필요

한지에 해 논의하 다.연구자들은 이 연구를 통하여 향후 유료미디어시장

에서 정책당국은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을 도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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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유료방송시장에 한 정확한 분석과 데이터를 집 하는 것이 매우 시

히 필요한 과제이다.

재 미디어시장은 디지털화와 멀티미디어화로 인하여 매우 다양한 사업자

들이 사업을 하고 있으며,이러한 사업자들에 한 규제 법률과 규제기

이 칸막이 식으로 분화되어 있어 그 규제의 효율성이 매우 하되어 있는 실

정이다.이러한 문제 때문에 재 미디어 시장의 황,그 에서도 특히 미

디어시장에서의 작권 갈등을 해결하기 한 종합 인 법제 정비방안은 고사

하고 당사자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사유들도 제 로 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미디어 시장에서의 작권 련 갈등상황을 반드시 작권

의 문제로 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공정경쟁의 차원 내지 방송 산업 활성화를

한 방안의 하나로 다루어 련기 들 간의 정보공유와 아울러 황 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이를 하여 미디어산업의 발 을 한 련기 들의

조가 필수 이다.

둘째, 작권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미디어시장의 특수성에 하여 당사자들

에 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상세히 분석하 다.

다른 모든 법률들과 마찬가지로 작권법 역시 일반 인 법원칙이 존재하지

만 방송과 같은 특수한 분야에 용되기 해서는 방송시장에 합한 특별한

규제원리가 존재하여야 한다.

지 까지 방송시장은 지상 고시장이 다른 고시장보다 월등한 치를 차

지하고 있어 다른 유료방송들이 성장할 수 있는 범 와 가능성이 매우 소하

다. 한 작권분야에서의 갈등 상과 이를 규제하기 한 법률 계 역시 지

상 방송사업자와 독립제작사 간의 분쟁문제에 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유료방송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지상 방송시 의 공익성의 원리

와 지상 주의 작권 정책에는 매우 많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까지 한국사회에서 지상 가 갖는 사회 향력과 그

요성을 감안하여 일정 부분 지상 방송에 한 작권법 용에 있어서의 특

수성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 유료방송시장에 있어서도 제 로 된 유료방

송시장이 형성되고 활성화되기 에 처음 시작 단계에서부터 작권자의 작

권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에는 장기 인 차원에서 작권 시장의 축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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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것이므로 작권의 인정범 와 그 정도에 일정부분 완 조 이 필요하다.

셋째,독립제작사와 방송사업자간의 계는 일률 으로 어느 편에 작권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보다는 공정경쟁과 사업자보호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구

분하여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먼 완 외주 제작의 경우에는 외주 제작사에게 작권을 인정하는 방향으

로 정책을 선회하여야 할 것이다.

‘완 외주형 계약’,즉 방송사업자 측에서 인력,음악, 상,시설 등을

공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주 제작사가 제작한 로그램을 방송사에 인도하는

형태는 민법상의 도 계약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반면,외부 으로 보기에는 외주 제작사가 제작하기는 하 으나 실질 으로는

방송사업자가 제작에 참여한 경우에는 작권의 합리 인 배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하지만 재와 같이 방송사업자와 독립제작사의 지 가 격한 차이

가 있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강구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며,이를 강제

하는 경우에는 경제 으로 어려움에 처한 방송사업자의 지 를 더욱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책 으로 취할 방법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을 면 히 검토하여 방통 를 비롯한 계 기 들은 이 문제를

단순한 작권 문제로 근할 것이 아니라 방송 산업의 발 을 한 수익의

정배분이라는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매출액을 기 으로 한 작권자 음악 작권자와 지상 방송사업자

이블PP의 단가 선정 작권료와 음악사용료 지 행은 당분간 지속

되어야 할 것이다.

지상 방송사업자 이블방송사업자 측에서는 재 체 매출액을 기 으

로 한 작권료 음악사용료 지 행은 당해 방송사업자들에게 매우 불리한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 으로 일정한 음악이 어떻게 언제 사용되었는지, 한 당해 음악

이 체 로그램 나아가 방송채 에 어떤 향을 미쳤는지에 해 모두 악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한 재 지 되는 작권료 음악 련 작권

료가 방송사업자의 사업이나 매출액 규모에 비추어 사업자의 사업이 어려움에

처할 정도로 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해서도 의문이다.

따라서 음악 작권자와 방송사업자들 간의 수익배분방법은 다른 합리 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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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해 양측이 합의하지 않는 한,당분간 재와 같이 매출액을 기 으로 하

는 작권료와 음악사용료 지 행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과 을 하기 한 구체 인 정보를 담은 정보를 보상 수령단체에게

부여하도록 하는 제도를 강제하는 것은 자칫 개인정보보호에 한 일반 인 법

규정과 배치될 수 있으므로 채택하기가 곤란할 것이다.

보상 수령단체는 작물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보상 을 청구할 수 있다.이

러한 보상 청구의 제조건으로서 보상 을 청구하려는 상 방( 작물 이용

자)측이 과연 어느 정도 보상 을 지불하여야 하는지에 한 기 자료를 수집

하여야 한다.이를 해 행 작권법 제107조에서는 서류열람을 청구할 수 있

다고는 규정하고 있지만 별다른 제재조치를 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

에 보상 수령단체 측에서는 과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제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하지만 민감 정보는 IPTV 등 디지털 환경에서는 보안과 보호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매우 어려운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있다.따라서 이러한 민감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다른 방법을 통해 과 정보를 수집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행 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과 송의 불확실성으로 인하

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들에 해서는 작권 주 부서인 문화부와

IPTV,디지털 방송 등의 주무부서인 방통 간의 긴 한 력이 필요하다.

디지털음성송신 정의에는 상을 제외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IPTV는 디

지털음성송신에서 제외하고 있으나,실제로는 방송사가 상을 제외하고 상을

제외하면 VOD,AOD,실시간 등을 송출하고 있는데,이것이 방송이냐 송이냐

하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왜냐하면 디지털음성송신에서 상항목을 제외하

면 다양한 이용형태가 창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런 경우 작권자의 입장에

서는 작권료의 차이 때문에 방송 보다는 송의 개념에 속한다고 주장할 가

능성이 있고,반 로 작권사용자는 이를 방송의 일종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IPTV상의 서비스들에 해 방송인지 는 송인지의 개념을

서비스별로 명확히 할 수 있는 기 을 마련하여야 할 것인데,이러한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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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작권 주 부서와 IPTV 등 디지털방송 련 주무부서의 긴 한 력이

필요하다.

일곱째,조속한 시일 내에 불법 인 복제 송에 한 문제를 해결하고 디

지털 콘텐츠의 작권을 보호하며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사용방지 작권 보

호를 한 기술 해결방안의 하나로서 디지털 작권 거래소를 설립하여야 한

다.

재의 정부정책은 지나치게 작권을 보호하는 데에만 집 하고 있는 것으

로 평가되고 있다.디지털환경 하에서 작권법은 디지털 작물의 작자를 효

과 으로 보호함과 동시에 이를 역시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작권을 가지고 있는 주체와 이를 이용하는 주체 간의 원활한 거래와

정한 가산정․지 업무 디지털 작권 보호를 한 법 ․기술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이상에서는 재 미디어 융합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콘텐츠 작권 분쟁에

한 몇 가지 규제방안에 해 논의하 다.여기에 담긴 내용들은 모두 재 한

국의 미디어 업계 종사자들이 공통 으로 느끼고 있는 법제에 한 문제 을

기반으로 정책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하 다.

이 연구에서는 방송 산업 내 작권 분쟁 사례에 한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해 종합 자료를 수집․정리하 으므로 사업자 정책기 에서 미디어융

합 시장에서 상되는 콘텐츠 작권 분쟁에 한 합리 인 규제방안을 마련

하는데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작권의 궁극 인 목 은 작권자의 보호나 작물의 자유이용이 아닌

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정한 이해 계의 배분을 통한 문화의 발 이다.방송

산업의 발 을 해서는 지나치게 미디어업계의 실을 작권법의 원리에 맞

추려는 이론 노력보다는 업계의 실을 고려하여 공정경쟁의 차원을 충분히

고려하여 련 기 간의 유기 인 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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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부록

□ 조정 조서

o사건:2008조정46음악 작물의 방송사용료에 한 분쟁

o신청인:(사)한국음악 작권 회

o피신청인:(주)에스비에스(SBS)

□ 조정 조항

1.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문화체육 부가 2008.2.22.에 통보한 첨부

재안에 따라 음악 작물 사용계약을 체결한다.

2.피신청인이 항에 따라 체결한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신청인에

게 지 하면,조정 성립일 이후 제3자로부터 피신청인을 상 로 제기

된 본건 음악 작물 사용계약 련 지 청구 소송 등에 있어 신청

인은 피신청인의 소송에 보조 참가하고,피신청인에게 원 지 의무

가 발생하는 경우,피신청인을 신하여 신청인이 당해 원을 액

지 하기로 한다.

3. 항 기재 ‘제3자’의 범 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따로 정할 수 있

다.

4.신청인의 피신청인에 한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5.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 한국음악 작권 회(KOMCA)와 지상 방송사(KBS,MBC,SBS)간

음악 작물 사용료 의 련 문화 부 재안

● 연간포 사용 계약

1.음악 작권 사용료 산정

-매출액 ×1%(음악사용요율)×조정계수 ×음악 작물 리비율



- 148 -

1)매출액이란 방송사의 년도 수신료( 년도 특수방송운 비와 EBS지원

을 공제한다) 고수입을 합산한 액에서 일반 징수 경비, 고 행

수수료 등 제반 지출 경비를 감안하여 30/100을 공제한 액으로 한다.

2)조정계수는 다음과 같이 단계 으로 용한다.

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조정계수 0.46 0.52 0.58 0.65 0.72

3)음악 작물 리비율이란 방송사가 이용하는 총 음악 작물 리 작

물이 차지하는 비율로 회 는 방송사가 달리 입증하지 않는 한 97%로

본다.

4)음악 작권 사용료 총지 액은 년도 총지 액 비 8.5%이상 증가할

수 없다.

5)지역문화방송의 경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최종 산출된 음악사용료

에서 5%를 감액한다.

6)제4항 제5항은 2008년도부터 용한다.

2. 회의 리 작물에 한 이용허락 범

1)방송사가 행하는 방송 주최하는 공연에서 리 작물을 사용하는 것

2)방송을 목 으로 방송사 는 방송사가 지정하는 제3자 제작하는 로그

램에 리 작물을 사용하는 것

3)제2항에 따라 제작된 로그램을 방송사가 아래와 같이 사용하는 것

① 공 송신(방송, 송,디지털음성송신) 공 송신을 한 제공

② DVD,차세 DVD,디지털 일 등의 형태로의 복제.단,복제물의 배포

는 제외한다.

③ CCTV,항공기 등에서의 상 을 한 제공

④ 방송사 계 회사 내부 업무에 있어서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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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로그램,방송의 보 이해 진을 한 사용

⑥ 방송기술 연구를 한 실험 연구 성과의 소개를 한 사용

⑦ 국내외 로그램 경연 는 로그램 매를 한 견본시 장에의 출품

⑧ 방송사 계회사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서의 사용

⑨ 사회 사 목 단체에의 제공

⑩ 학교,비 리기 에의 제공

⑪ 공공단체 는 비 리법인이 설치한 박물 , 로그램 라이 러리 등에

서의 시청을 한 제공

⑫ 출연자,작가 등 로그램 기여자에의 제공

⑬ 기타 상기의 경우에 하는 목 의 사용

4)제1항 내제 제3항의 사용에 있어 그 사용에 수반되는 리 작물의 복제

를 포함하며,방송형편상 리 작물을 편곡 등의 방법으로 수정하여 사용

할 수 있다.다만,이 경우 ‘방송사’는 작인격권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3.합의서 용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로 하며,2012년부터의 음

악 작권 사용료,이용허락 범 등은 2011년 방송사의 음악 작권

사용료를 기 으로 다시 합의하기로 한다.

4. 회와 방송사는 합의서 내용을 반 하여 계약서를 갱신하고, 회의

음악 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반 될 수 있도록 조한다.

5. 회와 방송사는 방송 음악 작권 발 을 해 작권 보호 활동,

작권 교육 홍보 사업을 해 함께 노력하기로 한다.

● 피신청인(음 )은 2006.12.14신청인과 체결한 합의서에 따라 ‘외국

평균 사용료의 60% 수 작권료를 지 하고,이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라’라

는 조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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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 계

-2003.12.10부터 2005,12.31까지 신청인의 리 작물을 피신청인이 방송하

는 것에 한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 으나,그 후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함.

- 회는 지난 1988년부터 지상 3사와 방송에서 사용하는 음악 작물에 하

여 포 방식에 의한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왔음.하지만 2006년 회와 지상

3사 간 지난 1994년부터 2008년 재까지 14년 간 음악사용요율이 동결이

었다는 우리나라의 음악사용요율이 외국의 경우보다 히 낮다는

에 공감 를 형성하고 음악 작권자의 권리보호 문화발 을 해 행

사용요율을 인상하기로 합의했음.

-그 뒤 2006.12.14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별도 합의서를 체결하 는데,여기에

는 ① 2006년도의 사용료는 2005년도의 사용료에 2억 원을 가산하여 지 한

다는 ,② 2007년 이후 사용료의 합리 인 산출을 하여 태스크포스 을

설치․운 한다는 ,③ 음악사용료를 태스크포스트 운 기간 동안 조사

된 결과의 평균 60%에 도달할 수 있도록 2007년부터 단계 으로 조정한다

는 ,④ 태스크포스 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회와 방송사는

문화 부가 재하는 바에 따른다는 등의 사항이 합의되었으며,동 합

의서에 따라 지 까지 별도의 사용료 의를 하여 상호 의하여 왔음.

2.피신청인의 주장

-2003.12.10부터 2005.12.31까지 신청인의 리 작물을 피신청인이 방송하

는 것에 한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그 이후 별도합의서에

따라 2006년도 작권료를 지 하 고,계속 작권료를 지 하고 있으므로

계약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주장과 문화체육 부의 재안에 따르면 음

악 작물 리비율이란 방송사가 이용하는 총 음악 작물 리 작물이

차지하는 비율로 회 는 방송사가 달리 입증하지 않는 한 97%로 본다라

고 하고 있으므로,신청인 회에서 제명된 모두컴의 음악 이용비율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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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작물 리비율을 받아들이지도 않고,다른 입증도 하지 않고 있어서

계약체결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함.

3.문화체육 부의 재안에 하여

-문화체육 부 재안의 내용은 매출액의 1%를 음악 작권 사용료로 하

되,2007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조정계수를 곱하고,음악 작물 리비율을

당사자간 입증하지 않는 한 97%로 한다는 것임.

-그러나 음 은 이 음악 작물 리비율은 다음과 같은 문제 이 있다고 주

장함.

가.사용계약의 주체와 련하여

-사용계약의 주체는 피신청인과 신청인이므로,신청인과 체결된 사용계약은

신청인이 탁받은 음악 작물에 한하여 용될 것임.다시 말하여,사용계

약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취득하는 권리는 신청인이 리권한을 가진 음악

작물일 뿐이므로 신청인이 체 음악 작물 에서 어느 정도의 음악 작물

에 하여 리하는가는 본 사용계약에서 고려될 필요가 없는 요소인 것임.

나. 리 작물의 변동과 련하여

-신청인이 리하는 음악 작물은 매일매일 변동하고 있어 어느 시 에 있어

서의 리비율을 특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피신청인이 주장하듯이 모두컴이 회에서 제명됨으로써 모두컴이 권리권한

을 가진 음악 작물만큼은 신청인의 리비율이 었다고 하더라도,신청인

은 비슷한 시기에 외국 작권단체와의 계약을 통하여 많은 음악 작물을

새로이 리하게 되었고, 매년 신규 음악 작물의 수가 최소 2만곡이상

늘어남에 따라 리비율도 상향되었으므로 체 으로는 오히려 신청인

회의 리비율이 증가일로에 있음.

- 한 피신청인의 논리에 따르면, 리 작물이 증가하면 리비율을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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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할것인데,과연 피신청인이 이를 인정할 것인지 의문임.나아가 신규

음악 작물 탁 작물의 증가로 리비율이 상향되는 경우 사용료도

증액되어야 할 것이고, 리비율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신규 작물이 매일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용료를 변동하여야 할 것인데,이는 5년이라는 장기계

약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용료계약의 특성에도 부합하지 않음.

다.종 사용계약 외국 사례의 검토

-2005.12.31.까지 효력이 인정되었던 종 사용계약서 제7조에 의하면,사용

료의 산출에 있어서 체 음악 작물 신청인이 어느 정도의 비율을 리

하고 있는지 등 리 작물의 증감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

-오히려 신규 리 작물의 변동 외국 작권 단체계약의 변경이 있을 때

에 사용료의 조정과정은 없이 변경사실만을 사후에 통보하고 있는데(제5조),

이는 종 의 경우 사용료를 정함에 있어서 리비율을 고려하지 않았

음을 잘 보여 다고 하겠음.

-한편,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구성한 태스크포스트 의 조사결과에 의하면,외

국에서 작권단체와 방송사사이에 사용계약 체결함에 있어서도 포 계약의

성격상 ‘음악 작물 리비율’이라는 항목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바,이

러한 사정도 사용계약에 있어서 리비율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올바르다는

을 보여주는 것임.

라.정부의 재안 거부

-이와 같이 사용계약의 당사자나 성격, 리 작물의 변동성,종 사용계약

외국사례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 으로 단할 때, 작물의 사용료를 산

정함에 있어서 리비율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데,문화체육 부는

사용료 산식에 ‘리비율’이라는 항목을 추가한 재안을 제시함.

-신청인은 이러한 재안이 부당하다고 단하 지만,신청인과 피신청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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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은 합의서 정신에 따라 재안을 기꺼이 수용하고자 하 음.그러나

피신청인은 엉뚱하게도 모두컴의 제명을 빌미로 재안에 다른 사용계

약의 체결을 거부하고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하며 시간을 지체하고 있는 바,

이는 사실상의 재안 거부라고 단하여,2009.1.1.부터 신청인의 리 음

악 작물의 사용 지 통지를 하 음.

4.이 사건 조정신청에 하여

-신청인은 이미 피신청인이 제시한 수정안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 음.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맺은 합의서에 의하면,태스크포스 에서 합의가 이루

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 재안에 따라야 하며, 에서 말 드린 바와

같이,신청인으로서도 재안의 리비율 항목을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이었

지만, 합의 정신에 따라 기꺼이 재안을 따르기로 용단을 내린 것이므

로 더 이상의 양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조정신청을 하게된 이유는 작권법상

문기 인 작권 원회의 합리 의견에 따라 분쟁을 원만히 종결하고 서로

상생하는 트 쉽 RP를 유지해보고자 하는 취지임.따라서 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이 종결될 때까지 성실히 조정에 임하겠음.

5.결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음악 작물의 상요 지하는 극단 조치의사를 밝힌

이유는,피신청인이 모두컴의 주장을 근거로 정부 재인을 무시하고 무

나 어이없이 일방 으로 리비율의 하향조정을 요구하면서 새로운 계약의

체결을 마냥 거부하고 있기 때문임.

-피신청인이 음악사용료의 인하에만 열을 올려 결국 그 뜻을 철시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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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즉 이러한 경우,신청인에게 작권의

리를 탁한 수많은 작권자들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신청인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신청인 회에서 탈퇴하고 개별

으로 피신청인과 사용계약을 체결하려 할 것인바,이때 피신청인은 음악

작물을 방송에 사용하기에 앞서 일일이 음악 작물의 작권자를 찾아 개별

으로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것은 명약 화,그 비

용도 신청인 회와 포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

을 만큼 상당액을 지불해야할 될 것임.

-‘외국에서 조사된 평균사용료의 60%에 도달할 수 있도록 사용료를 단계

으로 조정한다’라는 합의정신을 되새겨 상식 이고 합리 인 수 에서 합의

되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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